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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현행 인증체계는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향후 개정이 필요

하다고 판단됨 �. 즉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저농약 �, 무농약의 �2종류로 �, 유기농산
물의 인증은 유기재배 전환기의 �2종류로 하되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해 인증

기준이 설정되고 별개의 로고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

수 있음

�-�> “친환경농업육성법”과 “유기농업육성법”이라는 별도의 근거 즉 �, �2 개의
각기 다른 법률제정이 요구됨

�-�> 별도의 전혀 상이한 로고를 만들어 시행함으로서 소비자의 혼란을 막아

야 유기농산물 �(유기식품 �) 의 생산 �/ 유통이 크게 신장할 것임

�O 또한 인증담당기관도 현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

담당 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�,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인증담당기관을

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�.

�-�> 즉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협조합장

의 책임하에 인증토록 하고 �,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은 민간인증기관이

인증토록하며�, 국가 �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�)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

물의 인증관련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

�O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별도로 유기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유

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에 전부 이양하는 것이 적절함 �.

�-�>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�, 농

림부 소관으로 업무분장을 되찾아 오는 것이 향후 일관성 있는 인증업

무 구축을 위해 바람직함 �.

�-�>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기농산물과 가공품의 인증과 관련된 관리 감독은

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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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민간인증기관에는 분석실과 관련한 시설기준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을

개정하는 것이 적절함 �. 다른 나라에는 민간인증기관에 분석시설이 전혀 설치

되어 있지 않으며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아웃소썽으로 처리함 �.

�-�> 분석이 필요한 농가 시료의 경우 분석업무는 아웃소썽으로 대학 �, 연구
소 또는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

필요함 �.

�-�> 잔류농약검사와 중금속 분석을 위한 토양검사 �, 수질검사 등의 비용은

인증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받도록 조처하고 �, 인증수수료는 인증위원 수

당�, 사무실 운영비 �, 사무원 급료 �, 조사관 출장비에 주로 충당하여야 조

처하는 것이 적절함

�O 민간인증기관은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료 현실화를 요구

하고 있으나�, 그 이전에 작목반과 같은 그룹인증체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

적절함 �.
�-�> 인도 등에서는 내부조사제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인증비용 절감을 꾀

하고 있음 �.
�-�>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조사자 제도를 통해 획일적인 매 농가에 대한 시료

채취 및 분석의 지양함으로서 인증수수료 비용 발생의 저감을 꾀해 나

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

�O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법률에 인증수수료 액수를 정해놓은 사례는 없음 �. 다
만 이것이 정부정책으로 꼭 필요하다변 인증수수료의 상하한선을 제시하여

주는 조처를 취함으로 물가변동 �,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인 인증단체간의 자유

경쟁 보장 �, 인증 제품 구입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동시에 어느 정도 만족시킬

수 있다고 판단됨 �.

�-�> 인증수수료 허용범위인 최저 �2�0 만원 내지 최고 �4�5 만원내에서

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유도함이 타당

�-�>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더 신뢰성 있고 더 좋은 인증서비스를 제공

하는 민간인증단체가 성장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

�-�> 미국의 �N�O�P규정 �, 독일의 인증수수료 규정 참조

�-�>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이 그때 그때 최저의 인증수수료를 제시토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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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

�-�>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인증업무외에 향후 운송업자 �, 창고업자�, 가공업자 �,

수입업자 등이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인증수수료 수입은 막대하게 커질 수 있으므

로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인증수수료는 상하한선만 정해 놓고 민간인증기관이

상하한선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기농가에도

유리하다고 판단됨

�O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는 최저 하한선과 최고 상한선을 정해 인상시

킬 필요가 있음 �( 최저 �2�0 만원 내지 최고 상한선 �4�5 만원 �-�> 즉 �, 평균 �3�3 만원 �)�,

이와는 별도로 언증과 관련한 조사 및 출장비용으로 실비수준에서 �1�0 만원을

추가 부과토록 함으로서�, 실제 비용발생원별로 인증신청농가에게 비용을 부담

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�.
�-�> 이 같은 조처를 통해 현재 흑자에 허덕이는 민간인증기관의 심각한 재

정적자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경제적 자립화를 이룩케 조처함으로서 민

간인증기관 활성화의 기틀이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됨

�-�> 이의 전제조건으로는 �1�) 유럽 �, 미국 �, 캐나다와 같이 민간인증기관이 의

무적으로 분석기기 및 설비를 갖추지 않도록 규정 개정�, �2�) 의심이 가는

분석비용은 해당 농가가 부담시키도록 조처 �3�) 조사관이 인증기관의 상

근고용직원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외부로부터 이해관계와 안면이 전혀

없는 조사관이 투입되도록 하는 조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�O 지자체는 인증농가가 추가 부담해야 되는 유기농산물 인증수수료의 일부

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보조해 주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�-

�-�> 지자체의 인증수수료 보조 �/지원에 대해 일부에서는 �W�T�O에 위배됨으로

직접지원은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직접지불제 외에 또 다른 이중지원이

된다고 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기우라고 판단됨 �.

�-�> 일예로 독일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직접 인증수수료를 인증농가에 지원

하고 있으며 이경우에 지자체는 직접지불지불제 외에 별도의 인증수수

료 지원을 농가에게 주고 있는 것임 �.

�-�> 인증수수료 보조�/지원은 인증건수별로 일정부분을 차등지원하는 것이

바람직하다고 사료됨 �. 즉 종량제에 따른 인증수수료 차등부과가 적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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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것임 �. 영세농업구조에서 농민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

엄�.

�O 유기농산물의 경우 인증수수료는 유기농가 예상 출하액의 �0�.�O�1�% 수준에서

부과하는 것이 적정하고 �, 유기가공품 둥에 대한 인증수수료는 가공품 출하 판

매액을 기준으로 �0�.�1�% 수준에서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음�.

�-�> 가공품 인증수수료가 유럽과 미국 인증기관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

유의할 필요가 있음 �. 즉 유기농민에게는 최소액을 부담시키고 있음

�-�> 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가공식품 �, 창고업자 �, 운

송업자 �, 유통업자 등에 대한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 �.
가공업자 �, 창고업자 �, 운송업자 �, 유통업자가 언증수수료를 매출액의

�-�> �0�.�1�% 수준에서 부담할 경우 민간인증기관의 수입은 엄청나게 커질 수

있을 것이므로 인증수수료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

�O 그러나 정부가 계속 인증업무를 지속해 나갈 경우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

를 크게 해칠 가능성이 있음�.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인증업무를 중단

하고 인증기관 �(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협�, 유기농산물 인

증을 담당하는 민간인증기관 �) 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적절

하다고 판단됨 �.

�-�> 국가는 인증업무의 관리감독을 맡고 모든 인증업무는 민간단체가 실시

하는 일본의 인증시스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

�O 정부의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는 다음과 같은 년차별 단계별

조처를 적절히 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〈〉�1단계 �: 민간인증기관으로 현행의 인증업무를 전부 넘기는 단계�.

�-�>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�, 유기식품에 관련

한 일체의 인증업무를 중단하고 민간인증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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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0�0�4±D |0관련법 및 직제 개편안 O직제개편 방향 마련

O담당직원 연수(국내 대학

�2�0�0�5±D |0직원 자질향상 |원 및 해외 감독관청, 독일

노EE라인 웨〈E팔렌)

0직제개편
O인증기관 관리감독 체제

�2�0�0�6±D |O인증업무 중단
구축

O관리감독 업무 개시

�-�>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업무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담당

하도록 조처하고 �,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에서

담당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적절 할 것임�.

�-�> 농관원의 인증업무 종료시점은 �2아�6년 �1월이 적당할 듯함 �. 농관원은
향후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관리 �, 감독에만 전념토록 하는 것이

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제도정비와 직원연수 동에 약 �3년간의 기간이
필요함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역할의 재정립

〈〉�2단계 �: 현행의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정되어 있는 �1자 민간인증기관을 제�3
자 민간인증기관화로 이행하는 단계 �. 이 과정은 물리적인 강압이나 제도적 장
치에 의한 강제조처가 아니라 인증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의해 시장경
쟁 원리에 의해 선택되어 자연적으로 이행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할 듯 �.

�-�> 선진유럽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인증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

제�1자 인증시대가 끝나고 제�3자 인증시대로 넘어갔음에 유의하고 �,
농림부는 제�3자 민간인증회사 �( 단체 �, 기관 �, 연구소 �)가 탄생할 수 있도록
홍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복수의 제�3자 민간인증회사가 출현하도록

유도할 필요가 있음

〈〉 �3단계 �: 제 �3자 민간인증회사 �(단체 �, 기관 �, 연구소 �)가 국제인증기관으로 지정
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

의 양성과 국제인증기관의 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기술자의 훈련에

농림부가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는 중장기 기본계획 �(유기식품 국제품질인증기
관 지정 획득사업 �)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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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인증위원과 조사관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인증위원으로

선임하고 �, 유기농업기사 및 유기농업산업기사를 조사관으로 위촉하며 �, 인증위

원과 조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함 �.

민간인증기관화 추진프로그램

�2�O�O�4 년
�O관련법 및 규정 개정안

�( 인센티브 제공 등 �)
�O 설립유도 홍보

�2�0�0�5 년

�O 인센티브 제공

�0 조사관 자격 획득 교육프
�O 제 �3자 인증기관 설립 유도 �|

로그램의 정례 실시

�O 학계 �, 업계 �, 소비자단체의
�O 인증수수료 현실화 조치 �L �1 �;

�-

�,

�;�7�L�C 디 〕 �l�r
�d ι�1 �7�r 그二

�O농관원의 철저한 관리감독

을 받도록

�2�0�0�6 년
제 �3자 인증기관 인증농산물 �|�0 포장지 �, 홈페이지 �, 전단지 �,

홍보 �|잡지 �, 방송 및 �T�V

�O 인증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�/ 경력 규정 �( 학

위 �, 경험 �, 전문분야 지정 등 �)을 충족하고 �, 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

�(�I�F�O�A�M 기본규약 �, �E�U규정 및 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 �, �N�O�P 기준 �, �J�A�S 기준 �) 의 세

부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함 �. 이는 서류검사 �, 인터뷰 둥으로 인증을 주고

있는 유럽 �, 미국 �, 캐나다 등에서는 인증위원의 철저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

이를 소비자가 신뢰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�. 이는 일반관행농업을 전

공하거나 연구하는데 종사한 학위소지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인

증단체의 인증위원 선정과는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음�. 향후 민간인증기관 인

증위원의 선임시 고려할 최소학력 및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것이

적절하다고 사료됨 �.

�-�> 농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�3년이상 경력자 또는 �7편 이상의 유기농업

관련 논문을 발표 한 자

�-�> 농학계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및

가공 �, 운송 �, 저장 �, 유통 �, 교역 �, 연구 �, 교육 �, 홍보 �, 행정 분야에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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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한 �1�0 년 이상 경력자

�-�> 농과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품질인증 업무 종사경력에 최소 �1�3 년 이상

종사한자

�-�> 농과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유기농업 생산 �, 유통 �, 가공 �, 지도 �, 소비
관련 업무 등에 최소 �1�5 년 이상 종사한 자

�O 조사관과 인증기관과의 독립적 관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�. 따라서 인증

기관에 조사관이 고용되지 않고 수시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고

인증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

�-�> 이를 통해 조사관의 민간인증기관 고용에 따른 고비용 지출을 줄일 수

있음

�-�> 엄격한 조사업무를 통해 신뢰받는 인증조사가 가능

�-�> 제 �3자 인증기관화에도 도움이 되는 진일보된 제도 개정이 될 것임

�O 국내 각 대학에 인증조사관 양성프로그램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거나 국가

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인증조사관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

�-�> 유기농업분야의 종사경력 �3년 이상자로 농과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

유기농업반을 수료한자에게 인증조사관 자격 부여하거나 �,
�-�> 농과계열 대학의 유기농업분야 전공자 �(부전공자 및 연계전공자 포함 �)�,

�-�> 유기농업기사 �, 유기농업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자

�(�2�0�0�5 부터 국가자격시험 실시 예정 �)

�-�> 농과대학 졸업자로 품질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�(�I�F�O 페�I기본

규약 �, �E�U 규정 및 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 �, �N�O�P 기준 �, �J�A�S 기준 �) 의 세부

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 및 실기시험에 통과한자

�-�> 유기농업분야의 종사경력 �3년 이상자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

유기농업반 수료자

�O 현행의 민간인증기관은 제 �1자 인증기관으로 향후 제�3자 �(�T�h�e �T 뼈�r�d �P따�t�y�)

민간인증기관화 되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

야 하며�, 우리나라 민간인증기관도 이제는 �I�F�O�A�M 의 인가를 획득하는 국제인

증기관으로 발돋음할 필요성이 있음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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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정부는 국제인증기관 신청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

있으

�O 일부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적극 인증기관으로 활동하도록 조처함이

적절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으나 이는 민간인증시스템으로 이행하려는

정부의 기본 취지와 세계적 인증 동향인 제�3자 민간인증체계에 어긋남으로

크게 잘못된 정책제시라고 판단됨�.

�O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 인가는 법개정을 통해 �5년 단위로 재심의

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 할 듯

�O 인증대상 농산물을 소포장 할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한 체제로 개선되어야

신청농민 �(또는 가공업자 �, 유통업자 등�) 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도

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함

�-�> 유기가공업체도 인증을 획득하여야 향후에는 유기가공업에 종사할 수

있도록 조처되어야 함

�-�> 운송업자 �, 창고업자 �, 유통업자 �, 수입업자 등도 인증을 획득하도록 조처

되어야 함

�O 정부는 인증업무를 중단하는 대신에 향후에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

에 대한 기술개발 �, 홍보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�O 직접지불제는 인증농가에 한해 지불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환경보

전 기능을 수행하는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직불의 정당성이 희복됨 �.
즉 환경보전 기능을 수행하는 농가에 한해서 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기

때문임 �.

�-�> 현행 친환경농업 �, 유기농업에 지불하는 직접지불제는 모든 대상농가에

무차별적으로 조건없이 지불하는 현행규정은 직불의 근거와 정당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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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함

�-�> 환경보전기능을 검증하는 조처가 선행되어 토양보전기능을 확인하는

토양분석이 파종전과 수확후에 신청대상농가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

토록 조처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

�O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현행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

물의 생산�, 가공 �, 유통분야에 앞장서 참여하도록 조처할 필요가 있음

�-�> 생산지원사업 �, �2 차 가공식품 산업활동 �, �3 차 유통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

개입하고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함 �.

�O 인증을 신청하는 농가가 영농자료가 없거나 불성실 기록자일 경우 다음해

에 인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�.

�-�> 이는 “생산이력제”인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의 발전적 도입을 위해서도

우선적으로 선행 실시되어야 함 �.

�O 국가자격 “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”에게는 관련

공무원 �(국가직 및 지방직 �) 의 임용시에 가산점 부여가 실시되어 우수한 인력이

친환경농업 �, 유기농업 관련 분야에 임용될 수 있도록 조처할 필요가 있음

�-�> 유기농업 관련 국가공무원 신규임용시 가산점 부여 �(농촌진흥청 연구직

공무원 �,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�, 지자체 친합경 유기농업 담당 �)

�-�>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의 유기농업 업무담당

�O 유기농산물 인증은 민간인증단체에 넘기고 �, 지방자치단체 �(광역단체장 또는

기초단체장 �)는 친환경농산물 즉 �G�A�P�(�G�o�o�d 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a�l �P�r�a�c�t�i�c�e�s�) 우수농산

물의 인증에 전념케 하는 인증시스템을 재정립하는 조처가 시대적으로 요청

된다고 판단됨

�-�> 현행 일부 광역단체 �(경기도 �)는 이미 실시하고 있음 �. 전국의 지자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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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

�>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수수료는 자자체가 무료로 실시하는 것이

적절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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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I�. 민간인증제도 활성화 목적

�O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

하여 인증업무에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임

�O 인증업무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관리부터 재배 출하단계까지 전

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영농지도까지 해야 하므로 민간기관에 의한 인증

이 효율적 임

�O �2�0�0�3 년 �9 월 �1 일 현재 �5개 민간인증기관이 지정되었으나 그 인증활동이 미

미한 실정에 있으며 일부 민간인증기관은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

놓여 있음

�O 이를 위해 인증업무의 민간참여 확대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민간인증기

관의 활성화 방안 제시

�O 정부가 인증업무를 중지하고 민간에 전체 이양할 경우�, 민간인증기관에 대한

국가의 품질인증업무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 범위와 구체적 관리감독 방법 제시

�O 국내 생산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해외 수출을 도모하고 해외유기식품

의 국내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“민간인증기관”을제�3자 민간품질인

증기관화 하고 더 나아가 “국제인증기관”으로육성 발전시키는 로드랩 �(�R�o�a�d

�m�a�p�) 과 구체적 방안 제시

�O 인증제도의 확실한 발전방향 제시 및 정책적 수요 요구에 부합하는 대안

자료 제시

�O 인증기관은 향후 국가기관의 강력한 지도�/감독을 받아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기

관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음

�O 이를 위해 인증수수료의 현실화 �, 제 �3자 인증기관화 �, 조사관의 자질향상 �( 정

예화 �)�, 인증위원의 자격 및 전문성 확보 �, 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�, 국

제인증기관화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

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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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l�L 연구배경 �,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
�1�. 연구배경

�O 민간인증시대를 앞두고 지정을 받고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명맥만 겨우

유지하고 있는 민간인증기관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

적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조처할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엄

�O 현재의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는 �@제 �1자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업무의

적절성 미흡�, �@ 투명한 인증업무 실시 미흡 �, �@철저한 농가조사 및 자료분석

에 미진 �, �@너무 낮은 인증수수료의 수준 �, �@전문식견을 갖춘 인증위원의 확

보가 어려움�, �@ 불투명성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성의 미확보�, 등이 현재의 심

각한 쟁점이 되고 있음

�O 또한 향후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인증업무 전체를 현재와 같이 지

정받은 민간인증기관에 모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친환경농산

물의 인증을 분리시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실정임 �.

�O 한편 미국 �, 독일 �, 스위스 �, 영국 등에는 민간인증기관이 국내 인증기관으로

활동 할 뿐만 아니라 �, 다수의 민간인증기관이 국제인증기관으로 �I�F�0 �때으로
부터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음 �.

�O 이들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들은 전 세계로의 수출을 겨냥하고

있는 것이 대부분임�. 또한 유기농업 선진국들에서는 자국의 유기식품 수출과 세계시
장 지배를 위해 국제인증기관의 설립을 막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추세엄 �.

�O 따라서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의 해외수출 모색을 위해서는 국제인증기관

의 인증이 필수적임 �. 그러나 외국의 국제인증기관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

거액의 인증수수료가 농민에게 부담이 돌아 갈 뿐만 아니라 영어로 모든

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i�o�n 조사업무가 진행됨으로 어려움이 예상됨�.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

위해 우리나라 민간품질인증기관이 하루속히 국제품질인증기관화 되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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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또한 일반소비자들이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입유기식품에 대해

더 신뢰를 보낼 수 있음으로 외국산 수입유기식품을막아내기 위해서도우리나라

민간인증기관이 국제인증기관으로 발돋음 할 필요가 있음 �. 이를 위해 본 연구

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�.

�2�. 기 대 효과

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

�O 인증업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서 인증제도와

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

�O 민간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인증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기능 제고

�O 인증기관과 인증업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

�O “내부조사제 �(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1 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i�o�n�) ”에 의한 인증수수료 절감과 인증 절차 간

소화에 기 여

�O 한국토착유기농업의 과학화 및 국제화에 기여

�O 한국토착유기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수행능력 회복에 기여

�3�. 활용방안

。 인증업무에 종사할 조사관 �(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o�r�) 교육체계의 제시

�O 현재의 민간인증기관을 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에 적합한 “제�3자 인증기관”으

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

�O 민간인증기관을 “국제인증기관”으로발전시키기 위한 인증위원 양성을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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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위탁교육 및 보수교육의 방안 제시

�O 국내 생산 유기농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“국제인증기관”으로

표�O�A�M의 인정획득 방안의 제시

�O 능력이 있는 민간인증기관을 조기에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인증

업무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과 국내인증농가 여건

에 맞는 인증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함

�O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 방안 및 육성책의 제시

�O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향후 유기농산물 �(유기식품 �) 인증 관리

감독업무에 대한 대안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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川 �. 연구방법 및 내용

�1�. 연구방법

�O 현장기관 방문 �(외국의 국제인증기관 �, 유기농산물�/유기식품 인증 전공교수�)

인려뷰 및 수집자료 음미

�O 현황파악과 대안제시를 위한 국내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앙케이트 방문조

사

�O 수집 외국자료의 음미 분석 및 번역 작업

�O 인터넷 통신수단 �(�E�-�-�m�a�i�1�, �M�e�s�s�e�n�g�e�r�, �I�C�Q 등 �)을 이용하여 추가 정보 확인

�O 적정수수료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

�O 중간보고 및 전문가초청토론회를 통해 현실적 정책연구가 되도록 노력

�2�. 연구내용

�1�) 현황파악 �, 문제점 도출 및 대책수립을 위한 앙케이트 조사

�O 앙케이트의 주요 설문내용 �:

�-�> 현행 민간인증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며 민간인증

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항을 인증

획득 유기농가와 유기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

설문 조사하였다 �.

�-�> 인증단체의 시설 및 인증 실적 등에 관한 사항 �, 현행인증제도의 문제점

파악�, 인증제도 개선대안의 파악 �, 적정 인증수수료 �, 제 �3자 품질인증기관

화 욕구 �, 국제품질인증기관화 욕구�, 품질인증위원의 재교육 �, 조사관의

양성 및 재교육 �, 현행인증제도에 대한 생산자의 만족도 �, 현행인증제도에
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�, 인증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구체적 대안 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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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 설문항목이었음

�O 대상자 �: 인증기관 종사자 �, 소비자단체 친환경농산물 담당자 �, 학계 연구자

생산농민

�O 조사방법 �: 현지방문조사 및 전화면담을 병행

�2�)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한 자료 분석과 제안

�O 국내외 논문과 자료를 토대로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음미

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분야와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

로 몇가지 제안을 결론부문에서 제시하였다 �.
�-�> 외국 인증제도와 인증시스템의 분석

�-�>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

�-�> 국제인증기관의 지정 획득

�-�> 민간인증기관과 국가와의 인증관련 업무의 역할 분담

�-�> 조사관의 자질향상과 인증위원의 전문성 확보

�-�> 유기가공식품 인증

�-�> 인증수수료 현실화

�-�> 내부조사제의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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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l�v�. 연구결과

�1�. 인증의 개념 �, 목적 �, 종류 및 효과

�1�) 인증의 개념

�O 인증 �(�C�e�r�t�i 회�c�a�t�i�o�n�) 이란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제�3자 기관 �(�T�h�e

�3�r�d �p따�t�y�) 이 제품 �2�) 의 품질 또는 시스템의 품질보증 능력에 대하여 일정한

기준으로 평가하여 규정된 표준 �3�)�( 또는 기준 �)과의 적합성 또는 그 품질의 우

수성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

�2�) 인증제도의 목적

�O 인증제도의 목적은 �1�)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� 공급함으로

써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하여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 생

산 �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�, �2�)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

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종류별로

인증을 통한 안전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있음

�3�) 인증제도의 종류

�O 일반농산물

�-�> 농산물품질관리 법

�-�>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 �, 품질인증 �( 品 �) 마크 �: 맛있고 �, 보기 좋고 �, 안전하고 �,

규격을 지킨 명품

�O 친환경농산물

�2�) “제품”이라 함은 생산과정과 서버스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�, “표준”이라 함은 관계되는 사

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�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성능 � 능력 � 통작 �

절차 � 방법 � 수속 � 책엄 � 의무 � 사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한 결정을 말함
�3�) “표준화”란 이러한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를 말한다 �. 농산물의 표준화는 농산물의

모양 �, 크기 �, 품질 �, 생산방법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품질개선 �, 생산성 향상

및 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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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친환경농업육성법

�-�> 유기 �( 전환기 �)�, 무농약 �, 저농약농산물 등 친환경 마크 �: 친환경농산물 인증

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

�O 전통식품

�-�>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

�-�> 고추장 �, 한과 �, 김치 등 전통식품임을 증명 �: 물레방아 마크

�O 특산물 �(유기가공품 �)

�-�>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

�-�>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가공품엄을 증명 �, 품질인증 �(品 �)마크

�4�) 인증의 효과

�O 생산자 측면

�-�> 자기 제품을 타 제품과 뚜렷이 구분되게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증진

�-�> 시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혀 수요를 확대

�-�>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으로 판매비용 �, 유통비용 절감�, 안정판매 등

�=추 소득증대 효과

�O 유통업자 측면

�-�> 인증품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어 통명거래 가능

�-�> 품질관리 용이 �, 유통비용 절감�, 소비자 신뢰 제공

�=추 영업이익 향상

�O 소비자 측면

�-�> 상품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

�-�>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�, 어려운 항목에 대한 신뢰

�=수 믿고 구매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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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추진경과

�O �U�R타결이후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및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의

품질향상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는데�,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

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
’ �9�2�. �7�. �1부터 특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한 것이며 �,

이후 유기 �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음

�O 그러나 품질인증제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인증을 원하는 자가 신청하

여야 하는 것이므로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�, 유기�무농약농산물 등으로 표

시한 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었음 �.

�O 이에 �1�9�9�7 년 �3월 �7 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

개정하여 유기농산물의 표시제도를 도입하였음 �.

�O 이 법률에 의한 유기농산물표시제는 농림부령으로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

을 정하고 �, 그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당

해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 유기농산물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�, 누
구든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 유기농산물의
표시를 하거나 �,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�, 이를 위반한 자에

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하였음 �.

�O 그러나 동 법률로 규정한 유기농산물표시제에서 사용한 유기농산물의 정

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품질인증제에서 사용한 유기재배농산물이나 �, 또는
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기농산물의 정의 즉 협의의 개념과 차이가 있었
。�n�.

�O 또한 동 법률에 의한 표시제는 임의표시제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며�, 기
준에 알맞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표시할 수 있으므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리

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음 �.

�O 이는 유기농산물이 생산과정에서부터 거래되는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

비까지 농장에서 인증받은 처음의 유기농산물 품질에 대한 지위를 그대로 유

지하도록 한 국제적인 기준과도 적합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음 �.

�O 그리고 소비자 단체 둥에서도 유기농산물에 대한 보다 명확한 품질관리가

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�,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

의지를 표시하고자 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중 유기

농산물 표시제를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옮겨 규정하기로 하였으며 �, 친환경농
업육성법 제정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유기농산물
표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유기농산물 �, 무농약농산물 �, 저농약농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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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였음 �.

�O 친환경농업육성법은 �1�9�9�7 년 �1�2 월 �1�3 일 법률 제닮 �4�2 호로 제정 공포되었으

며�, �1 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�1�9�9�8 년 �1�2 월 �1�4 일부터 시행하였으며 �, 주요 내용은
친환경농산물을 유기농산물 등 �5종으로 분류하고 �, 이 중 유기농산물 �, 전환기
유기농산물 �,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을 생산하여 표시를 하고자 하는

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는 친환경

농산물의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�, 부정한 방법
으로 신고하거나 기준을 위반한 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
고 �, 허위�과장 광고도 하지 못하게 하였음 �.

�f �9�7�. �1�2�. �1�3�)

口 유기 � 무농약재배 농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�(�I�9�3�. �l�2�)

口 저농약재배농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�(�f�9�6�. �3�)

口 유기농산물의 표시제도 도입 �(�I�9�7�. �3�)

口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제 실시 �(�I�9�8�. �1�1�)

口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 도입 �(�l�9�8�. �1�2�)

�-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�( 법률 제닮 �4�2 호

口 특산물 품질인증제 실시 �( ’ �9�2�. �7�)

口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�(�2�0�0�1�. �1�. �2�6�)
�-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의무화 및 신고제 폐지

�O 한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은 그 가공품에 대하여도 품질인증제를

시행하고 있음 �.

�O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인증은 처음 『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 품질

관리에 관한 법률』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의 일환으로 유기농산물가공품

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�1�9�9�8 년 �1�1 월 �6 일 고시하여 운용하였으나 �, �1�9�9�9 년 �1월
�2�1 일 동 법률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나누어지

게 되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
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음 �.

�O 이로써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은 원료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품

까지 일관된 과정을 거쳐 인증제 표시관리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음 �.

그러나 친환경농업육성법은 “친환경농업”이환경친화적 농업이라는 의미

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�,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와 품질인증제의 이원화

생산자에게는 불편을 가져오고 �,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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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없지 않았으며 �, 유통�가공�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�, 유
기농산물 기준이 �C�o�d�e�x 동 국제기준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수

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가 발생 소지도 없지 않았음 �.

�O 이에 환경농업육성법을 『친환경농업육성법』으로 개정하여 �, �2�0�0�1 년 �7월 �1 일

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�.

�O 주요 내용은 표시신고제와 품질인증제를 통합하여 인증제도를 강제하였음 �.
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는 생산조건 구분 없이 일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

증만을 실시하도록 하며 �, 유기 � 무농약 � 저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은 기준의 표
시신고제를 폐지하고�, 반드시 인증을 받아 표시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를 도

입하였음 �.

�O 다만 �, 기존 품질인증농가의 품질인증표시와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농가의

친환경농산물표시 �2년간 유예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였음 �. 또한 �, 수입업자에
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규정을 도입하였음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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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3�. 앙케이트 조사 결과의 분석

�O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인증받은 인증농가 �1�0�0 농가와 유기농산물을 주로

구매하는 소비자 �1�0�0 명을 대상으로 현행 인증기관의 문제점 �, 개선 대안 및 향

후 활성화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바 그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면

다음과 같음 �.

�1�) 현행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

�O 현행 민간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대부분인

�8�6�% 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�.

�O 따라서 향후 민간인증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와 신뢰받는 인증을 실시하고

그 인증수수료가 적정하다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유기농산물 생산농가

가 민칸인증기관에 인증업무를 신청할 환경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

었음 �.

설문 �1�. 귀하는 친환경농산물과 민간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

지고 계십니까 �? �(인증농가 �)

�1�4�%

�4�3�%

다
다

다
이
형

이
펀

그

롱
런

주

보
그

아
�I�-
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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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) 인증기관의 시설 및 인증업무 능력에 대한 의견

�O 한면 민간인증기관이 충분한 인력과 분석시설 등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

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�, 현행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능력과 그 실적에

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�,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

전혀 그렇지 않다는 웅답이 �8�%�,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�6�7�% 로 나타나 대단히

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음 �.

�O 소비자들이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에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

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신뢰성이 크게 낮다는 것에

서 비롯된다고 여겨짐 �.

�O 민간인증기관이 열악한 시설과 장비�, 인력 �, 예산 규모에서 인증업무를 담

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신도 크겠지만 �, 그보다는 이제까지의 국가인증에 익

숙한 소비자들이 새로이 시작된 민간인증에 대한 신임이 기본적으로 아직은

그리 크게 성숙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�.

�O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자단체가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

스스로 인증을 하는 현행 인증시스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깔려 있다고

볼 수도 있음�.

�O 이점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와 같이 생산자단체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

는 제�3자 인증기관의 출현이 앞당겨져 엄격한 인증업무시스템 실시를 통해

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얻어 내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여짐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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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 �2�. 민간인증기관이 충분한 인력과 분석시설 등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

제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증업무 능력과 실적 또한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

까�? �(인증농산물 구매 소비자 �)

�8�%

다않지
다

형
않

다

그
지

이

혀
렇

톰

전
그

보
�I�-
더

�6�7 �%

�3�) 현행 민간인증제도에 대한 인증농가와 소비자의 만족도와 문제점 파악

�O 현행 민간인증제도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설문에 유기농산물 인증농가는

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�3�4�% 그렇지 않다는 웅답이 �3�3�% 로 약 �6�7�% 에 달

하는 다수의 인증농가가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�(그림 �3

참조 �)�. 따라서 현행 민간인증제도와 시스템은 크게 개선되어야 하고 �, 인증업
무의 수요자인 인증농가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하여야

한다고 판단되 었음 �.

�O 한편 소비자는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�8�%로 나타나 �, 만족스렵다

는 응답 �5�1�%�, 아주 만족스렵다는 응답 �8�% 등 현행 민간인증제도에 대해 대

체로 �5�9�% 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�(그림 �4�)�. 따라서 인증제

도의 개선은 인증업무의 수요자인 농민들이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업무

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

수 있음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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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한편 현행의 인증기준과 인증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느냐는 설문에

대해 그림 �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증의 실수요자인 인증농가는 아주

그렇다는 응답이 �1�4�%�, 그런 편이다 라는 응답이 �4�3�% 로 부정적인 답변이 약

�5�7�% 를 차지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긍정적인 웅답을 보인 응답은 �1�4�%

에 불과해 다수의 인증농가가 인증기준과 엄격성 �, 복잡성과 까다로운 절차에

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�.

�O 따라서 실수요자인 인증농가가 인증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요인이

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음 �(그림 �3 및 그림 �5 참조 �)�.

설문 �3�. 현행 민간 인증제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�? �(인증농가 �)

�I 전 혀 그 렇 지 않 다
�l 그 렇 지 않 다
口보 통 이 다

�3�3 �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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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�4�. 현행의 민간 인증제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�? 귀하는 현행 민간인증시

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�? �(인증농산물 구매 소비자 �)

�8�% �8�%

다
다

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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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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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�5�. 인증기준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�(인증농가 �)

�2 �9 �%

�I 전 혀 그 렇 지 않 다
-보통이다
口그 런편 이 다

업아 주 그렇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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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4�) 현행 민간인증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

�O 현행 민간인증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하느냐

는 설문에 대해 인증 실수요자인 인증농가는 그렇다는 응답이 �4�2�%�, 전혀 그

렇지 않다는 응답이 �2�9�% 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음 �(그림 �6�)�.

�O 이에 반해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그렇다는 응답이 �5�9�%�, 아주

그렇다는 응답이 �8�%로 앙케이트 응답자의 대다수인 �6�7�% 가 인증기관이 향후

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�(그림 �7�)�.

설문 �6�. 현행 민간인증제도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향후 개선해

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 �(인증농가 �)

�4�2 �% 다않지
다

렇
다
이

그
이
면

혀
용

런

전
보

그�-�-Sã

�- �3�7 �-



설문�7�. 현행 민간인증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 �(인증농산

물 구매 소비자 �)

�8�%

톰보홍이다
-그런편이다
디아 주 그형다

�5�) 민간 인증기관의 숫자

�O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현재 인증기관의 숫자 �5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맡아

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느냐는 설문에 대해 인증농가는 아주 그렇다는

응답이 �7�2�%�, 그렇다는 응답이 �1�4�% 로 나타나 아직까지 더 많은 인증기관이

활동하여야겠다는 응답이 �8�6�% 에 달하였음 �(그림 �8�)�.

�O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인증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가되

어 인증업무를 수행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해

주기를 인증농가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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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 �8�.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및 단체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

까 �?
�(인증농가 �)

�m 보용이다
-그런편이다
디아 주 그렇다

�7�2 �%

�6�) 적정 인증수수료

�O 현행 인증수수료 �3�0�,�O�O�0 원이 적정한 수수료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인증

농가는 �4�3�% 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�,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�2�8�%�( 전혀 그

렇지 않다 �1�4�%�, 그렇지 않다 �1�4�%�) 로 인증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많은 인증

농가가 아직도 상당히 인식함을 나타냈음 �.
�O 이에 반해 소비자는 �3�0�,�O�O�0 원의 인증수수료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응답

이 �6�7�% �(전혀 그렇지 않다 �1�7�%�, 그렇지 않다 �5�0�%�) 에 달해 인증농가와는 전

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�. 한편 현행 인증수수료가 적정하다고 보는 소비자논

�8�% 에 불과하였다는 것도 인증농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음 �.

�O 따라서 인증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농가가 부담을 더 많이 하지 않

으려는 것은 인증수수료를 지불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입장이라고 여겨지며 �,

인증수수료가 너무 낮다는 소비자의 반응이 보다 공정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

라고 볼 수 있음�.

�O 한편 생산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서라면 더 비싼 인증수수

료를 기꺼이 납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의 �4�3�%�( 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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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 �1�4�%�, 그런 편이다 �2�9�%�) 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�. 이에 반해 전혀 그렇

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�2�8�% 에 불과하였다 �(그림 �1�1�)�. 즉 인증농가는

�3�0�,�O�O�0 원 이상의 인증수수료 인상에는 대단히 인색한 반면 현행과 같은 인증

업무보다 신뢰성을 확보해주는 인증업무라면 �(즉 인증기관의 활성화와 체질개

선 �, 제 �3자화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 주는 인증업무를 펼쳐나갈 경우라면�)

인증농가도 인증수수료 인상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

고 해석해 볼 수 있음�.

설문 �9�.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위한 건당 �3�0�,�O�O�O 원의 인증수수료는

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 �(인증농가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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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 �1�0�.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위한 건당 �3�0�,�%�0 원의 언증수수료는

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 �(인증농산물 구매 소비자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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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 �1�1�. 생산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서라면 더 비싼 인증수수료

를 기꺼이 납부하시겠습니까 �? �(인증농가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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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7�) 민간인증기관의 제�3자 인증기관화에 대한 욕구

�O 현행과 같은 제 �1자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업무보다 엄격하고 차별화된 인

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행의 제�1자 인증기관이 향후 제�3자 인증기관화 되

는 것이 인증기관의 활성화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

증 실수요자인 인증농가의 �7�2�% 가 그렇다고 웅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라는 웅

답은 �2�8�%�( 전혀 그렇지 않다 �1�4�% 그렇지 않다 �1�4�%�) 에 불과하였음 �.

�O 한편 소비자의 �6�6�%�( 아주 그렇다 �2�5�%�, 그런 편이다 �4�1�%�) 는 그렇다고 응답

하였고 �, 그렇지 않다는 웅답은 �1�7�% 에 불과하였음 �.

�O 따라서 인증농가와 소비자 모두 인증품목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

치에서 공정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�3자 인증기관의 출현을 목마르

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�.

설문 �1�2�. 보다 엄격하고 차별화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행의 제 �1자 인

증기관이 향후 제�3자 인증기관화 되는 것이 인증기관의 활성화에 매우 필요

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 �(인증농가 �)

�1�4�% �|
를전혀 그형지 않다
-그렇지않다
口그런편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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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�l�3�. 보다 엄격하고 차별화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행의 제�1자 민

간인증기관이 제�3자 인증기관화 되는 것이 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

다고 보십니까 �? �(인증농산물 구매 소비자 �)

�m 그형지않다
�l 보통이다

�1�7�% �l�C그그련펀이다
�E�3 아주 그렇다

�4�1 �%

�8�) 민간인증기관의 국제인증기관화에 대한 욕구

�O 우리나라 인증업무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고양하고 수입되는 유기농산물

및 유기가공품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인증 판단을 위해 우리나라에도 국

제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소비자의 �8�4�%�( 아주

그렇다 �2�5�%�, 그런 편이다 �5�9�%�) 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�, 그렇지 않다라는

응답은 불과 �8�% 에 지나지 않았음 �.

�O 즉 대다수는 한국에도 국제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

로 나타났음 �. 따라서 한국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�, 수입유기농산물의 대항

을 위해서도 �, 이제 국제인증기관 설립해 나가야 하고 정부에서도 적절한 지원

책을 펴 나가는 것에 국민 다수가 찬성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�.

�- �4�3 �-



설문 �1�4�.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품 인증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고양하고 수

입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품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인증 판단을 위

해 우리나라에도 국제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 �(인증농

산물 구매 소비자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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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5�9 �%

�9�) 인증위원과 조사관의 재교육

�O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인증위원회 인

증위원을 보다 엄격히 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인 재교육

을 실시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소비자의 �9�2�%�( 아주

그렇다 �5�0�9�6�, 그런 편이다 �4�2�%�) 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음 �(그림 �1�5�)�.

�O 따라서 소비자는 인증위원의 선정과 전문성이 미약 등에 불만이 있고 �, 지

속적인 교육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에 신뢰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

는 것을 알 수 있었음 �.

�O 한편 인증조사관에 대한 신뢰감이 있느냐는 설문에 대해 인증농가는 그림

�1�6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�5�7�%�( 전혀 그렇지 않다 �1�4�%�, 그렇지 않다 �4�3�%�)

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�, 긍정적인 반웅을 보인 비율 즉 �, 그런 편이다

라는 반응은 �2�9�% 에 불과하였음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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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즉 인증농가의 절반 이상이 조사관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

알 수 있었는데 �, 이는 유럽의 조사관이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유기농업 기

술을 담당하여 대농민 기술지도하는 것과 같이 인증신청농가가 어떻게 유기

농업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잘못 알고 실천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친

절히 상당해 줌으로서 해당농가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과 아주 대

조적인 현상임 �.

�O 조사관의 양성이 필요한가 및 조사관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느

냐는 설문에 대해 인증농가의 �8�3�%�( 아주 그렇다 �1�7�% 그런 편이다 �6�6�%�) 가 그

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불과 �1�7�% 에 불과하였음 �.

�O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관 양성에 대한 엄격한 교과과정이 필요하고 �,

조사관으로 자격을 획득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기술분야 재교육 동을 실시해

농가로부터 따뜻한 신뢰감을 점차 회복해 나가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

었다�. 향후 실시될 유기농업기사 �, 유기농업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가 조사관

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조처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음 �.

설문 �1�5�.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공정성 �,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위원의

엄격한 선정 뿐만 아니라 그 후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

까 �? �(인증농산물 구매 소비자 �)

�8�%

�5�o �%
�4�2 �%

�I 보롱이다
-그런편이다
디아주 그렇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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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 �1�6�. 민간인증기관의 인증 조사관과의 대면 시 높은 신뢰감을 느끼십니까 �?
�(인증농가 �)

�1 �4 �%
다아

녕
지
다

다

렇
않

다
이

그
지

이
연

혀
렇

홍
런

전
그

보

그
�-�-Sã
되

설문 �1�7�. 정확한 현장판단능력을 갖춘 인증조사관의 양성 뿐만 아니라 지속적

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 �(인증농가 �)

-그렇지않다
-그런편이다
디아주 그렇다

�6 �6 �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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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신청
심사

심사결과 통보 �-�-0	
생산과정 조사

�-�- � 시판품 조사
(생산자)

�-�-�, �-�- �
(인증서 교부) 생산 출하 (사후관리 �)

�4�. 국내 인증제도와 외국 인증제도의 분석 및 경쟁원리와 국제화에 부응한 인

증체계 제시

�1�)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인증제도

�O 인증은 세계 각국에서 모두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 �.
�-�> 한국과 일본은 법률 및 시행규칙 �(고시 �)을 제정 �4�) 한 반면 �, 미국과 카나다

는 연방법률과 주단위 유기프르그램의 제정에 근거하여 인증을 실시

하고 있음�.
�-�> 독일은 �E�U유기농업규정 �(�E�u �R�e�g�u�1�a�t�i�o�n�) 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의

유기식품 생산기준에 의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

�O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인증의 주요과정은 다음과 같음

�(�1�) 인증방법

�O 생산농가의 인증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
고 �, 재배포장의 토양�용수�종자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와 재배방법 �, 생산
물의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승인

�(�2�) 인증신청

�@ 생산농가

�O 신청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으로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�, 첨부서
류는 인증품생산계획서 �, 영농관련자료 �, 축산물의 경우에는 경영관련 자료 등

�-�> 신청서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�, 출장소 또는

지정받은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
�4�) 한국의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은 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음�. 다만 현

행 시행령은 �C�o�d�e�x 규격의 허용자재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키토산 목초액을 허용자재로 추가하

고 있음�. 키토산은 키토산을 분리 추출하는 생산과정중에 유기농업에서 금지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제조

공정이 포함되어 있고 목초액은 그 나무 연기의 혼합물질중에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함께 포함되어

있어 유럽 각국과 미국 카나다 호주 스위스 등에서는 유기농업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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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인증신청기한은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�,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

함 �.

�O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�1년이며 �, �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

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�.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�3�0 일전까지 신청 �.

。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�1건당 �3�0�,�%�0 원 및 출장비를 수수

료로 납부하며 �, 토양 및 수질검사 등 인증에 따른 각종 검사에 대한 비용은

신청인이 별도로 부담 �.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�1건당 �1�0�0�,�O�O�0

원 및 출장비를 납부하며 �, 다만 �,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�l
건당 �1�5�, 아�0원의 수수료를 납부

�@ 인증기관

�O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

지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�, 외국에서 생산한 농산물

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인증에 필
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

�O �2�0�0�3 년 �8월 말 현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는 �(사 �)흙살림 �, �(사 �) 한농복

구회 �, �(사 �) 양평 �2�1 환경추진위원회 �, �(사 �)국산콩가공협회 �, �(사 �) 한국유기농업협회

등 �5개 기관

�(�3�) 인증기준

�O 우리나라 유기농산물의 주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음

�O 경영관리 점검을 위해 신청농가는 �2년 이상 기록한 재배포장의 비료�농약

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�,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등의 영농관련

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�. 그밖에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

하여야 함

�O 재배포장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�, 전환기간 이상

동안 유기농업에 의한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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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다년생 작물 �(목초 제외 �)는 최초 수확하기 전 �3년의 기간 �, 기타 작물은

파종 또는 재식전 �2년의 기간에 유기농업에 의해 재배 관리되어야 함

�-�>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은 허용자재 이외의 자재를 �3년 이상

사용되지 아니한 지역

�O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함

�O 유기농업에 파종되는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�관리된종

자 �(저항성 품종으로 �1년간 유기농법으로 재재된 종자 �) 이여야 하며 �, 다만 일반

적인 방법으로 저항성 품종인 유기농업용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

용함 �. 그러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을 금지함

�O 유기농업에서는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�,

윤작 작부체계 계획에 두과 � 녹비 또는 섬근성작물을 재배함으로서 토양비옥

도를 유지 증진시켜야 함 �.
�-�> 윤작에 의해서도 작물재배에 필요한 양분공급이 부족할 경우 예외적

으로 외부로부터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공장식

축산에서 유래하는 액비 퇴비 생분은 사용할 수 없음 �.
�-�>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�,

다만 �2�0�0�4 년 �1�2 월 �3�1 일까지는 일반유기질비료 사용이 허용 �. �2�0�0�5 년 �1월

�1일부터는 유기축산 축분 또는 야생초를 재료로 만든 퇴비만을 사용할

수 있음

�O 병해충 및 잡초제어를 위해 하기의 방법 중의 하나 또는 몇 가지를 함께

사용함

�-�>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�, 적합한 윤작체계
�-�> 혼작 � 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�, 천적활동을 조장
�-�> 멀칭 � 예취 및 화염제초
�-�>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
�-�> 식물 � 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
�-�> 기계 �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

경우에 허용자재를 사용 �5�)

�5�) 유기농업은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여 원천적으로 병충해 발생이 거의 없는 작물재배를 실시하는 것이

며�, 허용자재는 예기치 못한 상황일 나타날 때 예외적으로 허용자재를 사용하여 병충해를 제어 하는 것

이라는 것을 한국유기농업에서는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�. 그 결과 관례화된 농약사용과 그

횟수를 전제하고 육성된 상업용 품종을 파종하고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�, 병충해가 발생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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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생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�,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 유지 �, 외부오염을

방지하여야 하며�,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한 우선조처 �( 병해충 서식처의 제

거 �,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�, 기계�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�,
예외적으로 허용자재를 사용 �)을 실시하고 �,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�, 수송하는
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혼합 또는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�,
방사선조사를 금하고�, 유기농산물 포장재는 가급적 생물분해성�, 재생품 또는

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함 �.

�O 농약잔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오염되는 것을 인정하되 수확물의 농약

잔류허용기준의 �1�0 분의 �1이하로 유지되어야 함
�-�>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

�-�>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

�-�>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요인

�(�4�) 농림산물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

�O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�1�5 조제 �2항에 인증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

있으며 �, 농림산물과 축산물로 구분하고 있다�. 농림산물에 대하여 인증조사관
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운영에

관한 기록과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이 별표 �3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

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섬사
�-�> 재배포장의 토양 및 재배용수의 수질은 재배포장의 주변환경 및 사용

자재 등으로부터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

한하여 조사�분석을실시
�-�> 재배포장의 토양�용수 및 생산물에 대한 심사는 농촌진흥청 �,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�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
출장소 �, 농업기술원 �, 농업기술센터 그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

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 �( 이하 “시험연구기관”이라한다 �) 의 검사성적
�-�> 재배포장의 토양 � 용수 및 생산물의 시료채취 방법

�@ 재배포장의 토양

허용자재 사용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을 계속 보이고 있음 �.

�- �5�0 �-



�O 인증신청 필지별로 조사 �. 다만 �, 필지가 지형적인 입지조건�, 격리거리 및 관

개수원 등이 유사하여 토양�중금속 및 유기물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

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

필지로 간주

�O 시료채취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�1�0�7�H 소 이상으로 하고 �, 농업통계조사
에서 사용하는 표본구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

�O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밭토양은 �1�0 센티미터 논토양은 �1�5 센티미
터 깊이까지의 흙을 각 �1�O�O그램씩 채취하고 �,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

여 �2등분한 후 �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�1점은 결과 통보

시까지 보관

�O 시료량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�( 약 �5�0�0 그램 �~�6�0�0 그램 �)

수
’

용�@

�O 재배용수의 수원별로 조사 �. 다만 �,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

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

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

�O 시료량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�( 약 �2리터 �~�4 리터 �)

�@ 생산물

�O 생산물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

및 분석 등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요령에 따라 시행

�@ 시료의 채취 및 송부방법

�O 토양과 수질조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

하에 인증조사관이 직접 채취

�O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고 �, 가능한 빠른 시

간내에 전문시험연구기관으로 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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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전
또는 일부를 면제

�-�>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무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

신청하거나 �,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
신청하는 경우

�-�>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

신청하는 경우

。�-�E→
승

인

�O

부
’

�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위와 같이 인증심사의 전부 또

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�, 인증조사관
은 인중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

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
�O 인증위원은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

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�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인증

기준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판정 �.

�O 특히 �, 인증위원은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

비밀을 유지

�(�5�) 축산물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

�O 인증조사관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하여

농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

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�,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
증심사를 위하여 인증조사관으로 하여금 가축 � 축사 � 토양 � 사료확보 � 사양

관리 � 축산분뇨처리 및 대장기록 등을 검사 또는 검토하여 별지 제�1�2 호서식
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�, 특히 당해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
한 검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양 및 사료의 검사방법은 다음과

같음
�-�> 토양검사 �: 시료채취 등의 방법은 제 �1호가목 �(�3�) 의 �(가 �) 의 규정을 적용
�-�> 사료검사 �: 인증조사관은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의 먹이로 공급되는

사료에 대해 유기사료 조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

신청인 및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에 필요한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

전문분석기관에 의뢰

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해잔류물질

�- �5�2 �-

�O



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�.

�-�>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 인증을

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신청
�-�> 유해잔류물질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

은 인증조사관으로 하여금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료를

채취하여 신청농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

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의뢰
�-�> 유해잔류물질의 허용기준 �: 축산물가공처리법 제�4조제 �2항 단서의 규정

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의 �2분의 �1 이하
�-�>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다음과 같이 함

�O 식육 �: 축종별로 �5�O�O그램 �(�2 개 부위에서 채취 �)

�O 우유 �(산양유 포함 �) �: �5�0�0 밀리리터 �(집유조에서 채취 �)

。 란 �: �1�0�7�R 이 상

�-�> 시료채취에 있어서 인증심사원은 적정한 시료채취기구 및 용기를 사용

하여 시료가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채취

�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

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전부
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�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규

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위원에게 이를

통지하여야 하며�, 인증위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

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
�O 인증위원은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

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�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조사관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
인증기준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판정 �.

�O 인증조사관과 인증위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

밀을 유지하여야 함

�(�6�) 인증 심사결과 �, 판정 �, 통보 및 재심사 신청

�O 심사결과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“인증적합”으로

판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

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�, 인증심사결과 부적합통지를 받은 자는 부
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�7 일 이내에 �1차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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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7�)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신청

�O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�1년간이며 �, 인증의 유효기간

을 연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�3�0 일전까지 인증유효기간연장신

청서를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�.

�O 그러나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

받은 경우는 인근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에 인증유효기

간 연장신청서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�.

�O 인증기관이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

여부를 확인한 후 언증서를 교부하여야

�(�8�) 시판품 조사

�O 시중에 유통 �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표시품 등이 판매를
목적으로 진열�, 전시 �, 운송 �, 보관 중인 것과 이해관계자가 조사 요청한 인증품

을 대상으로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만 조사
�O 조사반은 �1개반당 �2명으로 편성하되 �, 인증기관 � 유통업체 및 소비자단체

등의 엄직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�,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

열람 �, 표시 및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

시험 의뢰 �.

�O 조사시기는 반기별 �1회 이상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증기관 �, 소비자
단체 �, 유통업체 등의 요청 및 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 조

사도 가능 �.

�O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�.
�-�> 법 제 �1�7 조 �(친환경농산물 인증�) 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

여부
�-�> 규칙 제�8조 �(친환경농산물표시 �) 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과의 적합 여부
�-�> 규칙 제�9조 �( 인증기준 �) 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
�-�> 영농 �, 출하상황 및 거래유통 등 관계장부 기록의 정확성 여부

�-�> 품질기준 및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�O 농약잔류검사는 인증품이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

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�, 검사는 국립농산

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 분석실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

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공인시험연구기관 등에 의뢰하고 검사를 위한 시료

�- �5�4 �-



및 분석결과 등을 통보할 때에는 농산물안전성조의 채취 및 수거 �, 분석의뢰
사실시요령에 따름

�(�9�) 사후관리

�O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행위 즉 �@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
물 언증을 받는 행위 �@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

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�@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

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�,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�@친환경
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

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�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

�O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징역 �3년이하 또는 �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

�O 인증품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

하는 때에는 인증품을 생산한 자 또는 당해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

품의 친환경농산물 표시의 변경 �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

명할 수 있음

�O 농관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�@사위 기타
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�@법 제 �1�8 조제 �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
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�@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변경 등

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�.

�O 다만 �, �@ 과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
취소

�O 법인 대표자 �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�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
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

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며 �, 인증품의 검사행위

를 거부�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�3�0�0 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

�O 시중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

부 등을 조사하며 �, 조사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또는

고발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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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) 국가인증기관과 민간인증기관

�O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인증을 주로 실시하고 있음�. 현재 국가인증을 실시

하고 있는 국가 �( 덴막 �)에서도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할 계획이거나 �, 국가인증과
민간인증을 병행하고 있음�( 영국 �)�.

�O 유럽의 경우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품질인증체제로 전환되었음

�O 국가인증과 민간인증을 병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인증수수료는 현

실화하였으며 �, 국가인증기관도 민간인증기관과 동일한 인증수수료를 부과하고

있음

�O 품질인증 초기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자신의 유기식품에 대한 ”제�1자 품

질인증”을 실시하였으나 �, 공정하고 엄격한 품질인증을 바라는 소비자 요구에

따라 유기식품 생산과 직접이해 관계가 전혀 없는 단체가 품질인증을 담당하

는 ”제�3자 품질인증체제”로 이행되었음 �(시장 소비자의 선호에 의한 선택의

결과 �, 공정한 인증을 위한 �N�G�O와 지자체의 지원 �)

�- �5�6 �-



�5�. 외국의 인증시스템

�1�) 유럽 인증제도와의 비교

�O 영국 �(�2�0�0�2�1�2�3�1 현재 �) 의 경우 �, �U�K�R�O�F�S 등 �1�1 개 민간품질인증기관이 활동

중에 있음

�-�> �U�K �R�e�g�i�s�t�e�r �o�f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F�o�o�d �S�t�a�n�d�a�r�d�s �(�U�K�R�O�F�S�)

�-�>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F�o�o�d �F�e�d�e�r�a�t�i�o�n �(�O�F�F�)

�-�> �S�o�i�1 �A�s�s�o�c�i�a�t�i�o�n �C�e�r�t�i�f�i�c�a�t�i�o�n �L�t�d �(�S�A �C�e�r�t�)

�-�> �B�i�o�d�y�n�a�m�i�c �A�g�r�i�m�1�1�t�u�r�a�1 �A�s�s�o�c�i�a�t�i�o�n �(�B�D�A�A�)

�-�> �T�h�e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T�r�u�s�t �L�t�d �(�O�T�L�)

�-�> �C�h�e�c�k�m�a�t�e 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t�i�o�n�a�1 �(�C�M�i�)

�-�> �I�n�t�e�m�a�t�i�o�n�a�1 �C�e�r�t�i�f�i�c�a�t�i�o�n �S�e�r�v�i�c�e�s �(�I�S�C�)

�-�>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C�e�I�t�i�f�i�c�a�t�i�o�n �L�t�d �(�O�C�L�)

�-�> �S�G�S

�O 독일 �(�2�0�0�3�2 현재 �) 의 경우 �B�S�C 등 �2�2 개 민간품질인증기관이 활동 중에 있
。
�n

�-�> �B�S�C �O�e�k�o�-�G�a�r�a�n�t�i�e �G�I�r�l�b�H

�-�> �B�I�O�Z�E�R�T �G�m�b�H

�-�> �L�a�c�o�n �G�I�r�l�b�H

�-�> �m�q�0

�-�> �A�l�i�c�o�n �G�m�b�H

�-�> �P�r�u�e�f�v�e�r�i�n �V�e�r�a�r�b�e�i�t�u�n�g �O�e�k�o�1�o�g�i�e

�-�> �E�G�-�K�o�n�t�r�o�1�1�S�t�e�n�e �K�i�e�l

�-�> �A�G�R�E�C�O

�-�> �Q�C �& �I

�-�> �G�m�e�s�t�e�m�p�e�l �e�.�V�.
�-�> �K�o�n�t�r�o�1�l�V�e�r�e�i�n �O�e�k�o�1�o�g�C�h�e�r

�-�> �D�J�A�C

�-�> �C�e�I�t�i�f�i�c�a�t�i�o�n �S�e�r�v�i�c�e�s �I�n�t�e�m�a�t�i�o�n�a�1 �G�m�b�H

�-�> �L�a�n�d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�s�k�a�m�m�e�r

�-�> �K�o�n�t�r�o�l�1�S�t�e�n�e �f�u�e�r �d�e�n �O�e�k�o�l�o�g�i�s�c�h�e�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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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�F�a�c�h�V�e�r�e�i�n �f�u�e�r �O�e�k�o�-�K�o�n�n�o�n�e �e�.�V�.
�-�> �O�E�K�O�P

�-�> �G�t�R�S

�-�> �A�g�r�o�-�O�e�k�o�-�C�o�n�s�1�1�1�t

�-�> �B�i�L�a�C�o�n �G�m�b�H

�-�> �E�C�O�C�O�N�T�R�O�L

�-�> �Q�A�I �G�e�s�e�l�l�s�c�h�a�f�t �m�e�r �Q�u�a�l�i�t�a�e�t�s�i�C�h�e�r�u�n�g �i�n �d�e�n �A�g�r�a�r �u�n�d

�L�e�b�e�n�s�m�i�t�t�e�1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 �m�b�H

�O 독일의 경우 �2�2 개 유기식품 품질인증단체가 독일품질인증단체협의회 �(�K�d�K�;

�K�o�n�f�e�r�e�n�z �d�e�r �K�o�n�t�r�o�1�1�S�t�e�n�e�n�) 와 독일조사관단체 협의회 �(�A�G�K�; �A�r�b�e�i�t�s

�G�e�m�e�i�n�s�c�h�a�f�t �d�e�r �K�o�n�t�o�l�1�S�t�e�n�e�n�) 를 조직하였음

�O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�(�E�U�) 의 인증제도를 “법적 근거” �, “적용범위” �, “인증주
체”�, “표시규제끼 “표시구분”�, “표시항목” �, “유기식품의 정의” 등의 항목에서

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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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하L 국 �E�u

�친환경농업육성법

법적근거 �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EU규칙(회원국에만적용)
� 식품위생법, (축산물 예외)

�유기농산물
� 유기농산물(임산물 포함)

적용범위 �유기축산물
� 유기축산물(수산물, 봉산물 포함)

� (일부 유기가공품 �: �4¬�ÉÀ�)
�유기가공품 (목제품,면제품,주g료, 간

편식,냉동식품, 화장품, 장남감 동 다수)

인증주체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

표시규제
인증 을 받지 않으면 표시 못함(강제)가공품

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(강제)�E 예외

� 유기농산물(가공품)
� �O�r�g�a�n�i�c

표시구분 �전환기유기농산물
�무�저농약농산물

� 전환기 �O�r�g�a�n�i�c

� 유기농산물 등의 표시
� �O�r�g�a�n�i�c

표시항목 � 인증(마크)
�인증번호

� 인증기관의 명칭 또는 코드번호

� 3년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� 3년간 허용자재 이외 는 사용치 않을 것

유기식품 사용하지 않고 재배 (초지는2년간)
�(0��h�gµL�C�)ÇX � 포장E 비유기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 � 포장E 규칙에 의하지 않은 다른 포장과

정의 어야함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
� 가공품의 경우는,최종제품중에 유기재 �가공품의 경우는,최종제품중에 유기재

료가 �9�5�%ÇtÀÁ 있을 것 료가 �9�5�%ÇtÀÁ 있을 것

표 �1�. 한국 인증제도와 유럽연합 �(�E�U�) 인증제도의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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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독일

�1�. 언중채도(총괄)
。인증규정(법령) 。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시행령,시 행규칙 。EU유기농업규정

-각 민간품질인증단체의 유기식품 생산
’순、기

。인증기관 。정부 및 민간기관 。제3자민간품질인증단체
。 인증체계 및 。 정부가 농산물 인증 및 민간인증기관지정 운용 。정부가 민간인증단체 Çx�7�}�{ÉÀÈ��)

사후관리

2.농산물인증
。인증수수료 。신청수수료 건당3만원 離

-농가당 �3�0�~�9�0¹ÌÆÐÂ�É�
-주정밖}써 일부보조 지원
-웨스트팔렌주는 12만원β1a,농가당최대

�1�2�0¹ÌÆÐÅ(�a 지원

。출장비(2인2일)및 토양�수질�생산물 검사

비 별도

。갱신수수료 �: 건당1.5만원

�O 한국과 유럽의 인증제도를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�. 단 �, 독

일이 유기농업과 유기식품 언증에서 세계 최선진국이므로 독일의 경우를 유

럽의 일예로 들어 한국과 비교하였음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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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Eε。1-1�i�i

。인증대상 。유기농산물�전환기�무농약�저농약 �(�4È…�) 。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

。인증유효기간 。1년(1년이내갱신가능)단위 。 1년(매년갱신)

。 인증기준(유기) 。경영관리 。경영관리

-2년이상 영농자재사용 및 생산자료 관리 -5년간의 영농자재투입 및 수확량�구매�

판매영수증 등 자료보관

。재배포장 。유기농산물 생산

-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-토양은3년전부터유기농법관리

-재배포장은전환기간동안 재배방법을 준수한 -펀천gxRBP빠완충챈생치
포장 �-�5±D 내지 7년 윤작의무
�다년생 �: 최초 수확전 3년 -토양비옥도 유지증진추진(토양진단최적

�기타:피종또는재식전 2년 시비, 두과작물 및 녹비직물)
-산림등 지연상태 식물의 포장은 허용자재이외 -병해충제어수단강구

의 자재 3년이상 미사용 -공장형축분 및 퇴비사용금지

-축분비료는완뽑숙사용;
(금지물질, 오염축분비료는 사용불가)
-토질저하 방지의무 등

。용수�종자 。재배포장�용수�종자

-용수는 농업용수이상 -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금지지재 최종 투입

-종자는 유기종자사용{유전자변형 종자사용금지) 후3년
-용수는 금지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함

-종지는 유기종자 사용{QK〕 종자사용금지)
한국 독일

。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�| 。유기제품 취급�저장�운송시금지물질과
-저장장소와수송수단의 청결유지 및 외부오염방 �| 의 혼합�접촉 금지

지

-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 �1차 예방조치�, �2 차 기

계적 �, 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 사용

-저장구역 등 병해충방제 �: 물리적 �, 소리�초
음파 �, 빛�자외선 �, 몇 �, 온도조절 �, 대기조절
및 규조토사용

-일반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방지

-방사선의 해충방제 등 목적으로 사용금지

-잔류농약은 바람에 의한 비산�; 용수오염등 �| 。가공은 기계적�물리적�발효공정 및 이들의

불가피한경우 허용 �(�1�/�1�0�) �| 조합공정만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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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독일

。재배방법 。기록의유지관리

-화학비료와 농약사용금지 -영농자재 사용기록

-윤작의무이행과 인증기준셰 맞는 유기물사용 -수획물가록및 핀FH가록

�( ��0�4�1�2®LÉÀ 일반유기질비료사용)

-축분비료는 완전부숙사용 。유기인증농산물의비오염증명의무(생ξE재

(공장형축산 유래 축분/비료/액비는  ��0�3�.�1�2

까지만 사용) 。해충의 예방 및 억제

-병해충 및 잡초방제�조절기준 제시 -챈및 환경적요쇼랜}
-천적사용,몇,빛,소리둥 기계적�물리적억제

한국 독일

。인증심사절차등 。인증기준적합여부심사 。일반적인요구조건

-재뺀징의 토양용수는 오염또는 오염우려가 -λg산�취급기준과일치되게 생산

있는 경우 조사분석 -조사관농가현장빙문죠싹(포짚수혹 농?I져방
-토양�용수�농산물의 심사는 농관원 둥과 지 고, 자재창고 둥) 및 면담

정시험연구기관의 검사성적 -1년마다 농기에 대한토양, 식물체, 수질,

-시핵취방법 대기의 검사
�토양은필지별로 조사하고 필챔로 m개소 -5년이상 농가경영기록 유지

아싱;시료는 개소당 1mg채취히여2둥분 -생산계획서,제출
�용수는수원별로 조사하고 시료는2~4리터 �유기농업실천방법

채취 �신청일이전 3년간자재투입내역서

�생산물은농관원이 정히는바에 의해 시행 �수확후취급
�시료는신청인 입회하에 채취 및 시험기관

。년1회이상 현장검사 실시(정기,수시)
송부

한국 독일

。인증심사절차등 。인증기관의 인증심사시 전부 또는 일부면제
。유기식품 생산계획 검토,생산자 면담 및

(인증위원에게 통지)
시료분석후 적합시 인증 결정

-하위인증단계 신청

-유효기간 만료 등 。인증섬사원의 비밀유지의무

。2년 연속해서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
업맡을수 없으펴 5년이경과한같은

신청지를 대상으로
。언증위원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무를 후에야 비

로소 업무를 맡

。인증기관의 적합여부 판정 및 부적합 판정 을 수 있음

시 서면통지

。인증위원의 비밀유지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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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독일

。사후관리 。 생산농장의 표시 。년1회 이상 현장조사 (필요시 추가조

사및
。 인증품의 검사 수시검사를실시)

-인증요건의 적합성 조사

-관련장부및 서류의 열람 。인증서 매년 갱신심사

-시료수거 및 시혐의뢰

。 생산과정 조사

-월1회이상실시(생산�출하여건 등을 감안

½„�7�1�1ÖŒ�)
� 인증기준 준수여부

�주변여건및 장부기록 등

한국 독일

。사후관리 。시판품 조사 。년1회 이상 현장조사 (필요시 추가조

-반기 1회이상 정기조사실시 사및

(필요시 수시조사가능) 수시검사를 실시)

-인증품 전체 를 대상으로 조사 �: 인증농

산물여부, 표시적합여부, 인증기준 부합 。인증서 매년 갱신심사

여부, 기록의 정확성 여부 등

。농약잔류검사

-준수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에

분석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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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Èp�E�L�q�]�-�1
�t�:�:

。위반자 제재조치 。인증의 취소 。 인증표시 허위표시 행위,
-사위�부정방법에의한 인증 -경미한 위반은 인증취소

-인증기준의 현저한 위반 -중대한 위반은 형사고발 조치
-표시변경�사용정지�판매금지위반

。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
-사위�부정한방법으로 인증
-비인증품 인증표시행위
-일반혼합판매 또는 판매목적 보관�진열행위

-인증품이 아닌 사실을 알고 판매�보관�운반진

열

。검사행위의 거부�방해자-EXU만원이하 과태료

。검사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표시변
경�사용정지�판매금지둥 조치
-판매금지 �1ÆÔ�, 표시λF용정지 등 �6�~�9ÆÔ (농관
원 지침)

3.언증기관운용

。지정기관현황 。흙살림,한농복구회,양평,국산콩가공협회,유 。z개 제3자 민간품질인증단체 �(�B�S�C

기농업협회, 등 5개 기관 등)
。표시항목 。친환경농산물인증마크 0��Q¹Ñ�j�c 따I 인증낌}굉
。지정수수료 。건당 �1�0�0ÌœÆÐ 。신청수수료 �1�2�0¹ÌÆÐ

。행정수수료 �2�4�0¹ÌÆÐ
。지정유효기간 。유효기간없g 。1년 단위(매년 갱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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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독일

。시설기준 。시설기준

�-�1�O�m �ÇtÀÁ 검정실 설치 -토양, 식물체, 수질, 대기의 시료를 조제,분

-외부위탁 계측�분석시 검정실을 갖추지 않아도 석할 수 있는 분석시설은 자체 보유하거나

가능 -분석시설을 갖춘 외부기관과 분석업무와

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여도 무방

。인증업무규정

-인증업무실시방법, 사후관리방법,인증수수료,

인증섬사원준수사항 및 관리�감독요령 둥

。인증기관지도감독 。별도 규정없음 。국가기관은 연방정부 쇼맨I자보회식품동무

성과 연방농업식품청이 유기식품 품질인증의

법규 및 절차의 제도화를 담당�-�B�M�L�(Åð¼)È�½€ 소비자보호/식품/농무성)

-B[E(연방농업식품청)

。인증기관감독 업무담당은 각 주정부

한국 독일

。지정기준 。전담인력을 갖추고 인증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�| 。 �R�] 유기식품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관리감

불공정 우려가 없을 것 �l 독 국가기관과품질인증 실시 민간기관을

-인증위원 �5인이상�(상근�2인 �) �| 두고 있음
�농학계�4년대학졸업자 �, 농림�환경계 기사 �| -국가키관은민간품질얀증단체를 관리감독

자격증 소지자 연구기관 단체 동의 �5년이상 �l -모든 품질인증 업무는 민간품질인증단

경력자 �i 외국인증기관은 위 동등 자격자 �| 체가 담당�(현재 제 �3자화 추세에 있음�)

。인증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기준에 관

한 시험 합격자로서 다음 학력�경력자

-관련분야 석사학위자

-농학계열 학사취득자로서 �2년이상
경력자

-대학졸업자로서 �5년이상 경력자

。 인증기관의 조사관 �, 인증위원은 생

산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�3자이어여
함

-제 �3자 민간품질인증기관으로 완전

전환

-국제품질인증기관으로변신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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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독일

。위뺀제재조치 �| 。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�6월 이내 업무의 �l 。등록인정기관의 등록취소

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 �| -경미한 경우는 경고

-사위�부정한방법에 의한 인증기관지정 �(지 �| -중대한 경우 취소

정취소 �)

-정당사유없이 �1년이상 인증을 하지 않을

시�(�3 회행정처분시 지정취소 �)

-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�(�3 회 행

정처분시 지정취소 �)

-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

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�(고의

는 �2회 �, 과실은 �3회시 지정취소 �)

-위의 업무정지명령 위반 �(취소 �)

。지정취소시 �2년간 지정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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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α�P�F�(�C 때�f�m�j�a 않댐�e�d 〔�t�g 뻐�i�c �F�a�m�g�s�/ 미국 동부지역 인증기관 �)

�(�1�) 인증신청수수료 �(유기 �)

�O 신규신청자 �: �$�1�7�5�( 일반비용 �1�6�0�, 지부지원금 �1�5�)

。 연간수수료

�- 농작물 및 축산 �: 총매출액의 �0�.�O�O�5�(�1�% 의 �1�/�2�)

�- 가공 �: 총매출액 �$�2�2�0 만까지 총매출액의 �0�.�O�O�5�(�1�% 의 �1기�2�)�, 총매출액 �$�2�2�n

만이상 초과매출액의 �n�o�o�n�1�% 의 �1�/�1�0�)

�* 상한 �: 납부할 금액이 �$�1�5�, 뼈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수료가 면제

�- 취급 �(경영규모에 따라 다름 �) �: 유기상품 판매액�(매입비 제외 �) �0�.�1�%�(�0�.�O�m�)

�* 취급자 중 연간매출액이 �$�2�0�,�0�% 이하인자는 수수료 면제

。 검사관 수수료 �: 검사비용 �(시간당�$�2�0�~�3�0�)�+ 출장비 �(검사비용의 �7�5�%�+ 일반비용 �)

�1�) 시간당 검사비용은 경영규모 �, 복잡성 �, 검사의 협조 등에 따라 다름

�2�) 일반비용은 식사 �, 숙박�, 이동 등에 따른 소요비용을 말함

�-�> �M�E�A�l�M�d�w�g�t α따�j�c 굶찌�c�e �A�s�g�x�j 때α�1 미국 중서부지역인증기관�)

�(�1�) 인증신청수수료

。 농작물 축산 신규 신청자 �: �$�1�5�0 �+ 추가 �(낙농 �, 가축 �, 제분 등 �)

�- 농장내 가공�/취급 �: �$�1�0�0�( 일년 매출액 �$�2�0�,�0�% 미만 �)�, �$�2�0�0�(�$�2�9�,�%�O �~

�$�1�m�, α에�/년 �)�, �$�4�0�0�(�$�1�0�0�, α�R이상�/년 �)

�- 심사 보증금 �: �$�2�9�0�( 농장내 가공�/취급 포함시 �$�1�2�5 추가 �)

�- 회비 �: �$�0�( 회보 �, 기타 우편물 동 �)

�O 농작물 축산의 년간 수수료

�- 연간 매출액 �$�2�0�0�, α�X�] 이하 매출액의 �0�.�7�5�%

�- 연간 매출액 �$�2�0�0�, α�B 초과 매출액의 �0�.�1�%

�- 판매 수수료 상한선 �: �$�7�,�5�G�O

�O 가공업자 인증 비용

�- 가공업자 인증 수수료 �: 없�O�O�( 장소별 �)

�- 계약자 인증 수수료 �: �$�4�0�0�( 장소별 �)

�- 심사 보증금 �: �$�2�5�0�( 장소별 �)

�- 회비 �: �$�5�0�( 회보 �, 기타 우편물 등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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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) 미국의 인증제도와의 비교

�@ 인증제도 총괄

�O 미국 �(�2�0�0�3�.�6�.�1 현재 �) 에는 �C�C�O�F 등 �8�1 개의 품질인증기관이 유기식품 품질

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
�O 미국의 민간품질인증기관 중에서 �O�r�e�g�o�n �T�i�1�t�h 등 �2�9 개 품질인증단체가

해외에서의 유기농산물 �, 유기식품 및 유기제품과 관련한 국제인증업무를 수행

하고 있으며�, 미국에 수입되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업무도

수행하고 있음 �.

�O 미국의 유기농산물 인증규정은 유기식품생산법 �( 연방법 �)과 국가유기농업법

�N�a�t�i�o�n�a�1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P�r�o�g�r�a�m�(�N�O�P�) 에 의해 실시 �6�) 되고 있음

�O 인증기관 지정은 연방정부 �(다�E�A�, 미농무성 �) 이 담딩히여 주정부 및 민간기관을 인증기관으
로 지정하고 있음

�G�i 농산물 인증

�O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�1건당 �1�7�5 불 기본

수수료에 매출액의 �0�.�5�~�0�.�1�%�( 년간 최대 �1�5�m�O 불 이내 �)를 추가로 받고 있음 �. 조
사관의 출장비는 검사비용의 �7�5�% 수준에서 책정되며 검사비용은시간당�2�3�~�$ 불

수준임

�O 매년 인증을 갱신할 때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는 매출액의 �0�.�5�%�~�0�.�1�% 수준에서

차등적으로 책정됨 �. 이는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장

하기 위한 조처엄

�O 미국의 민간인증기관 �C�C�O�F 와 �M�O�S�A의 인증수수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

�6�) �N�O�P 가 제정되어 미국의 국가유기농업법이 효력을 발효하기 이전에는 몇몇 주정부의 유기농업법이

실시되었음 �. 예를 들어 오레곤유기농업법 �, 캘리포니아유기농업법이 그것임 �. 그러나 국가유기농업법인

�N�O�P가 통과되어 발효되면서 각 주별로 정해 실시해오던 유기농업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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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 가공업자의 년간 수수료

�- 연간 매출액 �$�2�2�0�0�, α�R 이하 매출액의 �0�.�5�%

�- 연간 매출액 �$�2�2�0�0�, 어�0 초과 매출액의 �0�.�1�%

�- 판매 수수료 상한선 �: �$�7�5�,�O�m

。 법인의 인증비용

�- 인증수수료 �( 개인당 �) �: �$�1�0�0

�- 심사보증금 �(개인당 �) �: �$�1�7�5

�- 최초 신청시 �: �$�2�5�0 추가

�- 낙농 �: �$�O 추가

-가축 �:�$�O 추가

�- 제분계약 �: �$�O 추가

�- 농장내 가공�/ 취급 �: �$�1�0�0�( 일년 매출액 �$�2�0�, 어�O 미만 �)

�$�2�G�O�(�$�2�0�,�m�o �~ �$�1�0�0�,α�X〕�/ 년 �)

�$�4�0�0�(�$�1�0�0�,�O�O�O 이상 �/년 �)

�- 심사 보증금 �: �$�2�0�0�( 농장내 가공�/취급 포함시 �$�1�2�5 추가 �)

。 법인의 년간 수수료
�(각 생산자별로 �)

�- 연간 매출액 �$�2�0�0 α�m 이하 매출액의 �0�.�6�7�5�%

�- 연간 매출액 �$�2�0�0�,�%�0 초과 매출액의 �0�.�0�9�%

�(각 가공업자별로 �)

�- 연간 매출액 �$�2�2�0�0�9 에 이하 매출액의 �0�.�4�5�%

�- 연간 매출액 �$�2�,�2�0�0�,�0 어 초과 매출액의 �0�.�0�9�%

�O 인증대상은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인증대상에 모두 포함되고 있음

�O 인증유효기간은 �1년이며 �, 매년 농가방문조사와 현장심사 등을 계속해 나가

고 있음

�O 유기인증의 기준은 영농기록 점검과 유기농산물생산과관련 영농이력및 현황

확인�, 유기종자 사용�, 해충의 예방 및 억제�, 유기제품 취급�f저징�f운송시 금지물질과의 혼협�f
접촉금지 등에 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사항엄

�-�> 영농기록 점검 �: 영농자재사용기록 �, 수확물기록 및 판매기록�, 유기농산물의

비오염증명 의무 �( 생산자 �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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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유기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영농이력 및 현황 확인 �: 토양은 �3년 전부터

금지물질 사용금지 �, 비유기농산물과 완충�차단장치�, 윤작또는토뺑 �}옥도유찌와

병해충 제어수단 강구�, 비옥도분석은 �3년마다 실시�, 퇴비 등 이-용;토뺑 �l옥도유지
�(허용기능물질사용�)�, 유기농산물 등

�-�> 유기종자의 사용 �: 예외적인 경우 상엽용 품종을 인증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 기능

�-�> 해충의 예방 및 억제 �: 차단 및 환경적 요소관리�, 천적사용 �, 몇 �, 빛 �, 소리 등 기계적

물리적 억제

�-�> 유기제품 취급�, 저징�; 운송시 금지물질과의 혼합 �, 접촉금지 �: 잔류농약 허용기준의

�1�/�2�0

�O 언증심사 절차상 일반적인요구조건은디음과같음�.
�-�> 생산� 취급기준과 일치되게 생산

�-�> 매년 대상지역에 대한 검사허용

�-�> �5년 이상 경영기록 유지

�-�> 생산계획서 �, 각서 제출 �:

� 유기농업 실행방법
� 신청일 이전 �3년간 자재투입내역
�. 수확후 취급�기공자료

�O 매년 �1회 이상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매 �5년마다 금지물질의 시용여부 및 잔류농약의 검

사�{수확전 잔류검사 실시�)를 실시하는것과유기식품생산계획�, 검사 등을 검정한후에 적합

시 인증을승인하고 있음

�O 인증의 사후관리로서 미국에서는 의심지역 생산물에 대한 오염물질 및 농약잔

류검사 �, 최소한 �5년단위로λ월물의 샘플조사와 잔류물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

�-�> 의심지역 생산물에 대한 오염물질 및 농약잔류검사
� 검사결과 �E�P�A�( 미 환경보호청 �) 의 잔류허용기준 �5�%초과시 유기표시 취소
� 농약 및 환경오염물질 기준초과시 연방정부에 통보

�-�> 최소한 �5년 단위 생산물 샘플조사와 잔류물 테스트 실시

� 연방정부 �(�U�S�D�A�, 미농무성 �)는 인증기관에검사 요구

�O 유기표시 위반자 제재조치로서 생산물의 농약및 오염물질이잔류허용기준의 �5�%를

초과하는 경우 �1αα�m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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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

。지정기준 。적정한전문가와기술보유하고FXf규정준수

-검사원과인증을수행할전문가를 충분히 확보

-인증업무에대한내부평가실시(매년)

-얀증관련자료는�1�0±D 이상 보관 둥

미국

。시설규정 없g

。검사원과 인증위원회가 분리되어 있g

。인증기관지도감독 。농무부 또는 주정부의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음

미국

。위반자제재조치 。유기식품법을 위반하는때에는 인증기관업무취소 등 조치

-자격이취소된 자는 5년간재신청금지

�@ 인증기관 운용

�O 미국정부 �(�U�S�D�A�) 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�O�r�e�g�o�n �T�i�1�t�h�, �C�C�O�F 등 �8�1 개

기관으로 그 대부분이 민간인증기관임

�O 인증수수료는 신청수수료 �6�4�0 �$�, 행정수수료 �2�0�0�0 �$ 이며 �, 지정유효기간은

�5년 단위로 재지정 신청을 받음 �.

�O 미국정부 �(�U�S�D�A�) 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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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우리나라
미국

�( ��0�2�1�0�2�1½€ 터 시 행 �)

�- 친환경농업육성법

법적근거 �-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연방유기식품법
�- 식품위생법, (축산물 예외)

적용범위 농 �축산물 (가공품) 농�축산물및그가공품

인증주체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 주정부,민간인증기관

표시규제
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 못함(강제)가공품은

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(강제)
예외

� 유기농산물(가공품)
표시구분 �전환기유기농산물 � �O�r�g�a�n�i�c

�무�저농약농산물

미국
구 분 우리나라 �( ��0�2�1�0�2�1½€ 터 시 행 �)

� 유기농산물 둥의 표시
� �O�r�g�a�n�i�c

표시항목 � 인증(마크)
� 농무부의 인증마크�인증번호

� 3년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
� 수확전 3년간화학합성자재를 포함한 금지물
질을 사용치 않g

하지 않고 재배
유기식품

� 포장E 비유기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�(�@�g�m�i�c�)ÇX
� 유기재배포장은 확실히 구분하여 알 수 있

정의 함
는 경계가 있을 것

� 가공품의 경우는,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
� 가공품의 경우는,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

가 �9�5�%ÇtÀÁ 있을 것
가 �9�5�%ÇtÀÁ 있을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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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3�) 중국의 인증제도

�O 중국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유기농산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음 �. 다만 �E�U나

미국 등의 유기농업이 민간 유기농업단체 �( 경우에 따라서 민간 �+정부기관 �)가 인증제

도를 마련하여 검사 � 인증을 하는 「민간주도형」인 것과는 달리 �, 중국의 경우 정

부기관 �(중국 녹색식품 잘전센터 �) 이 직접 관리 � 지도해 유기농산물의 생산확대를

행정력으로 추진하는 「정부주도형」엄

�O 중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은 국내 수요의 변화와 요구에 부웅하기 위한 것 이라

기보다는 향후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기농산물 시장을 겨냥한

무역전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�.

�O 중국의 녹색식품 생산기준은 주로 미국의 유기농산물 생산기준을 참고한 것임 �.
이는 대외수출을 위한 목적에서 당연한 것이었음

�- �7�3 �-



�O �1�9�9�0 년 녹색식품공정을 실시한 이래 이미 전국 �3�0 여개지구에 녹색식품사

무실을 설립되었고 전국 범위내에서 �9개 식품감측기관과 성급 환경보호감측

기구에 위탁하여 감측망을 형성하였으며 녹색식품 생태환경 및 산품질량 감

측임무를 담당하고 있음

�-�> 엄격한 표시사용심사인증절차를 총결해냈고 녹색식품의 각종표준을

제정하였으며 녹색식품과학기술훈련을 전개하였고 일련의 과학적인

생산품질량보증체계를 창립하여 녹색식품질량이 생태환경 �, 원료생산에서

가공 �, 저장운수 �, 감측 �, 판매 등 전과정의 매개환경에서 보장을 받을 수

있게 함으로써 중국녹색식품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진출할 수

있게 해 국내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음 �.
�-�> �1�9�9�3년 �5월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 �(�G�F�D�C�) 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

�(�I�F�O�A�M�) 에 가입하여 세계를 향해 중요한 한발을 내딛었음

�-�> 전국 �3�0 개성 �, 시 �, 자치구에 국가의 위탁을 받은 녹색식품관리기관이 �3�8

개 있으며 �5�6 개 녹색식품산지 환경감측과 환경질량평가를 하는 기관이

있고 �9개 녹색식품질량 감측기관이 있음 �.
�(�1�) 녹색식품 감측기관

�(�2�) 중국 농간 북방식품 감측센터 �(천진시 천진시 남개구 �)

�(�3�) 농업부 식품질량 감측센터 �(무창시 �)

�(�4�) 농업부 식품질량 감측센터 �(�I�h�a�n�j�i�n�g�)

�(�5�) 농업부 대두제품 감측센터 �(흑룡강성 가목사시 �)

�(�6�) 농업부 식품질량 감측센터 �(신강석하자시농간과학원 �)

�(�7�) 농업부 식품질 감측 센터 �(성도시 �)

�(�8�) 녹색식품 중국과 학원 심양식품감측센터 �(심양시 �)

�(�9�) 농업부 식품질량 감측센터 �(제남시 �)

�O 중국의 녹색식품 �(�G�r�e�e�n �F�o�o�d�) 이란 전문기관에서 인증하고 녹색식품표지

사용을 허용한 안전하고 오염이 없는 양질 영양식품을 말함 �. 녹색식품은 다시

�A급 녹색식품 �, �A�A 급 녹색식품 등 �2개로 구분됨

�-�> �A�A 급 녹색식품이란 生態環境質量이 規定標準에 부합되는 塵地로서

생산과정 중에서 그 어떤 有害 化學合成物質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한

生塵操作 規程에 따라 생산 �, 가공 �, 훌훌品質量 및 포장 檢測 �, 검사하여

特定標準에 부합되고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고 �A�A급 녹색식품표지 사용

을 허용 받은 식품을 가리켜 말함

�- �7�4 �-



�-�> �A급 녹색식품이란 生態環境質量이 規定標準에 부합되는 盧地로서 생산

과정 중에서 일정한 량의 제한된 化學合成物質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

하며 특정한 生塵操作規程에 따라 생산 가공하고 塵品質量 과 포장이

檢測 �, 검사하여 特定標準에 부합되고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 �A급 녹색

식품표지 사용을 허용 받은 식품을 가리켜 말함

�O 중국의 친환경농업은 녹색농업 �(녹색식품 �) �A 가 이에 해당하고 �, 녹색농업 �(녹

색식품 �) �A�A는 유기농업에 해당됨 �(그림 �1�8 의 중국 농업부의 농산물질량안전조

례 참조 �)�.

�O 중국의 경우 내수용은 녹색식품 �(�G�r�e�e�n �F�o�o�d�) 은 내수용으로 주로 인증 판

매되고 �, 유기식품 �(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F�o�o�d�) 은 �O�F�D�C�(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F�o�o�d �D�e�v�e�l�o�p�m�e�n�t

�C�e�n�t�e�r�) 에서 인증하여 주로 수출용으로 내보내 지고 있음 �. 물론 녹색식품도

수출이 일부 되고 있음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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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�1 중국 친환경농업의 구분

환검부하 �j�k 떼코호텔놈멸 흰겸부하 �4 、

‘

훨농션물씌 훌�a 를안영때 경환영를의 제얻�l 를렉 ’놓싼룰멸앙한견포하�l왜 제킹
→농멸부겨휠‘ �f빼껴훌풍화연면공혹극농멸영명 �.

흩빼�U�l�4 루공혜씩훌월동�3�l 칙며 근겨룰빼멸과쩨 패�:호�l 구쭉
농싼물펙훌훌�l 안얻 �, 펴훌 �l 연흥며 경혈 �A�l�i�E 힌 구쭉
��h�&맡훌훌훌�R�; 셰훌써효�g

��h�t�i 룰 �a�g�g�i�i 휩응특를 �A혹 �:�i�a�g 쇼�I�g

��i�a 톨훌�g�g�g
잉를써스톨

� �h�a�s�a ￡�l�&�; ”�* �!경검써 �:츠
�g�g

� �h�&룰훌훌앙경에 �a�a 안를옆�a 재쇼�I 얻

�-�&�a�& 룰 �A�g�i�a�E 킹 써스톨

를무콩혜펙훌쩍벌옆을측영화겨연한우�I�a 포쳐의 펙컬
흩의 �I 경호견여 훌�g�t 숨에훌훌土훌훌�? 여 비흉획 도쩨며쩌모앙 엽명 �1영 �A�l학느버 뭘책껴풍율써우교
단켠칙으로좀션핵고�I�i 를

그림 �2 중국정부의 인증 관련업무 체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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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�G�r�e�e�n �F�o�o�d 에서는 �1�0�0�,�%�0 인민폐 �( 약 �1�,�m�o �U�S�$�) 의 인증수수료를 받고 있

음 �. 이 수수료는 대규모 국영농장 및 협동농장에 해당되거나 �, �4�O�h�a 이상의 대

규모 개인농장에 해당됨 �.
�-�> 이같은 높은 인증수수료 때문에 개인농가는 여러 농가를 모아 대규모

�G�r�o�u�p 으로 인증신청을 하고 있음�.

�O 한편 �O�F�D�C 는 이보다 더 비싼 인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�. 따라서 수출

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수용 인증신청은 주로 �G�r�e�e�n �F�o�o�d 을 통해 이루어지

고 있음

�O 외국수출품에 더 많은 인증수수료가 필요한 이유는 인증에 필요한 소요일

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필요하기 때문임 �.

�-�> 외국기관과의 연결에 행정절차가 필요

�-�> 외국어 로 조사보고서 �(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i�o�n �r�e�p�o�r�t�) 를 작성해야 하기에

�-�> 조사대상 농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토양 식물체 수질시료 등을 채

취하여 분석실에 의뢰하여 분석해야 하기에 �(수출품의 경우 이를 요구

하는 경우가 빈번함 �)

�O 분석이 필요할 경우 신청농가 �(농민 그룹 �, 또는 대규모 농장 �, 국영농장 �, 협

동농장 �)는 추가적인 분석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�.

�O 중국은 국무원 산하에 국가품질관리감독을 맡는 검험검역총국이 있고 여

기에는 다시 국가기술감독을 담당하는 검사검역총국 국가인증을 인가하는 국

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가 있으며�, 국가기준을 결정하는 국가기준관리위원회가

있음

�O 중국의 유기식품 �, 녹색식품 �, 무공해농산물의 인증 획득체계는 다음과 같이

구축되어 있음�.

�-�>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산하에는 국가인증기관인가위원회

�( 인증기구 인가 업무를 담당 �)�, 인증위원과 조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을

인가해 주는 국가인증인원양성기관인가위원회 �, 인증에 경우에 따라 요구

되는 분석업무를 담당할 분석기관을 인가해주는 국가실험실인가위원회가

있음 �(그림 �2�O 참조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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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식품 �, 무공해농산물 �, 녹색식품의 인증획득 체계도그림 �3 중국의

�O 중국 유기식품은 중국유기농산물식품인증기준서에 따라 인증되고 있음

�-�> 인증단체는 유기식품센터 �(�O�F�D�C�;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F�o�o�d �D�e�v�e�1�o�p�m�e�n�t �C�e�n�t�e�r�)�,

녹색식품센터 �(�G�F�D�C�; �G�r�e�e�n �F�o�o�d �D�e�v�e�1�o�p�n�l�e�n�t �C�e�n�t�e�r�)�, 유기차인증센터

�(�O�F�T�D�C�)�, 만태인증유한회사 등에서 담당하고 있음

녹색식품은 녹색식품제품인증기준서에 근거하여 인증되고 있음

�-�> 언증단체는 녹색식품센터 �(�G�F�D�C�; �G�r�e�e�n �F�o�o�d �D�e�v�e�l�o�p�m�e�n�t �C�e�n�t�e�r�) 가

담당하고 있음

�-�> 녹색식품은 중국 국내시장과 일본과 한국을 겨냥한 녹색식품 �(신선농산

물�) 의 수출에 노력하고 있음 �. 유기식품발전중심 �(�O�F�D�C�) 이 가공식품

위주로 유럽과 미국에 주로 그 겨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 엄 �.

�O

있음인증되고중국 무공해농산물은

�(표 �2 참조 �)

�-�> 무공해농산물의 인증은 각 성 �, 시 �, 현 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�.

근거하여무공해농산물관리법률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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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인증에 무료이나 측정기관 분석과 무공해농산물 인증표시 사용에 필요한

소정의 비용은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

�O 녹색 식품 표지는 이미 ‘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구’의 비준을 받고

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�.
�-�> 조건이 구비된 식품은 모두 녹색 식품 표지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음

�-�> 그리고 향후 식품류 생산자로 즉 비비 � 농약� 식품 첨가제 및 상점 �

음식점 등도 녹색 식품 전용 범위에 획분되어 녹색 식품 표지 사용을

신청할 수 있음 �.

�O 녹색식품의 인증 신청 절차

녹색식품 생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단위 �(소 조직체 �)와 개인은 녹색식품 표지

사용을 지원 신청하는 자는 모두 녹색식품 표지 사용권 신청인이 될 수 있음 �.
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�.
�(�1�) 신청언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 혹은 소재지 � 자치구 � 직할시 녹색 식

품 사무실에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신청한다 �.
�(�2�)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�< 녹색 식품 표지 사용 신청서 �>�, �< 기업용 생산

정황 조사표 �>를 써야 하며 생산 조직 규정 � 기업표준 � 산품등록 상표문서

복사본과 선금 이상 질량 겸측 부문에서 낸 당년의 산품질량검측보고를 같이

소재지 성 �(구 � 시 �) 녹색 식품 사무실에 재출해야 한다 �.
�(�3�) 성 �(구 � 시 �) 녹색식품 사무실에서는 전문 인원을 파견하여 신청을 한 기

업 및 원료산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산품 생산 과정에서의 질량 공제 정

황을 확인하고 정식 보고서를 써서 제출한다 �.
�(�4�) 성 �(구 � 시 �) 녹색식품 사무실에서는 성내의 권위 환경 검측 단위를 확정

하고 그에 위탁하여 신청한 기업의 농업 환경 질량 평가를 진행한다 �.
�(�5�) 상술은 자료 �2부를 각 성 �(구 � 시 �) 녹색 식품 사무실에서 심사한 후 중

국녹색식품발전중심 �(�G�F�D�C�, �G�r�e�e�n �F�o�o�d �D�e�v�e�1�o�p�n�l�e�n�t �C�e�n�t�e�r�) 에 전송하여 심

사 확인을 받는다 �.
�(�6�)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신청 자료 합격된 기업에 통지를 보낸 후 지정

한 녹색식품검측중심에서 산품에 대해 질량 � 위생 검사를 한 것을 접수한다 �.
동시에 기업에서는 반드시 �< 녹색 식품 표지준 설계 수책 �>요구에 따라 녹

색 식품 표지가 표시된 포장 방안을 중국 녹색 식품 발전중에 보고하여 심사

확인을 받는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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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7�)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신청한 기업과 산품에 대해 최종 심사를 진행

한 후 녹색식품표준산품생산을 신청한 기업과 �< 녹색 식품 표지 상용 협의서

�>를 계약 하고 녹색식품표지사용증서를 기업에 발급하여 사회에 공시한다 �.
�(�8�) 녹색식품표지사용증서 유효기는 �3년이다 �. 이 기간에 녹색 식품 생산 기업

에서는 반드시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위탁한 검측기관에서 산품에 대한

검사를 받아야 하며 �< 녹색식품표지사용협의 �>를 이행해야 한다 �. 기간이 만

료된 후 만일 계속 녹색식품표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듯이 기간이 만료

되기 �6개월전에 다시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�.

�O 중국농업부에서 발급한 �< 녹색식품표지관리방법 �> 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

기업에서 녹색식품표지사용권을 취득한 산품에 대하여 녹색식품표지를 사용

할 때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�.
�(�1�) 녹색식품표지를 산품에 사용할 때 반듯이 �< 녹색식품표지설계표준수책 �>
의 규범 요구에 맞게 정확하게 설계해야 하고 또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의 심

사를 거쳐야 한다�.
�(�2�) 녹색식품표지사용단위와 개인은 반듯이 �< 녹색식품표지사용협의 �>를 엄

격히 이행 하여야 한다 �.
�(�3�) 녹색식품생산기업으로서 생산 조건 � 공예 � 산품 표준을 개변하고자 할

때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 보고하여 비준을 알아야 한다 �.
�(�4�) 항거할 수 없는 이유로 녹색식품 생산조건을 상실하였을 경우 생산자는

반드시 �1개월 이내에 성 � 지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 보고하여야 하고 녹

색식품표지사용을 잠시 중지해야 하며 조건이 회복된 후 중국녹색식품발전중

심에서 심사 확인 후 표지 사용을 회복할 수 있다�.

�(�5�) 녹색식품표지번호사용권은 사용 확인한 산품에 한해서만 쓸수 있다�. 중국
색식품발전중심의 비준이 없이 녹색식품표지와 번호를 다른 단위 혹은 개인

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�.
�(�6�) 녹색식품사용권을 비준한 날부터 시작하여 유효기간은 �3년이다 �. 녹색식품
표지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면 유효기간 만료 �9�0 일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�.

다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�.
�(�7�) 녹색식품표지 사용단위와 개인은 유효 사용 기한내에 중국녹색식품발전중

심에서 지정한 환보 � 식품 검측 부분에서 표지 사용 산품 및 생태 환경에

대하여 진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후 불합격된 것은 표지 사용권을

철수하고 본 사용기한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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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8�) 표지상표 사용권을 침범당하였을 경우 침범당한 당사자는 �< 중화인민공
화국상표법 �> 에 근거하여 침범당한 당사자의 소재지 현급이상 공상 행정관리

부문에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�.

�O 중국의 녹색식품표지관리

�-�> 녹색식품표지관리는 법률 관리 � 행정 관리 � 소비자 감독 관리 등으로

나눈다 �.
�-�> 녹색식품표지는 일종 질량 증명 상표이므로 사용시 반드시 �< 중화인민
공화국상표법 �>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체 가짜 � 위조 혹은 그

표지와 근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위법 행위에 속하여 각 급

공상 행정부문에서는 모두 유관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�.

�-�>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나라를 대표하여 녹색 식품발전을 관리하는

유일한 권리기관이며 �< 녹색 식품 표지 관리 방법 �> 에 근거하여 표지

에 대한 신청 � 자격 심사� 표지 발급 및 사용 둥을 전면적으로 관리

한다 �. 각 성 �(시 �) 녹색식품 사무실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획득한

직책을 받고 또 각 지방 정부의 책임자의 지지하에 직접 녹색식품기업

을 위해 복무한다 �.
�-�>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전국 범위내에서 설립한 식품검측망과 각

지방녹색식품사무실에서 위탁한 환경 보호 기관에서 형성한 검측망은

녹색식품 생태환경 및 산품질량에 대하여 기술성 감독 관리를 진행한다�.

�O 중국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는 “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법”�, “중화인민공화국

상품질량인증관리조례” �, “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
�,”�,�?�,

근거하여 하기와 같은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�.

�O 국가환경보호국 유기식품발전중심 �(�O�F�D�C�,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F�o�o�d �D�e�v�e�l�o�m�P�I�n�e�n�t

�C�e�n�t�e�r�, 이하 유기식품발전중심으로 약함�)은 유기식품의 표지와 유기식품증서의 심

사와 관리 �, 표지사용에 대한 감독 등을 책임지는 기관임

�O 유기식품발전중심에 유기식품표지사용을 신청하는 개언이나 회사는 아래의 규

정을 준수해야 한다�. 유기식품표지를 신청하려면 유기식품발전중심에 “유기식품표

지신청서”를교부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함�.
�(�1�) 영업허가증 혹은 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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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2�) 생산품 집행 표준

�(�3�) 상표등록증 �.

�O 가공업회사는 그 외에 오염물 처리 정황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�.

�O 유기식품발전중심은 신청을 접수 한 후 �1�5 일 내로 심사를 하고 회답을 주어야

한다 �.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촌민위원회나 향 급 정부의 추천서가 있어

야한다 �.

�O 유기식품발전중심은 신청을 접수한 후 “유기식품생산가공기술규범”에근거하여

심사를 해야 한다�. 심사는 일반적으로 �3�-�6 개월이며 유기식품생산전환과정의 생산

품은 그 심사기간이 �1�-�2 년이다 �.

�O 유기식품 신청인은 심사기간에 적극적으로 심사사업에 협조를 주어야 하며 정

확하게 상관 자료들을 만들어 실제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생산�, 가공 �, 저장 �, 운수

등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하며 원 자료추적 심사와 생산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�.

�O 심사를 진행하여 “유기식품생산과 가공기술규범”에부합되는 생산품은 유기식

품생산발전중심에서 “유기식품증서”를발급하며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하게 한다�.

。 “유기식품증서”는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서이며 유효기간

이 �1년이다 �. “유기식품증서”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유효기가

되기 �3개 월 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함

�O “유기식품증서”의 유효기 내에 아래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

한다 �.
�(�1�) 증서 소유인이 변경되는 경우

�(�2�) 생산품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

�(�3�) 생산품 명칭을 변경되는 경우

�(�4�) 새로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

�O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는 유기식품 표지 사용과 생산품의 질량에 대하여 추적

심사�, 감독을 하여 사용자가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�. “유기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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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생산과 가공기술규범”에 부합되지 않는 생산품은 “유기식품증서”를 몰수하여야

한다 �.

�O 인증소유자는 유기식품발전중심의 감독과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기식품발전중

심의 요구에 근거하여 장부를 건립하고 생산 �, 가공 �, 판매 등 자료를 심사 받아

한다 �.

�O 속임수를 쓰거나 다른 부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“유기식품증서”를얻은 경우에

는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그 증서를 몰수하고 “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인증관리조

례”에근거하여 벌금을 한다�.

�O 가짜 “유기식품증서”를발견하는 경우에는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현 급 이상의

공상관리부문에 보고하여 행위자로 하여 사용을 정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며 정절이

엄중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한다 �.

�O 유기식품증서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

그 비용은 비영리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국가 물가국의 표준

에 근거한다 �. 재정부 �9�3�5�6 문건의 “생산품질량인증비용관리실행방법”의 구정은 다

음과같다 �.

�-�> 증서신청금액은 신청 비용�, 분석검사비용 �, 검사 인원이 사용하게 되는 각종

비용 등이 포함되며 신청자는 신청되지 못해도 반드시 신청 금을 납부해야

한다�.
�1�) 신청 비는 잠시 �2�0�0 원 �(생산자 �) �4�0�0 원 �(가공업자 �) 으로 결정 되여 있다�.
�2�) 분석검사 비용은 측정하는 항목의 다소에 의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인 검사

표준은 우선 적에 의해 거둠�.
�3�) 검사 인원의 각종 비용은 국가에서 규정된 표준에 따라 거두며 잠시 �5�0 원

으로 결정하였음 �.
�-�> 허가를 받은 후 증서를 받는 값으로 �2�0�0�0 원을 납부함

�-�> 유기식품표지관리생산품 판매의 �0�.�5�%�-�1�% 를 납부함

�O �I�S�O�(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t�i�o�n�a�l �S�t�a�n�d�a�r�d �O�r�g�a�n�i�z�a�t�i�o�n�) 에 의 해 �I�S�O �9�0�0�0�, �I�S�O �1�4�0�0�0

인증을 받은 곳도 있음

�-�> 인증단체는 현재 약 �1�O�O단체에 이르고 있음 �.
�-�> 이중에는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증단체 �1�5 개가

포함되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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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 용이하기 때문임받기보다 인증기관 획득이�-�> �I�F�O�A�M 의 인정을

유기재배대한유기차에中國有機農業盧銷經營協會 中國有機茶짧究所가

많이 하고 있음하여 해외수출을

�O

。 �1 드르 �j�2�-
�1�: 。 �E프

무공해농산물의 인증구조녹색식품 �,유기식품 �,표 �2 중국

�;�g�;�V 올깅�f물얻증
�- 인증〕 �|

준 중국유기농산물 �. 식 풍인 증기준서 �( 가칭 �)

�- 인증단체 �o �F �D �c�. 녹색식품샌터‘ 유기 차
�( 흉 �) 인증샌터 �. 만태 �( 훌쩍�g�) 인증유한공사

뜰쟁 �4�g ￡ �f￥증
�- 인증기준 녹색식품폐품인증기준서

�- 인증단행 녹색식풍센터

무응 �a�g올강울얻증
�- 인증기준 무공해농산물관리엉융

�- 인증단체 각 성
�( 월 �)�, 시 �( 市 �)�. 현 �(�? �)정부 �t 인증은 무료 �O�l�U�. 측정기관 분석과
무공혜농산물 인증표 �A�| 사용때 국기 규정때 의거한 비용 납부

�)

�f�j�A�C�C�p�g 흥
�- 인증기준 국찌�l�H�A�C�C�P 규격

�- 인증딘쳐 약 �1�O�O 단쳐�l �l 인증인가강독관리위원회의 인가 취득�)

�I�S�Q�g�g�g�g
‘ �I�S�O �f�4�a�a�a 쩔증

인 증 �?�| 준 �|�s 。 �9�O�O�1 ‘ �l�s 。 �1�4�O�O�1 규격

인증단체 약 �1 �o �o 단체 �( 이즈이가카로 �E�}
리위원회의 �O�l 가출 받은 외국인중단해 �1�5」 �- 」

�A�}
�a
호할�l

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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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중국신농업엉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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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4�) 일본의 인증제도

�O �1�9�9�9 년 �7월에 「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합 법률」

�(�J�A�S 법 �) 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「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

식품에 대한 일본 농림규격」 을 제정하였는바 �, 해당 일본 농림규격에 의한 인

증 표시가 부착된 것이 아닐 경우 「유기」의 표시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도

입하였음

�O 이 제도의 도업에 의하여 앞으로는 검사 인증을 받은 진정한 유기식품인

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인증 마크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유기식

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적정한 지도 관리를 실시함과 함께 소비자의

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 �1�9�9�9 년 말에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농산물 가공식품

에 첨부할 새로운 유기 �J�A�S 마크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�.

�O 일본정부는 �2아�0년부터 유기농산물 인증제를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

안을 마련하였음 �.
�-�> 유기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생산부터

유통까지의 전과정을 검사하고 일정기준에 적합하면 인증마크나

유기농산물 표시 등을 허용하는 제도

�-�>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유기표시를 금지하고 부적절한 표시와 판매에

제동 방침

�-�> 즉 유기농산물 인증제는 특별한 생산방법 등을 규정하는 특정 �J�A�S
�(일본농림규격 �)제도가 준용되며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 외에는

유기표시를 할 수 없는 강제성을 띄고 있음�.
�-�> 전체적인 제도 운영은 농수산성이 관장하고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와

공익법인�, 민간단체 등이 담당하고 있음 �.

�O 일본 농림수산성 �g�u�i�1�d�e�1�i�n�e 에는 유기농업으로 발생한 제품을 「유기농산물

등」이라 표기하고 아래와 같이 �6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�.
�@유기농산물 �: 화학합성농약 화학비료 화학토양개량자재 등을 사용하지 않

고�, 계속 재배하여 �3년이 경과한 경우의 농산물

�@전환기간중농산물 �: 유기농법 전환후 �6개월 이상 �3년이하의 농산물

�@무농약재배농산물 �: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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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@무화학비료재배농산물 �: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

�@감농약재배농산물 �: 화학합성농약 사용횟수를 일반농법의 �5�0�9�8 이하로 줄여

재배한 농산물

�@감화학비료재배농산물 �: 화학비료 사용량을 일반농법의 �5�0�9�6 이하로 줄여 재

배한 농산물

�O 일본의 유기농산물 �, 유기식품 인증체계는 철저히 민간인증제도를 취하고

있음�. 국가는 인증기관의 등록을 받아 인증기관으로 등록시키는 업무만을 담

당하며 �, 모든 유기식품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 �/단체가 담당하고 있음

�-�> 국가는 유기식품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음

�O 인증기관은 철저한 민간인증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�, 인증업무의 관리 감

독은 국가가 담당

�-�> 정부 �(농림수산기술소비센터 �)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지도 감독을 담당

�-�> 인증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국가 �(농림수산기술소비센터 �)가 담당

�-�> 인증수수료는 민간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상한선에

대한 규정이 없음

�O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�, 유기식품 가공업자 �, 유통업자도 모두

민간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유기식품의 생산�, 가공 �, 유통

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 있음

�O 유기식품 유통업자 �(도매상 �, 소매상 �)는 생산농가나 가공업자로부터 대단위

포장단위로 납품받아 다시 소규모 단위로 소포장을 할 수 있으며 �, 자체적으로

유통업자가 소포장 단위마다 유기식품 �J�A�S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

고 있음 �.
�-�> 즉 �J�A�S 마크를 부착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생산농가 �, 가공업자 �,

유통업자가 모두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정

�O 일본정부에 등록된 외국인증단체중에서 일본인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인

증단체는 �O�C�I�A �J�a�p�a�n�, �Q�I�A �J�a�p�a�n�, �E�c�o�-�c�e�r�t �J�a�p�a�n 등이 있음

�O 외국에 등록되어 유기사케 �, 유기녹차 등과 같은 유기식품을 외국에 수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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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일본인증단체는 �J�O�N�A�, �N�O�A�F�A�, �A�F�A�S 등이 있음

�-�> �J�O�N�A�(�J�a�p�a�n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& �N�a�t�u�r�a�1 �F�o�o�d�s �A�s�s�o�c�i�a�t�i�o�n�) 는 아르헨티나 �,

미국에 진출하여 등록되어 있음

�-�> �N�O�A�F�A�(�N�i�p�p�o�n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e �F�a�n�n�i�n�g �A�s�s�o�c�i�a�t�i�o�n�) 는 중국에

등록되어 있음

�-�> �A�F�A�S�(�A�g�r�i�m�1�1�t�u�r�e �a�n�d �F�o�o�d�s �A�u�d�i�t �S�y�s�t�e�m�) 는 현재 중국 �, 한국에

지사를 갖고 있으며 �, 앞으로 일본 �, 한국 �, 중국의 �3개국의 인증단체로

특화하여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음

�O 인증수수료는 소비자�, 학자 등으로 구성된 인증단체의 경우에는 비교적 저

렴한 수준 �(�5�0�, 어�O�~�1�0�0�,�%�O ￥ �) 이고 �, 상업적인 인증단체인 경우에는 비교적 비

싼 수준인 �2�0�0�,�%�O�~�3�0�0�,�O�O�O ￥ 엄

�-�> 상업적인 인증단체는 인증규약이 까다롭지 않고�, 소비자 �, 학자가 주축

으로 구성된 인증단체의 인증수수료는 인증규약이 매우 까다로운 것

으로 알려져 있음�.

�O 한편으로는 규모가 큰 인증단체는 유기농산물 생산규정이 그리 까다롭지

않고 느슨한 규정을 가지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�. 뿐만 아니라 인증수수료도

그리 높지 않은 편에 속함 �.
�-�> 인증수수료는 적은 인증단체일수록 더 비싸고�, 유기농산물 생산규정과

인증규정이 모두 까다로운 편으로 알려져 있음

�O 특히 �O�C�I�A 는 일본인에게 그 상표명을 널리 알리고 싶은 까닭에 가장

�h�o�s�e 한 생산규정을 가지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

�O 외국에서 획득한 유기식품 표시를 일본에서는 자동적으로 별다른 추가적

인 절차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 �.
�-�> 단 한국의 유기인증 표시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음 �. 따라서 한국유기

농산물과 유기식품이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인증기관의

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�.
�-�> 그러나 유럽연합의 회원국 �(독일 �, 스위스 �, 이태리 �, 영국 �, 네델란드 �,
프랑스 �, 스페인 등 �)�, 미국 �, 오스트레일리아 �, 캐나다 등과는 “유기식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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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 동등협 약�(�E�q�u�i�v�a�1�e�n�t �A�g�r�e�e�m�e�n�t�) ”을 체결하고 있음 �.
�-�> 따라서 이들 국가의 유기식품은 아무런 제약이나 �, 추가적인 검사없이

인증을 획득한 유기농산물 �, 유기식품은 일본에서 판매 될 수 있음

�-�> 일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유기농산물이 일본에 수출될 때 일본인증기관

의 인증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일본에 유기식품을 수출

할 때에는 한국과 똑같이 일본인증기관의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것

으로 오해하고 있음

�O 또한 일본 정부는 인증수수료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있음 �. 일본정부는 인

증기관이 각각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처하고 있음�.
�-�> 인증 신청자 �(생산농가 �, 가공업체 �, 유통업체 등 �)가 인증단체의 명성 �, 인증
단체 라벨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정도 �, 인증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

하여 어떤 인증단체에 신청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철저한

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

�O 일본이 유럽연합 �, 미국 �, 오스트레일리아 �, 캐나다 등과 동등협약을 맺은 것

은 이들 국가의 유기식품규격이 일본의 �J�A�S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기 때문임�.
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은 일본에서 추가

적인 인증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�.
�-�> 이같은 “유기식품규격동등협약”을 체결하여 유기식품의 자유로운 교역

이 가능하도록 �I�F�O�A�M�, 유럽연합 �, 미국이 일본 농림수산성에 로비를

꾸준히 하였음

�-�> 일본은 유기식품 수입량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으므로 그 로비의 첫

대상국가가 되었으나 향후 우리나라 농림부도 로비의 대상이 될 것으로

사료됨 �-

�-�> 일본 정부는 비농업 부문의 협력을 얻기 위해 유기농산물 �, 유기식품의

교역부문에서 불공정협약을 체결한 것임 �.
�-�>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비해 유기농업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

이 그동안의 관례였음 �. 한국정부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육성

법�7�) 을 만들 만큼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에 깊이 개입하는 정부정책을

펴 왔음

�7�)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도입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은 아직까지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음�. 일본 유기

농업에서는 한국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특히 �, 농립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�, 유기농업 홍보

에 크게 부러워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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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일본의 공익법인의 인증기관 �(사단법인 포함 �)과 순수 상엽적 민간 인증기관

중에서 활발한 인증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음

훌공익법인의 인증기관

�.�I�O�I�A�(�I�n�d�e�p�e�n�d�e�n�t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o�r�s �A�s�s�o�c�i�a�t�i�o�n�)�J�a�p�a�n

�h�t�t�p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i�o�i�a�.�n�e�t�/

톨사단법인 �R 本農林規格協會 �(�J�A�S 協會 �)

�h�t�t�p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j�a�s�n�e�t�.�o�r�.�j�p�/�r�u�l�e�/�i�n�d�e�x�-�h�t�m�1

�l 짧林水앓省消費者�의 部屋
�h�t�t�p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I�n�a�f�f�.�g�o�.�j�p�/�s�o�s�h�i�k�i�/�s�y�o�k�u�h�i�n�/�h�e�y�a�/�f�f�E�Y�A�h�t�I�I�1�l

�l 獨立敢앓�;�A 農林 �x�k 앓消費技衛센터
�h�t�t�p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c�f�q�I�c�s�.�g�o�.�j�p�/

향민간 인증기관

�. 操式훌훌社 �A�F�A�S �S�E�Q �(東京都中央區 �)

�l�1φ �:�l�I�w�w�w�.�a�f�a�s�s�e�q�.�c 。�n�1�l�i�n�d�e�x�-�h�h�n�l

�* 績田�I�( 宮觸縣東릅훌縣훌�K�)

�h�t�p�j�l�w�w�w�.�m�i�y�a�z�a 때��n�W�A�r�-�j�F�M�a�y�a�b�w�n�l�. 妹式會후土工 �;�x �s�;
’ �[�:�E�;�x ’ �E�S�; �f�/�f ν �(�l神奈川縣擔폈市 �)

�h�t�:�H�w�w�w�.�s�g�s�g�m�u�p�.�c 。�.�j�W

‘§ 特定非營利活動法 �A 才’ �j�f 二 �? �? 짧등正協賣 �(熊本縣熊本市 �)

�h�t�p�:�I�l�w�w�w�. 。 �I딩�a�n�i�c�-�c�e�r�t 。�r�g�l

� �N�P�O法 �A 環境保全米추 ‘�Y �h �?
’ �[�? �(宮城縣仙台市 �)

�h뼈 �:�H�w�w�w�.�e�p�f�n�e�N�m�r�k�O�I §�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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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’ 추 그’ �[ ’ �E�I �/�f
’ �E�7 �4 ’

�E�? �f �/�f ν有限 �?社 �(神奈川縣川 �l�l짧市 �)

�l�1때 �:�l�I�w�w�w�.�q�a�i�.�j�W�. 全 �?愛農 �?�( 三重縣名賢顆 �)

�h 한�p�j�I�w�w�w�.�a�i�n 。 �u�. 。띠뼈

.東洋 �E ’ �[ 후‘�Y �h 樣式會社 �(東京都中央區 �)

�h�t�p�:�I�l�w�w�w�.�m�y�o�-�b�-�n�e�t�c�o�.�j 찌�. 후土團法 �A長빼縣食品衛生協會 �(長峰縣西彼함휠�g�)

�h�t�p�J�l�m�e�m�b�e�t�n�i 빼�.�n�g�.�j 찌�n�a�g�a�s�a�k�i�-�s�k�j�. 特定非훌훌利活動法人 �( 日本 �;�* ’ �[�j�f 二 ‘�Y �? �f 중 그당 �l�l�/�7 �;�/ �F �7�*�[�; 치協賣

�(東京都中央區 �)

�h 빼�:�H�W�W�W뻐�a�. 。 �I쟁�a�n�i�c�. ∞�J뼈�. 財園法 �A 日 本훨物檢定協會東京椰 中央區 �)

�l�1�#�:�I�l�w�w�w�.�k�o�k�k�e�I�n�1�L�.�A�o 야야�r�E�.�J�j

�* 特定非營利活動法人 日本有機農業生훌園�f本中央會 �(東京郭千代田區 �)

�h�m�:�M�w�w�w�.�y�u�-�k�i�.�o�c�j�W

.財톰法 �A 山 形縣農業振興機構 �( 山形縣山形市 �)

�h 뼈 �:�M�w�w�w�-�S ��l�d�k�o�u�.�c�o�m�I

�. 特定非營利活動法 �A有훌農業推進協會 �(神奈川縣平樓市 �)

�h�t�p�:�M�W 빼�V�3�. 。 �c�n�.�n�e 뻐�~�y�u�s�u�i�w 。

�O 인증수수료는 인증 획득 유기농산물의 �0�.�0�1�% 가 적당하다는 원칙하에 인증

기관이 인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

�-�> 따라서 인증수수료의 상승의 의미가 있으므로 토양 �, 수질 검사는

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

�-�> 토양 �, 수질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만름의 의심이 가는 재배과정의

문제점 또는 가공과정 �, 유통과정 �, 보관과정 �, 운송과정 �, 교역과정의

문제점이 인증조사과정에서 노정되는 경우 당연히 인증을 해주지 않는

것이 타당하기 때문엄

�-�> 조사관의 현지 조사보고서에 의해 인증기관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의

판단으로 최종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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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인증조사관의 전국적 모임이 결성되어 있음�, �J�O�I�A�(�J�a�p�a�n �O�r�g�a�n�i�c

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o�r �A�s�s�o�c�i�a�t�i�o�n�, 日 本檢훌員協會 �)�.

�-�> 따라서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 인증조사가 인증기관과 계약을 맺은

제 �3자 조사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

�-�> 인증기관은 그 때 그 때 적엄자라고 판단되는 조사관을 계약으로

고용하여 조사를 시키고 있음

�-�> 한국에도 독일�, 영국 �, 미국 �, 일본 등과 같이 이같은 인증조사관협회가

필요하다고 판단됨 �.

�O 조사관은 년 �4 �~�5 회 인증조사관 교육을 받아야 하며 �, 인증농가는 년 �1 회

유기농업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

�-�> 인증기관이 조사관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�.
�-�> 예를 들어 �, 효고현 有機農業짧究會 �8�) 등은 인증조사관에 대한 교육을

실시하고 있음

�O 일본의 유기농산물은 약 �8�0�9�6 내외가 직거래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인증

이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 엄

�-�> 소비자는 생산자의 유기재배 표시를 전폭 신뢰하고 있음�.
�-�> 일본 소비자도 무농약과 유기재배가 비슷한 것으로 혼동하고 있음

�8�) 효고현 有機農業짧究會 �(회장 �Y�a�s�u�d�a 교수 �)는 다수의 인증조사관을 계약관계에 두고 있음 �. 전국에서
�3�~�4 위로 많은 수의 조사관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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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�4 일본 유기농산물 �, 유기식품 인증체계의 흐름도

λ
�4
띠
미
합
써

�O 일본의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산물 �, 특별재배로 구분되어 있으며�, 우리나라

의 친환경농업에 해당하는 특별재배는 다시 다음파 같이 �4단계로 구분되어

있음 �(그림 �2�2 참조 �)

�-�> 무화학비료 �, 무농약 수준인 무무 �(無無 �)

�-�> 감화학비료 �, 무농약 수준인 감무 �(減無 �)

�-�> 무화학비료 �, 감농약 수준인 무감 �(無減 �)

�-�> 감화학비료 �, 감농약 수준인 감감 �(減減 �)

�O 유기농산물 인증은 개정�J�A�S 법에 근거하여 �, 특별재배는 개정특별재배농산

물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각각 인증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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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�5 일본 친환경농업의 구분

환경부하 �* 환경부하 �t�i 、
‘’

느얻�걷훌 �m �a 톨 톨릎 틀

-죄훌한훌겨흩톨
-죄톨한훌찌 �g�I

-느률수선청 호인한 �E국

�-�*�*
킹 �L 등엉 걷훌양 �E￥

-회 �;�l�;�a �E�E�I 빼빼톨 �a�B 얻
�-�H�A�g�g�p 엉 �I 정
-죄훌훌 �E�보훌 �]

얻
-싸료연 �E 엉 �1 정
�-�1 정 �*�: 약 �1�1�l 톨

�-�J�i�S 염 �1 정
�I�S 킹 �1�. �a�l 산흩컬 �m톨 �. 훌�l�a 톨 �I 흩 �i

�-�-Ñ¨ �g
뻐￡�: 정룰 �j�4�m �E 학연 갱검

� �:정훌 �g �g�!�z�a�i�g얀걷를 찌톨 경톨 �I�g

�흩 �I �l�l�l�i 를린 �t�P�L�A�R�}
� �a�s�E�a�g�g�5 톨를호 �j�a 톨
-죄 료�눈얻 �-�*�: 흩

�]
를얻

�느�n 얻

�O 일본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제품 인증에 있어서의 신청 �, 조사 �, 판정 및 획

득과정은 그림�2�3 과 같음 �.
�-�> 유기농산물 생산농가�, 가공업자 �, 유통업자 �, 수입업자는 농림수산성에

등록 인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

�-�> 인증기관은 �1차적으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조사관 �( 일본에서는 심사원

이라고 칭함 �) 에게 조사서류를 송부

�-�> 조사관은 유기농가 또는 가공 �, 유통 �, 수입업체 현장을 방문하고 인터뷰

를 가진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보고

�-�> 언증기관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와 인증신청서류를 인증위원회 �( 일본에

서는 판정위원회라 칭함 �) 에 송부하여 인증여부 심의를 의뢰

�-�> 인증위원회는 조사보고서와 인증신청서류를 토대로 인증여부를 결정

하여 인증기관에 통보

�-�>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의 결정을 신청 생산농가�, 가공업자 �, 유통업자 �,

수입업자에게 통지 �( 인증획득의 경우 인증서를 교부 �)

�O 일본의 경우에도 모든 縣 �(지자체 �) 에서 일부 친환경농산물 검사를 실시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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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.
유기농산물가공식품

�g�g

생싼과청관리책임R 휴훌핵잉Xt 수입/보관핵입쩨 품청관리 책임자

인종표시펙잉자 인종표시 당당좌 인종표시 담당자 인풍표시 담당좌

있음 �.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은 지자체

단체장이 책임지고 해주는 것이 타당할 듯 �.

�O 일본 �A�F�A�S�( �h�b�j�l�w�w�w�.�a 힘�s�s�e�q�.�C�O�I�n�l�i�n�d�e�x�-�h�h�n�l �) 의 경우 �I�S�O�1�4�0�0�1�,

�I�S�O�9�0�0�1 을 획득하였으나 �, 아직 �I�F�O�A�M 의 인정기관은 되지 못하였음 �. �J�O�N�A
�( �h�b�:�l�I�w�w�w�.�i�o�n�a�.�o�m�a�n�i�c�-�c�o�. 때 �)와 �I�O�I�A �( �h�t�t�D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i�o�i�a�.�n�e�t�/ �) �J�a�p�a�n 의

경우 �I�F�O�A�M 의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었음 �.

그림 �6 일본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제품 인증에 있어서의 신청 �, 조사 �, 판정 및

획득 과정

그림 �7 일본에 있어서의 �J�A�S 유기인증의 종류

유통업파

유기농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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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일본에 있어서의 �J�A�S 유기인증의 종류는 표�3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

유기농산물 생산농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 유통업자 유기농산물 및 유기

식품 수입업자 �, 유기가공업자 등이 각각 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�.
�-�> 우리나라도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둥과 같이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�,

유통업자 �, 가공업자 �, 수입업자 �, 창고업자 등이 각각 인증을 획득하여

효율적인 유기농산물의 생산�, 가공 �, 유통 �, 보관 �, 교역 둥이 이루어 질 수

있도록 조처함이 적절 할 것임

�O 생산농가 �, 유통업자 �, 수입업자는 유기농산물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수

있고�, 유통업자 �, 수입업자 �, 가공업자는 유기가공식품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

도록 허용하고 있음

�O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우 인증표시는 생산관리담당자 �(농장주 �)가 획득하

며 �,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유통업의 경우 인증표시는 유통책임자 �(사업주 �)가

획득함 �. 한편 수입엽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의 인증표시는 수입 �/보
관책임자인 사업주가 획득하며 �, 유기가공업의 경우 인증표시는 품질관리책임

자가 각각 획득하고 있음 �.

�O 우리나라에서도 일본�, 독일 �, 미국 �, 영국 �, 호주 �, 캐나다 등과 같이 생산농가

뿐만 아니라�, 가공업자 �, 유통업자 등에 대해 각각 유기식품 인증을 획득토록

하여 유기식품의 생산�, 가공 �, 유통 전 과정이 유기농업의 원리�, 원칙에 따라

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체제로 바꾸어 나가야

할 것으로 판단됨

�O 조사관이 유기농가를 방문하여 인증조사에 필요한 제반 항목을 조사하는

데�, 그 인증조사항목으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음 �.
�-�> 각 인증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�, 종묘 구입�, 자재 구입 �, 시비관리 �,

병충해 방제 �, 농기계 및 기구의 관리 �, 운송 선별 조제 세척 저장 포장

출하 표시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조사

�-�> 생산과정에 관련한 조사항목은 재배기준 �, 수확방법 �, 영농일지 �, 재배달력 �,

사용자재 리스트 등엄

�-�>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생산과정을 조사함과 동시에 �,

인증 표시 �, 인증후의 출하 및 판매 �, 기록작성 �, 증거서류의 보존관리 등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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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사

�O 가공업자의 인증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조사를 거쳐 인증이 확정됨 �(표�4

참조 �)

�-�> 생산시설 �: 제조 및 가공시설 생산공정 급수 및 배수시설을 조사하며

주요 조사항목은 공장주변지도 �, 공장배치도 �, 생산설비 배치도 �, 기계목록
�(전용�/공용�9�)�)�, 제조�/가공 공정도 �, 물질수지 �(�M�a�t�e�h�a�1 �B�a�l�a�n�c�e�)�, 사용한

물�/용액의 종류 �, 처리시설 등

�-�> 보관시설 �: 원료제품 제품보관에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며 조사항목은

보관장소�, 보관배치도 약도�, 보관방법 �(전용�/공용 �) 등

�-�> 품질관리시설 �: 검사실 �, 검사항목 �, 검사방법 둥

�-�> 인증시설 �: 검사평가 장소 �, 인증표시 관리장소 둥

�-�> 품질관리 �: 년간 생산계획 �, 품질관리규정 �, 품질관리기록과 증거서류 �(�1 년

이상 보관 �)�, 부적합 관리기록 �, 고충기록

�O 유통업자에 대한 인증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음

�-�> 소포장 시설 �: 소포장 가공시설에 대한 조사항목으로는 공장주변 지도 �,

공장배치도 �, 소포장생산설비배치도 �, 기계목록 �(전용�/공용 �) 등

�-�> 보관시설 �: 원료보관 �, 제품보관에 관련한 조사항목으로는 보관장소 �, 보관

배치도 �, 보관시설 조감도 �, 보관방법 �(전용�/공용 �)

�-�> 품질관리시설 �: 검사실 �, 검사항목 �, 검사방법 등

�-�> 인증표시시설 �: �J�A�S 인증표시의 관리장소

�-�> 소포장 실시 �: 년간 생산계획 �, 소포장관리규정 �, 소포장 관리기록과 증거

기록�(�1 년 이상 보존 �)�, 부적합 판정 소포장 관리기록 �, 고충기록 등

�O 수입업자도 언증을 획득하여 외국으로부터 유기농산물 �, 유기식품을 수입하

고 있음

�-�> 수입농산물 �, 수입식품의 수용시설 �: 공장주변지도 �, 공장배치도 �, 보관시설

배치도�, 기계목록 �(전용�/공용 �)�, 수용보관공정도

�-�> 보관시설 �: 원료보관 �, 제품보관관 관련한 조사항목으로 보관장소 �,
보관배치도 �, 약식도 �, 보관방법 �(전용�/공용 �) 등

�9�) 다른 일반농산물 �, 일반식품과 같이 보관하는 시설인자 또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각각 가지고 있느냐의

여부를 판단 �. 원칙적으로 유기농산물 �, 유기식품은 일반농산물 �, 일반식품 보관시설과는 별도의 보관시설을

요구하고 있음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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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품질관리시설 �: 검사실 �, 검사항목 �, 검사방법 등

�-�> 인증표시시설 �: �J�A�S 인증표시의 관리장소

�O 일본의 인증수수료는 다음과 같음

�-�> 생산농가 �, 가공업자가 지불하는 인증수수료는 평균 �2�2�%�,�%�0 원이며 �,

소매업자 수입업자가지불하는언증수수료는�1�,뼈�,�@ 원 가량힘 �.

�-�> 개인사업 인증단체�(상엽용�)의 인증수수료는 최저 �2�@�,�@ 원 내지 최고 �3�,�m�,�% 원

�-�> 그러나 일부에서는 염가의 인증수수료를 부과히는 인증단체들이 있음�. 소비자가
중심으로 설립한 인증단체에서는 인증수수료를 최저 수준에서 부과하고 있음

�(최저 �g�U�, α�n원 내지 최고 �1�, α�m�, α�m원 정도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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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내부규정 생산과정관리규정
�C�DÈ…»��, 자재의 수납 재배기준
�@�H�l¼0�(�R¼Wù�)�¹¬�, 유해동식물의 방쩌l
@기계기구 등 설비 수확 절차 (수확 방법)
@운송�선벌�조쩌l�셰척�저장�포장 자료 리λE

@훌하�표시 재배 달력$그 외 필요 사항 농작업 일지

격부규정 격부 규정
G〉생산과정 검사 격부검사기록

￠격부 표시 증표관리기록�보고

@격부후의 출하및처분 불합격품처분기훌

@기륙 작성,증거서류의 보존관리
@그 외 필요 사항

격부 조직도, 역할 � 책임
조직
자격자 생산과정관리책임자윷 �(�1 인) 생산과정관리담당자 �(�1 인 이상)

격부책임자* �(�1 인) 격부담당차찍 �(�1 인 이상)
양강습회 수강자일 것

규정 내부큐정 생산과정관리규정
φ종묘,자재의 수납 재배기준
�@�H�l¼0�(�R�eWù�)�¹¬ �, 유해동식물의 방제
@기계기구 등 설버 λ화 처차 (λ화 방버)

-「「 근 -「「 벼

@운송�선별�조제�세척�저장�포장 자료 리λE

$출하�표시 재배 달력

@그외팔요사항 노자어 이지0��-�1 닙 �E

겨H 규정 격부 규정�1�-�r

@)생산과정 겁 사 겨님거사기료�-�1�-0��P 「

@격부 표시 증표관리기록�보고

@격부 후의 출하 및 처분 닝하겨효처님 기로를닝 「E τ 「

@기록 작성,증거서류의 보존관리
@그 외 필요 사항

�;¸	�H 조직도 여하 �. 채이�-�1�-0� ’「E 「口

쪼직

자격짜 생산과정관리책임자양 �(�1 인) 생산과정관리담당자 �(�1 인 이상)

격부책임자# �(�1 인) 격부담당자양 �(�1 인 이상)

1성강습회수강자일 것

표 �3 일본에 있어서 유기생산자 인증 조사의 항목

�J�A�S�A�l 행규칙 저�|�3�4 조 �(�J�A�S 법 저�|�1�5 조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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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 리 품질관리 실시 연간 생산계획
품질관리규정 작성 품질관리규정
제조공정의 이상, 고중 �r�:

품질관리기록과 증거서류�T�r

처리대책 �(�1 년 이상 보존)
내부규정에 대한 정기적인 재고 및 부적합관리기록, 고중 기록
주지 철저

시 설 소분시절 공장주변 지도
소분가공시설 공장배치도,소분생산설비배치도

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 �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 �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 ��-�-�- �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 �
기계목록 (전용 � 공용)

소분공정 소분가공공정도
보관시설 보관장소
원료보관 보관배치도�조감도

제품보관 보관방법 (전용� 공용)
품철판려시설 검사실,검사항목,검사방법
격부표시시절 �J�a�S 증표의 관리장소

판 리 소분실시 연간생산계획
소분관리규정 작성 소분관리규정

소분공정의 이상,고충 등 처리대책 소분관리기록과 증거서류 �(�1 년 이상
내부규정의 정기적인 재고와 보존)
주지철저 부적합 관리기룩, 고중 기록

표�4�. 제조업자의 기술적 수준 �(�J�A�S 시행규칙 제�3�4 조 �, �J�A�S 법 제 �1�5 조 �)

시 절 �| 생산시절
제조�가공시설

생산공정

공장 주변 지도
공장 배치도 �, 생산설비 배치도

기계 목록 �( 전용 � 공용 �)

제조�가공공정도

물질수지 �(�m�a�t�e�r�i�a�l �b�a�l�a�n�c�e�)

사용수의 종류 �, 처리시설
보관장소

보관배치도 약식도

보관방법 �( 전용 � 공용 �)

검사실 �, 검사항목 �, 검사방법

검사평가 장소�, 증표 관리장소

급수 및 배수시설
보관시셜

원료보관

제품보관

품질관리시절

격부시절

표 �5 일본에 있어서 소포장 유통업자 인증조사의 항목

�J�A�S λ �| 행규칙 저�l�3�4 조 �(�J�A�S 법 제 �1�5 조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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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f�f 정 내부규정 소분관리규정

G〉원채료수용과 보관 가공관리규정 (순서)품목별
�@�J�A�S¹ÈÐl 표시의 확인 핸재료 입하출하 기욕

@소분방법 (공정) 재고 기를

@기계기구 등 설비 감사추적 가능한 기룻시스템
@훌하�운송 위생관리규정 (순서)
@그 외 필요 사항 생물해(生物훌) 방체규정 (순서)력사짧웹제
격부규정 격부 규정

G〉소분공정 검사 격부 검사 기흑

@격부표시 증표관리기록�보고

@격부후 물건의출하와처분 불합격품처리기록

@기록의작성파증거서류의보존관리 라벨 리스트와라벨�포장재샘폴
@그 외 필요 사항

�;Æ��s 제조 � 영업부문에서 실질쩍으로 독립한 조직으로 권한을 가질 것�-�1 �-�1�-

조직 조직도a업무분담 (역할� 책임)
자격자 소분책임자융 �( �1 인) 소분담당자 �(�1 인 이상)

격부표시담당자양 �(�1 인 이상) ti강옵회 수강자일 것

시설 수용시설 공장주변지도

공장배치도 보관설비배치도

기계 목록 (전용� 공용)
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,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

수용보관공정도수용과 보관작업 공정

보활시철 보관장소

원료보관 보관배치도�약식도

체품보관 보관방법 (전용 � 공용)
품질판리시절 검사실a검사항목a검사방법

격부it쳐시셜 �J�A�S 증 �i�tÇX 관리장소

환려 수용 �보판의 질서 연깐 수용 (보관) 계획

수용보관관리 규정 작성 수용보관관리규정

수용보관공정의 이상, 고층
�c�:
수용보관관리기록과 증거서류。

처리대상 �(�1 년 이상 보폰)

내부규정의 정기적인 재고와 부쩍합 관리 기록, 고층 기록
주치절처

�.

표 �6 일본에 있어서 수입업자 인증조사의 항목

�J�A�S�A�| 행규칙 저�|�3�4 조 �(�J�A�S 법 저�l�1�5 조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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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내부큐정 수용보관관리규정

Q〕원채료의수용과 보관 감사추적가능한 기욕시스템

작업공정의 확립 �B�/�L�, 인보이스

@외국정부 줌명서 확인 유기인정서
@그 외 필요사항 �T�/�C

무훈즘 증명서

위생관리 � 병충해 방제규정 (순서)
제품 목록 운송회사 목록

격부규정 격부 규정

G〕격부 표시 격부검사기록

@격부 후의 출하 및 처분 쯤표관리기록�보고

@기륙의 작성,증거서류의 보존관리 불합걱줌처분 기록
@그 외 필요사항

켜a 제조 � 영업부문에서 실질적으로 독립한 조직으로 권한을 가질 것�-�1 �-�1�-

조직 조직도,직무분담 (역할� 책임)
책임자 수용보관책임자양 �( �1 인) 수용보관담당자 �( �1 인 이상)

격부표시담당자양 �(�1 인 이상) tt강옵회 수강자일 것

�O 인증조사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조사 및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규

정되어 있음 �(각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

정부가 제시한 것임 �)

�@ 재배포장획언

�-�> 서류와실지병행 확인

�-�> 인증신청 직물의 피종전 �2년간의 투입자재내용 확인

�@서류심사

�-�> 생산시설 �: 주변으로부터의 농약 비산 여부

�-�> 농업용수의 금지자재 혼입 �, �J�A�S 규격 준수 등
�-�> 보관시설 �: 유기농산물 이외의농산물혼입여부

�-�> 내부규정 �: 사용종묘관련자료 �, 비배관리 �, 유해동식물방제 �, 생산에 사용된

기계 및 기구 �, 수송 �, 선별 �, 출하 등에관한사항

�@실지검사 �(검사계획서 작성�)

�-�> 청취 �: 신청서류 확인

�-�> 시설검사 �: 포강 수록 곳간 가공장 �, 자재보관�, 육묘장소 보관창고등
�-�> 청취 및 썰검사뽑정리
�-�> 검사보고서 정리

�O 일본 정부는 생산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사후 관리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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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을 철저히 동�}고 있음

�-�> 조사는 년�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�(단�, 필요시 긴급좌�}를 실시�)

�-�> 조사는 자재구입�, 장표 저장등 기록류를활용하여실시

�-�> 그러나동일한 인증기관에 대한 �4회이상 연속조사는 금지하고 있음

�-�>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합 의심이

기는경우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�.

�O 인증기관이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 및 규정 위반 사실이

발견될 경우 하기와 같은 몇가지 수준의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�@ 인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불법 및 규정위반 사실

�-�> 표시 및 표시제거 위반
�-�> 인증기관 지정 양도 및 개선명령위반
�-�> 기술기준부적합 허위보고 검사거부 및 벙핵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한 사례 둥

�@ �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 및 규정위반 사실

�-�> 유기인증표시 위반행위
�-�> 인증표시의 제거위반
�-�> 인증기관 양도행위 등

�@ �5�0만엔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 및 규정위반 사실

�-�> 인증표시의 제거명령 등에 위반
�-�> 표시사항 준수의무 위반
�-�> 명칭 제거명령 위반

�-�> 검사거부�, 검사방해 �, 검사기피 둥

�O 일본에는 �2�0�0�4 년 �1�2 월 �1�0 일 현재 �J�O�N�A 등 �8�6 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

지정되어 있음 �(국내 인증기관 �6�6 개 �, 국외 인증기관 �2�0 개 �)

�-�> 별표 인증기관 명부 참조

�h�t φ�:�/�/ 찌�W�W�.�c�f�q�1�c�s�.�g�o�.�j�k 뼈�m�n�i�s�n�a�h�v�e 파�d�o�m�I�3�d�o�r�y�r 멍�i�s�n�a�h�o�I�L�o�r�g�m�k�a�d�o�r�i�c�o�n�d�h�o

�n�s 끼￡�S�s�h�i�1�.�h�m�1

�O 지정받기 위한 인증기관 신청 수수료는 �9�5�,�4�0�0 엔이며 �, 갱신의 경우

�8�1�,�4�0�0 엔으로 정해져 있음 �.

�O �J�A�S �/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증 관련

수수료 규정은 다음과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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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항 까-A료 그액 벼고(근거 조문)-「-「 �n

격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가 행하는 생산의 격부 1건당 �1�g�g�n 엔�H-「
까‘

법 제14조제3항-「
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가 행하는 일반재까‘-「 1건당 끼때 엔

료 및 합판의 등급 결정

농림수산대신이 행하는 제조업자 및 생산 �2¬1�,�1�0�0 엔 랩 제15조 제7항행정관리자의 인정

인 농림수산대신이 행하는 소매업자 및 수입
법뻐조으원 저￠항 및 저뻐

�1�4�g�m 엔 조의7 저압행}l있에3 준용
;져。 업자의 인정 히는 법뻐조제항까‘-「

법제19조의5 제3항에 있�/�x �

농림수산대신이 행하는 외국제조업자 및 �1�%�,�%엔+
여비(2명분)

-「
어서 준용히는 법제15조료 외국생산행정관리자의 인정
제7항

농림수산대신이 행하는 외국소매업자의 �1�%�,�%ÅÔ
인정 �+ 여비(2명분)

등록격부기관 등록수수료 �4�1�,�g�n 엔 법제16조제1항.
현행 �3�4�1�C�UÅÔ

” 료휴신갱흙 �3�2�,ÅÆ 엔 법제16조의2제2항에있어
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

등록인정기관 등록수수료 %,뼈엔 법제17조의6의제1항

�I�: 법제17조의6제2항에 있어
。

서 준용동}는 법제16조의2로 ’ 繼갱로「드}〕 �8�1�,�4�0�0 엔�-�1
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디〕

�7�;

용되는 법제16조제1항�t�=
。
프료 �3�9�%엔+

여비(2명분)
�-�1
등록외국격부기관 등록수수료 법제19조의6의2 제1항갱

신
법제l9조의양}2 제2헝어1�/�X �-「 �3�0�,�%ÅÔ 있어서 준용하는 법제16조까- ’ 繼캐깅로「E}。-「 �+ 여비(2명분) 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료
준용되는 법제16조제1항

등록외국인정기관 등록수수료
�5�1�,�2�m 엔

법제19조의6의4제1항�+ 여비(2명분)

법제19조의6의4 제2항에

’ 總갱로「드끼〕 �3�7�,µL 엔 있어서 준용하는 법제l6조
�+ 여비(2명분) 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

준용되는 법제16조제1항

※외국에 관계하는 여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�.
인정 또는 등록의 심사에는 일반직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�(쇼와�2�5 년 법률

제 �9�5 호 �) 제 �6조제 �1항 제�1호 이에 규정하는 행정직 봉급표 �(�1�) 에 의한 직무등급이

�6둥급인 직원 �2명이 출장하는 것으로 하고 �, 국가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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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쇼와 �2�5 년 법률 제 �1�1�4 호 �) 의 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여비금액으로 함

。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면 �5년간 인증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

�(지정유효기관 �5년 �)�.

�O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하기와 같음 �. 별도로
인증기관의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�.
이는 미국 �, 독일 �, 영국 �, 캐나다 �, 호주 �, 프랑스 등 선진국의 보다 발전된

인증체계에서 인증위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

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임�. 일본의 인증기관과 인증시스템은 구미와 비교하여

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 �.
�-�> 대학 또는 전문학교 이상 농산물�r식품의 생산 및 기공 관련 교과목 이쉬졸업자

또는 이와동등한자격을 가진 �Z덮서 유기농산물의생산또는농산물관련�Z묶�/ 조λν

시험연구 실팎�}�1�3 년 이상 종사한 자

�-�> 고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농산뭘식품의 생산 및 가공 관련 교과목 이수 �/
졸업자 또는 이와동등한자격을 가진 자로서 유기농산물의생산또는농산물관련 지도

�/ 조새 시험연구 실워�1�4년 이상종 �A핸찌

�-�> 유기농산물의 생산 또는 농산물관련지도�/ 조애 시험연구실뛰�1�5년 아상종 �}환 자
�-�> 위 자격과 동등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 인정되는 자

�O 인증기관에 종사할 인원은 상기의 자격을 가진 지를 다음의 인원만큼 가지고 있으면

된다고 규정히여 인증위원과 조사관의 자격을 동일시 규정하였는데 �, 이는 인증위원의자

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미국�, 유럽 등의 국가와 너무나 차어가 있을 뿐만 아니래독

일 인증위원의 자격에 관련한 규정 참조 �) 표�O때�I 인증기관 지정의 규정과도 큰 차이를

보이고 있음�. 우리나라는 이같은 일본의 규정을 따르지 말고 유럽과 미국의 규정을 따르

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�. 인증위원은 인증기관의 핵심역할을 수행�E�}는 �7�1 관이며 �, 국제
인증기관 지정에서는 기장 중요시 보는 항목임 �. 유럽의 경우 인증위원은 분야별로 �1인씩
약 �8명이 요구되고 있킴토양 및 비료 재배기술 �, 환경평깨 잡초 병충해�, 축산�, 가공 �, 유
통�)

�-�> 조사업부에 종사하는 조사관은 �2인 이상으로 포장규모 및 수에 따라 필요한 인원

�-�> 인증 판정업돼 종째 �}는인흙�}원은 �1인 이상으로 포장의 수에 따라 필요한 인원

�O 일본의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분석시설 등 일체의 시설규정이 없음 �. 이는

유럽 및 미국과 동일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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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

�1�. 언중채도(총괄)
。 인증규정(법령) 。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 적정 화에 관한법 ¹`�Q�A�S¼•�)

-농림수산성 고시

。인증기관 。민간인증기관

。 인증체계 및 。정부(농림수산기술소비센터)가인증기관을지정하고지도감독,인증농산물사후관리

사후관리

2.농산물언중
료씀즈。인。 。인정수수료

-생산자 ®Ñ�9�,�1�0�0ÅÔ

-소매�수입업자1와뼈엔
-외국생산자등 �1�6�0�,�%ÅÔ

。출장비(외국) �: 2인

。1년 단위로 검사하며 비용은 최초 인증과 같음

�O 인증기관은 개정 �J�J�K�S 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다음과 같은 분야의

인정업무규정 두고 있음 �.
�-�> 인증의 절차 �, 인증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함

�-�> 이에는 인정업무의 숙지규정 �, 검사 인정의 상호독립성�, 인증의 권한과 인증

책임의 명확성을 규정하여야 함

�-�> 또한 인정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내부감독 규정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

있음

�O 인증기관은 설혹 지정 등록되었다히더라도다음꽉같은경우에해당히변인정기괜�J 등록

취소및 �1년이내 업무의정지를받을수있음
�-�> 인증기관 또는 인증업무 종사원이 벌금 아상의형벌종료후 �1년이내일 경우

�(등록취소�)

�-�> 등록기준을 위반하였거나 �, 경제적 기초가 미비하거나 �, 불공정한 인정업무

사례가 드러날 경우 등

�-�> 지정 등록된 인증업무이외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행위

�-�> 부정한 수단에 의한 등록신청이 드러난 경우

�-�> 명령 또는 규정처분을 위반하는 경우

�-�> 정당한 사유없이 �1년이상 인증업무를실시하직않는경우

표 �7�. 일본 인증제도의 개괄적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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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

。 인증대상 �| 。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

�O 인증유효기간 �| 。 �1년 단위

。인증기준 �(유기 �) �| 。경영관리

�-�2 년 이상 영농자재 사용 및 생산자료 관리

。농장등의 조건

-주변농장과의명확한 구분

-재배포장의재배방법 준수

�다년생�: 최초 수확전 �3년
�기타파종또는재식전 �2년
-채취 �3년전부터 금지자재를 미사용한 포장

。농장 등의 비배관리

-추비시용 �, 생물기능 활용�, 허용자재 사용만으로 농지생산력을 유지

。 종묘의 관리

-유해동식물방재기준�, 수송�, 선별 등 가준에 적합한종묘
-종묘전환 �R�4�A 기술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것

일본

。유해동식물의 방제

-경종적방제 �, 물리적방제 �, 생물적방제 둥으로 실시

。수송�선별�저장 둥과 공정관리

-수송�선별�조제�세척�저장�포장동 공정에서 유기 이외의 일반농산물과혼합금지

-유해동식물방제 및 품질유지자재는 별도 허용자재만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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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

。사후관리 。조사

-년1회실시(필요시 긴급조사)

-조사는 기록류를 활용

(자재구입”장표저장팅
-동일한자의 4회이상 연속조사금지

-긴급조사:부적합 의심이가는경우특정부문에 한정

일본

。인증심사 절차 등 �{ 。재배포장확인
-서류와실지병행 확언

-피종전�2년간의 투입자재내용 확인

。서류심사

-생산시설 �: 주변비산 여부

-용수의금지자재 혼입�, �J�A�S 규격준수 둥

-보관시설 �: 유기농산물 이외의농산물혼업여부

-내부규정�: 사용종묘관련자료 �, 비배관리 �, 유해동식물방제�, 생산사용기계 및 기구 �, 수송 �, 선별 �,
출하등에 관한사항

。실지검사 �(검사계획서 작성�)

-청취 �: 신청서류 확인

-시설검사�: 포장�, 수록 곳감 가공장 �, 자재보관�, 육묘장소 보관창고등
-청취 및 사설검사종합정리

-검사보고서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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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

。위반자 제재조치 。인정의 취소
-표시 및 표시제거 위반

-격부전양도 및 개선명령위반

-가술기준부적합허위보고 검사거부및 벙핵 부정한 방법인정 둥

。1년이하의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
-유기인증표시위반행위
격부표시의 제거위반
-격부전 양도행위 둥

。밍만엔 이하의 벌금
-격부표시의 제거명령둥에 위반한자
-표시사항준수의무위반차
-명칭제거명령 위반자

-검사거부,방해,기피자

3.인증기관운용

。지정기관현황 0��J�O�N�A 둥 �7�9¬� 기관
�(m°´�6�5�,mÆx�1�4�)

。표시항목 。유기JAS 마크
。지정수수료 。건당 �9�5�,�4�0�0ÅÔ

(갱신 �8�1�,�4�O�OÅÔ�)

。지정유효기간 。5년

일본

。지정기준 。인정업무종A}자자격

-대학또는전문학교이상농산물〈식료뿜생산(기공)관련과목이수졸업자또는이와동등한자

격을 기진 2댄서 유기농산물의 생산 또는 농산물 관련지도�조사 시험연구실해 3년 이상 종사
한자
-고동학교 또는 중둥학교에서 농산물(식료품생산(가공)관련과목 이수 졸엽자 또는 이와 동둥

한 자격을 기진 지로서 유기농산물의생산또는농산물관련지도�조사시험연구살무에 4년 이상종사
Ö<�k�}
-유기농산물의 생산 또는 농산물관련지도�조싸 시험연구 살무에 5년 이상종사한 자
-위 자격과 동등이상자격을 가진 자로 인정되는 자

。인증업무 종사자인원
-검λ}에종책}는자는 2인 이상으로 포장규모 및 수에 따라 필요한 인원

-판정에종λ}히는자는 1인 이상으로 포장의 수에 따라 필요한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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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

。위밴} 제재조치 。 등록인정기관의 등록취소 및 1년이내업무의 정지

-법인또는 종사원 벌금아상형벌종료후1년이내(둥록취소)

-동록기준위반, 경제적기초 미비, 불공정한 인정 등

-인가받은 인정업무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

-부정한 수단에 의한 둥록신청

-명령또는규정처분위반

-정당사유없이 1년이상 인정업무를 하지 않을시

일본

。 시설규정 없음

。인정업무규정

-인정업무의숙지규정�, 기술기준 검사부문과 검사 인정의상호독립성�, 권한 및 책임의 명확

성

-인정의적정한 실시를 위한 내부감독 규정

。인증기관지도감독 �| 。농림수산 대신은 등록인정기관에 대해 인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정업무의 상

황 또는 장부 �, 서류 둥을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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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효￡
�1�-구 분 우리나라

�( ��0�1�.�4�.�1½€ 터 시 행 �)

친환경농업육성볍
�J�A�S¼•법적근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

식품위생법(축산물예외)

적용범위 농�축산물(가공품) 농산물 및 가공식품

인증주체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

표시규제
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 못함(강제)

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(강제)
가공품E 예외

� 유기농산물(가공품) �유기

표시구분 � 전환기 유기농산물 � 전환기간중 유기
� 무 � 저농약 농산물 (무�김농약동은추후검퇴

� 유기농산물 둥의 표시
「유기」인증 받았음을 표시하는 ¹ÈÐl�(�J�A�S 마

표시항목 � 인증(마크) 크)
�인증번호

� 3년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
� 수확전 3년간 사용가능자재 품목 리스트에 게

하지 않고 재배
시된 것 이외의자재를사용할 수 없음유기식품

�(0��t�g�m�i�c�)ÇX � 포장E 비유기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
� 포장ε 비유기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

정의 함

� 가공품의 경우는,최종제품 중에 유기재료
�가공품의 경우는,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

�9�5�%ÇtÀÁ 있을것
가 �9�5�%ÇtÀÁ 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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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5�) 우리나라와 외국인증시스템과의 비교

�O 독일 �. 스위스 등 유럽과 일본 미국의 인증단체의 인증시스템을 요약하면

다음과 같음

�O 한국의 경우 유기농산물 �, 전환기 �, 무농약 �, 저농약 등 �4종류의 농산물을 인

증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�,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아직 없는 상태

임�.
�-�> 이에 반해 독일 스위스 미국 카나다 등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전환기

농산물만을 유기농산물 카데고리에 넣어 인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�,
또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은 유기생산물 �(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p�r�o�d�u�c�t�s�) 에

넣어 언증하고 있음 �.
�-�> 한국은 아직도 �1차 선선농산물 위주의 유기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

실시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�2차 가공품에 대해서

도 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유기농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�.
�-�> �2차 가공품의 원료로 신선농산물이 다량공급됨으로서 �1차 농산물의

시장수요가 크게 증대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도약적 발전의 밑거름이

되고 있음

�-�> 외국에 서 는 유기 수산물 �(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a�q�u�a�c�u�K�u�r�e�)�, 유기 임산물 �, 유기섬유 �,

유기종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�.
�-�> 유기목재 �(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t�i�m�b�e�r�) 를 활용한 장남감 �, 침대 �, 의자 �, 탁자 등을 인증

하고 있으며 �, 유기면 �(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c�o�t�t�o�n�) 을 이용하여 제조한 잠옷 �, 양복 �,

가운 �, 잠옷 �, 속내의 �, 브라자 �, 정장 �, 면가방 등을 인증하고 있음�. 또한
유기향수�, 화장품 �, 코낙 �, 콜라 �, 피자 �, 냉동야채 등이 인증되고 유통 및

교역되고 있음

�O 한국에서는 정부와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같이 실시하고 있으나�,

일본 �, 카나다 �, 독일은 민간인증기관에 의한 언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�. 미국
의 경우 일부 주정부에서 인증업무를 실시하기도 함 �.

�O 일본 �, 미국에서는 정부는 민간인증기관 지정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반

면�, 한국에서는 정부가 민간인증기관 지정 업무와 함께 농산물 인증업무도 동

시에 수행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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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유기농가가 품질인증기관의 명망�, 시장 신뢰도 �,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적

당한 민간인증기관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수수료를 납부하면서 품질인증 신

청서를 제출 �( 별첨 신청서식 참조 �)

�O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 생산계획서 및 이행각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

는 국가도 있음�, 즉 미국 �, 캐나다 �, 독일 등이 이에 해당됨

�O 외국에서는 조사관의 농가방문을 통한 생산농가의 재배포장 확인과 투입

자재 및 경영기록 확인을 철저히 제도화하고 있음�. 이것이 바로 인증심사의

필수적인 핵심사항임 �(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 �)�.

�-�> �2 년간의 투입자재 내용 확인

�-�> �5년 이상의 영농일지 �, 회계장부 �, 농자재 구입 및 사용일지 �, 필지벌 작업

일지 등의 경영기록 유지

�O 인증단체 조사관의 농가방문 조사

�-�> 조사관의 농가방문 �1차 조사는 예고후 정기방문 년 �1 회 실시함

�-�> 조사관의 농가방문 �2차 조사는 예고없이 수시방문 할 수 있으며 �, 필요

시 여러 차례 실시하기도 함�. 조사관의 자체판단에 따라 또는 인증

위원의 추가 방문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함

�O 조사관의 관련서류 점검

�-�> 윤작 작부계획 �, 토양비옥도 유지증진책 �, 영농일지 �, 회계장부 �, 농가경영
자료 �, 농자재 구입 및 사용일지 �, 필지별 작업일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

유기농가가 유기농업의 제반 영농원칙 �1�0�) 들을 엄수하였는가에 대한 확인

작업에 크게 비중을 두고 농가방문 조사 �, 인터뷰 및 회계조사를 실시하

고 있음

�O 농가 회계조사의 실시

�1�0�)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기준은 각국에서 �C�o�d�e�x 기준에 따라 재배포장의 유기농업적인 관리 �, �3년간

의 전환기간 �, 토양비옥도 유지증진책 �, 윤작의 실시 �, 허용자재 규정 �, 일정기간 이상의 영농기록 의무 �, 완전

부숙 퇴비의 사용 �, 오염완충지대 �(�b�u�f�f�e�r �z�o�n�e�) 의 설정 �, 저항성 품종인 유기종자 파종 �, 화학비료와 농약의

사용금지 �, 수의약품의 사용금지 �, �G�M�O의 사용금지 �, 생산물의 품질관리 �, 동물복리의 실천 �, 유기사료에 의

한 가축사양 동을 모두 채택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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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외부 투입농자재에 대한 실제 확인 절차로서 농가의 금전 출납을 은행

계좌의 입출금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농가 회계조사를 통해 구체적

으로 확인 입증하고 있음

�-�> 또한 윤작작부체계의 실천 여부를 유기농가가가 작성한 영농일지 점검

을 통해 확인할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를 점검함으로서 확인하도록 조처

하고 있음

�-�> 이같은 농가 회계조사를 통해 유기농업에서 허용되는 유기농자재 이외

의 자재를 사용한 것이 없는가와 윤작 작부체계를 �5년 내지 �7년간의

계획대로 실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

중요한 조사과정임 �.
�-�> 이같은 농가 회계조사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든지 �, 또는 인려뷰를

통해 약간의 의분이 있을 때에 필요한 경우 조사관은 하시라도 시료

채취의 필요성을 농가에 통보하고 식물체 �, 토양 �, 수질시료를 채취하여

분석하도록 조처하고 있음�. 그러나 시료채취는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

으로 행해지고 있으며�, 대부분의 농가의 경우 시료채취를 생략하고 인증

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�.

�O 조사과정에서의 시료채취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인증조사

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�. 유럽과 미국 �, 캐나다 �, 호주 �, 일본

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현장조사와 의견청취 등을 토대로 조사관

이 시료채취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�. 시료채취의 의문이 갈 정도이면 이미 인

증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의미가 있음

�-�> 토양 �, 수질 �, 식물체 �, 대기 시료의 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의문이 가는

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

�-�> 인증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정밀분석을 위해 시료채취를 실시

�O 의견청취

�-�> 조사관은 농장주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농장내에 근무

하는 작업인부와 인근 동네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기농가의 일반

영농활동 �, 윤작 실천여부 �, 허용자재외 투입자재에 대한 시용여부 등에

관해 청취하는 것을 규정

�-�> 성실한 유기농가인가의 여부 판단의 지표로 활용하여 추가 정밀조사 및

시료채취 여부를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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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조사관의 채취시료분석 �, 관련서류 점검�, 의견청취 등에 근거하여 조사관이

보고서 작성 및 제출

�O 인증단체는 조사관 보고서와 신청서류를 수합하여 인증위원회를 소집하여

회부하고 이를 심의

�-�> 인증위원은 유기농업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�(박사학위 소지 및 유기

농업 연구 �/ 교수 �/ 종사의 �3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험

�/ 학식이 있는 자로 구성 �)

�-�> 인증위원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익단체에

소속된 자는 임용될 수 없음 �( 현재 유기농업 생산업 종사자 �, 유기식품

가공업 종사자�, 유기식품 유통업체 종사자�, 유기농자재 산업 종사자 �,

유기농산물�/유기식품 수출입업 종사자 동은 인증위원으로 활동 할 수

없음�)

�O 인증단체가 최종적으로 유기식품 품질인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 생산농

가에 통보

�O 조사관과 인증위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버밀을 유지

하여야 함

�O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성이라는 다리를

제공하는데 있음

�-�> 초기에 유기독농가는 직거래라는 유통구조에 의해 고품질의 유기농산물

과 유기식품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었고 이는 상호간의 믿음에 의해

가능했었음 �. 이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는 상표표시라는 형태로

발전해 나갔음

�-�> 최근 유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판매량은

더욱 눈에 뜨게 커져 갔음 �.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익명성

이 커지고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운송거리도 점점 멀어져 갔음

�-�> 이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신뢰성이라는 다리를 제공할 수 있는

독립적 검사기관 및 인증사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제�3자 민간인증기관은

유기식품임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

있음

�-�> 독일과 스위스의 유기식품 소비자는 지난 수십년간 유기식품�/ 유기농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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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을 구입하면서 이것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유기제품인가 �, 이것이
정말로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영농방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

인가에 늘 회의적이었고 이에 대해 예민해져 있었기에 인증기관은

이러한 유기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�3자 민간인증기관

으로 정착하였음

�O 민간인증기관은 독립적인 구조를 강화하고 공정한 절차와 사무구조를 갖

추어야 함

�O 민간인증기관은 독립적인 제�3자 인증기관이어야 하고�, 믿을만한 기관이어

야 한다 �. 인증행정 조사업무 인증심사업무 등에서 직원들의 업무 처리가 책

임감 있고 �, 모든 업무처리가 항상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어 있어야 함

�O 대개의 민간인증기관은 유기농생산부 �, 가공유통부 �, 국제부 �, 행정부 등 �4개

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�, 사무총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 �.

�O 인증위원과 조사관은 인증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

야 하며 �, 조사업무에 투입되는 조사관은 �2회 연속 투입되어서는 아니되며 �, �5
년 이내에 이전에 투입되었던 조사대상농가에 투입되어서도 아니됨

�O 위반자 제재조치 �: 각국에서는 모두 엄격한 제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�. 한
국은 가장 엄격한 제재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�, 벌금은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

음�. 국민소득에 비추어 가장 많은 벌금형 수준이고 �, 우리나라 타 벌금과 비추

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벌금형 엄

�-�> 한국 �: �3 년 이하의 징역 및 �3천만원 이하의 벌금

�-�> 일본 �: �1 년 이하의 징역 및 �1백만엔 이하의 벌금

�-�> 미국 �: �1 만불 이하의 벌금

�-�> 카나다 �: �6 월 이하의 금고 및 �5천만불 이하의 벌금

�-�> 독일 �: 인증취소 및 형사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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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6�. 민간인증기관과 국가의 인증관련 업무의 역할과 한계

�O �B�i�o�-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a 는 �1�9�8�8 년 가을에 �F�i�B�L �(�F�o�r�s�c�h�u�n�g�s�i�n�s�t�i�t�u�t 펴�r �b�i�o�1�o�g�i�s�c�h�e�n

�L�a�n�d�b�a�u�, 스위스유기농민협회 �(�A�n�b�a�l�l�v�e�r�b 설�n�d�e�n �B�I�O �S�U�E�S�E�) 및 스위스 생

명동 태농업협회 �(�V�e�r�e�i�n �f�i�i�r �b�i�o�1�o�g�i�s�c�h�-�d�y�n�a�m�i�s�c�h�e �L�a�n�d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�) 가 설립

한 제 �3자 민간인증회사임

�O �B�i�o�-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a 는 스위스 유기농산물 �/ 유기식품 �8�0�9�6 이상의 인증업무를 담

당하고 있음 �.

�O 또한 �1�%�0 여개가 넘는 유기식품가공업체와 유통업체가 �B�i�o�-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a 가 인

증하는 유기식품을 가공하거나 유통취급하고 있음

�O 스위스 소비자들이 민간인증기관인 �B�i�o�-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a 가 인증한 유기식품에 보

이는 신뢰도는 대단히 높으며 �, 국제유가식품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단연 앞서

있는 스위스의 제�3자 인증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�. 현재는 �I�F�O�A�M 의 인정을

받아 국제품질인증기관으로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음

�-�>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�, 가공업자 �, 수출입업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

독립적 위치에 있는 제�3자 민간인증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는

평가가 있음

�O 한국에서는 정부가 인증업무도 담당하고 민간인증기관 지정업무도 담당하

고 있으나�, 독일 �, 프랑스 �, 네댈란드 �, 오스트리아 �, 스위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

정부는 민간인증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
�O 한국의 경우 민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�, 일본과

미국은 �5년 주기로 민간인증기관이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카나다와 독일은

매 �1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�. 정부는 재지정 신청을 통

해 부적격 민간인증기관을 정리할 수 있고 �,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가 있

음으로 우리나라도 매 �1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

요가 있음�.

�O 또한 정부 �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�)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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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별로 �1 회 이상 실시하여 독립적인 조사업무와 공정한 인증 심의가 이루어

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생산농가 �, 가공업자 �, 유통업자에 대한 표본점검도 실

시하여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이 규정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

할 것임 �.
�-�>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선량한 생산자 �(친환경농업 농가 �, 유기농업

농가 �)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인증업무가 규정대로 잘 이루어지고

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함

�-�> 환경보호와 안전식품 생산 기능을 회복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

차원에서도 국가가 적극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 정상적인 운영이

되는가에 대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

�O 정부는 인증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한 후에도 인증농산물의 시판품 조사

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서 언증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필요

가 있음

�-�> 시판품의 일정비율 이상은 잔류농약 �, 중금속 �, 질산염 함량 검사를 실시 �:

인증 시판품의 �0�.�O�O�1�% 정도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검사

�-�> 조사기간도 매주 �1 회 이상 실시토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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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율적인 육성방안 모색�7�. 민간인증기관의

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합리적인 시설 및 인력기준 제시

�-�> 시설기준 �: 시료조제실 �, 시료보관설 �, 분석실 �, 신청서 �/농가자료 보관실 �,
회의실 �, 사무실

�O

�-�> 분석장비는 고가 �1�1�) 이므로 민간인증기관이 이를 갖추고 전담분석요원을

고용하는 것이 너무 힘겹고 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효율성에 있어 문제

가 있음으로 대학 및 연구소와의 시료분석업무 협약체결을 통해 수질
토양 식물체 대기 분석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

임

�-�> 인력기준 �: 독립적 관계에 있는 조사관 �1�0 인 이상 �, 자격과 경험이 있는

분야별 인증위원

�O 인증수수료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으나�, 미국 �, 카나다 �,
독일의 경우 인증기관별로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고 있음 �. 독일의 경우 인증

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인 주정부에서보조 지원하고 있음

인증업무에 대한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수수료 체계와 국내농가 수준
감안한 적정 인증수수료 기준 제시 �(앙케이트 조사 원가계산 등에 근거�)

�-�> 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 현실화 제안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듯 �. 단
분석기자재 구입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듯함 �.
왜냐하면 어느 국가에서도 이들 분석기자재 구입비등을 지원한 사례가

없었음 �. 독일의 경우에도 인증수수료에 대한 보조금을 직접 농민에게
지불하고 있을 뿐임 �.

�O

을

�-�> 내부조사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인증수수료를 크게 저감시키도록 하는

방안을 도입

�-�> 인증신청자 경영규모 �/ 유기식품 판매액에 규모에 따른 인증수수료 차등
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실시 �(독일의 경우 이미 차등부과제도
를 도입 �)

�1�,�5�0�0 평 미만 �: 인증수수료 �1�/�4 부과
�1�,�5�0�0�-�3�,�O�O�O 평 �: 인증수수료 �1�/�2 부과

�1�1�) 잔류농약 �, 중금속 �, 무기성분 등을 수질 �, 토양 �, 식물체 �, 대기 시료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�H�P�L�C�, �G�C�,

�A�A�S�( 원자흡광분광분석기 �)�, 캘달 증류 및 분해장치 �, 스펙트로포토메타 �, 불꽃분광계 �, 이온메타 등의 고가

장비가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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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3�,�%�0�-�6�,�%�0 평 �: 인증수수료 �1 부과
�6�, 어�0�-�2�0�,�%�0 평 �: 인증수수료 �2부과
�2�0�,�%�0 평 이상 �: 인증수수료 �4부과

�-�>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기식품에 비용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

이미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원칙임�.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인증은 점차
사라지고 민간으로 인증업무가 이관되고 인증비용이 유기식품가격에
반영되도록 조처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�.

�O 제 �3자 �(�T�h�e �t�h�i�r�d �p�a�r�t�y�) 민간인증기관화 필요성과 그 현실적 대안 모색

�O 국가가 직접 품질인증업무를 맡아 실시하는 것은 품질인증의 초기과정이

며 이후 점차 민간품질인증으로 전환되어 왔음

�O 그러나 민간품질인증단체가 생산자단체 �( 제 �1자 품질인증단체 �)가 직접 품질

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조사 �, 시료채취 �, 시료분석 �, 서류심사 �, 인

증결정 과정 등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문제가 노정되었음

�O 민간품질인증의 사회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품질인증기관

의
�f�l
제 �3자 품질인증기관화”로전환하는 추세 �(독일 �, 영국 �, 스위스 �, 오스트리아 �,

네델란드 �, 스웨덴 �, 호주 �, 미국 등 �)

�O 민간인증기관 품질인증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자질향상 강화방안 제시

�(대학원 유기식품과정에서의 석사학위 전문이상 교육방안 �)

�-�> 농관원 인증업무 경력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진학 인센티브
�? �(총무처 추천 �) 자비로 유기농업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 대해

승진심사시에 가산점 혜택 �(석사학위 취득자는 �1�0�%�, 박사학위 취득
자는 �2�0�9�6�)

�? 국비로 유기농업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 대해 숭진심사시에

가산점 혜택 �(석사학위 취득자는 �5�% 박사학위 취득자는 �1�0�%�)

�-�> 민간기관 인증위원에 대한 자질향상 프로그램�/ 대책 �( 연수 및 유학 �)

�? 민간인증기관은 인증수수료의 �1�0�% 정도를 적립하여 �1�/�2 은 직원 자질

향상을 위해 나머지 �1�/�2 은 인증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수 및

유학 등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조처 �(유기농업 분야

국내 대학�/ 대학원 학위과정 및 해외 유학�/ 연수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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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조사관과 인증기관과는 조사관의 독립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

기 위해 엄격한 분리가 보장되는 제도적으로 필요함�.
�-�> 따라서 조사관은 인증기관과 고용관계가 아닌 수시계약에 따라 인증

신청이 있을 때
�@ 가장 적임자를 골라

�@ �5년이전에 동일 신청농가 �( 또는 생산자 �, 유통업자 등 �)를 조사하지
않은 조사관을 골라 �, 조사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�.

�-�> 조사관은 조사관협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음�. 독일의 경우 조사관협회가

조직되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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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증단체 인가의 최소요건 �(독일의 경우 �)

‘� 유기식품 인증을 담당하는 관리감독 국가기관으로부터 민간품질인증단체로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조

사관 �(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o�r�)�, 인증위원 �, 분석시설 등의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음

‘� 조사관 �, 인증위원은 인증을 신청하는 생산농가 �, 가공업자 �, 수입업자 등과 전혀 이해 관계가 없어야 하

며 �,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

‘�조사관 �, 인증위원은 인증을 신청하는 생산농가 �, 가공업자 �, 수입업자에 대해 �2년 연속해서 같은 신청자

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 �, �5 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전에 계약 파견되어 인증조사한 동일

신청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음

‘�조사관은 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 �(�I�F�O�A�M 기본규약 �, �E�U 규정 및 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 �, �N�O�P 기

준 �, �J�A�S 기준 �) 의 세부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 및 실기시험에 통과한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

되는 최소학력 및 경력자이어야 함

�- 작물 �, 원예 �, 토양 �, 잡초 �, 작물보호 �, 축산 �, 농산가공 �, 식품유통 관련 전공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

�- 농학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�, 운송 저장�, 유통 �, 교역 �,

연구 �, 교육 �, 홍보 �, 행정 분야에서의 최소한 �2년 이상 경력자

�-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소비자 단체 �, 환경단체 �, 품질인증단체의 유기식품의 생산 �, 유통 �, 인증 관련 업

무에 최소한 �5년 이상 경력자

�? 인증단체의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은 품질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 �(�I�F�O�A�M 기본규약 �, �E�U 규정 및

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 �, �N�O�P 기준 �, �J�A�S 기준 �) 의 세부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최소

학력 및 경력자이어야 함

�- 작물 �, 원예 �, 토양 �, 잡초 �, 작물보호 �, 축산 �, 농산가공 �, 식품유통 �, 저장 �, 운송 �, 품질 �, 수출입 �, 소비자 관련

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 유기식품 관련 업무에 �3 년 이상 경력자

�- 농학계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�, 운송 저장 �, 유통 �, 교역 �,

연구 �, 교육 �, 홍보 �, 행정 분야에서의 최소한 �1�0 년 이상 경력자

�- 대학을 졸업하고 소비자 단체 �, 환경단체 �, 품질인증단체의 유기식품의 생산 �, 유통 �, 인증 관련 업무에

최소한 �1�3 년 이상 경력자

�* 토양 �, 식물체 �, 수질 �, 대기의 시료를 조제 �,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시설은 자체 보유하거나 �, 분석시설을 갖

춘외부기관과분석업무와관련된 협약을체결하고 있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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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8�. 인증수수료 절감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한 “내부조사제�(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l

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i�o�n�) ”의 활용

및 방법
적모「

繼
짧

‘
제

、

�+
바

조
목
님�T

작

내
、

�?

�0

영농일지 �, 투입
상시 확인

�-�> 내부조사관 �(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l 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o�r�) 을 임명하여 작목반원의

농자재 �, 윤작작부 체계와 관련한 실천 여부를 현장에서

�-�> 인증심사를 위한 현장조사에는 조사관이 내부조사제 실시작목반의 경우

�1�/�1�0 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무작위 선택하여 영농일지 점검 �,

인터뷰 �, 시료채취 �/분석을 실시

�-�> 인증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농민 인증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

대안으로 도입

�-�> 무작위로 선택된 농가가 인증획득시 모든 회원농가에 인증부여 �, 단

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작목반 연대책임제로 실시

�-�> 국제인증기관이 내부조사제를 운영하는 외국사례

�? 아시아 �: 인도

�? 아프리카 �: 가나

�-�> 인증수수료 절감과 인증절차 간소화에 미치는 효과

�? 내부조사제 실시를 허용할 경우 작목반원 수에 따라 인증수수료

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

�? 내부조사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인정할 경우 �,

그리고 무작위 선택적으로 �1�/�1�0 에 해당하는 일부 농민들의

경영일지 �, 방문인터뷰 �, 시료채취 등을 실시할 경우 인증과정과

절차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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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 오히려 농민들의 양심적인 유기농업 실천을 유도하고 친환경

유기농업의 기능을 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

�O 농민부담 인증수수료를 최소 �1�/�1�0 이하로 줄이기 위한 인증수수료 경감책

으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인정되어 실시되고 있음

�O 작목반 또는 지역단위의 �2�0 농가 �~�1�O�O 농가로 구성된 소 그룹 �(�g�r�o�u�p�) 내에

내부조사관을 지정

�O 내부조사관이 작목반의 각 농가를 정기 및 부정직적으로 방문하여 품종선

택�, 재배방법 �, 농작업일지 등을 조사하여 내부조사일지를 작성하고 �, 필요할 경

우 토양 �, 식물체 �, 수질시료 등를 채취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송부하여 분석하도

록 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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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9�. 국가의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범위 및 방법

�O 유럽에서는 민간인증기관이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제�3자 인증

체계로 서서히 넘어갔고 국가는 자연스럽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서게

되었음 �.

�O 국가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범위와 방법 제시

�-�> 매년 회계감사

�-�> 업무 감사 �( 인증과정의 토양�/수질 �/식물체 분석자료 �, 방문조사 보고서

등�)

�-�> 분석시료는 조제후 간이 분석항목은 자체 분석하며 �, 의심시료에 대한

정밀 농약성분분석은 대학 �, 연구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의뢰

�-�> 신청자별 인증업무 조사시에 투입되는 조사원의 독립적 관계 여부 및

연속적 투입 여부 �(경제적 이해관계 및 면식관계에서의 독립적 관계 �)

�(�5 년 이내에 동일 신청자에 대한 조사업무 투입 사실이 없어야 �)

�-�> 인증위원의 자격 심사 정기적 인증회의 개최 및 인증위원의 참석 및

실질적 심사참여 여부

�-�> 언증결과 물품에 대한 분기별 정기 표본검사 및 시장에서의 수시 표본

수거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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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농산물 언증 업무

현행

친환경농산물 언증 업무 언증업무 관리 감독

표목
장래의

그렴 �8 친환경농산물 언증업무와 관리감독업무의 분리 �(안 �)

�O 유기식품 생산농가와 유기식품 가공�/운송�/ 저장�/유통�/교역 사업장 현장에서

�E�U유기농업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임무

�O 품질인증단체는 생산농가 또는 사업장과 품질인증업무 협약을 맺고 품질

인증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

�O 생산농가와 사업장은 생산�/가공�/유통�/저장�/운송�/교역과정에서 �E�U유기농업

규정을 준수할 책임과 품질인증단체의 품질인증 관련규정을 준수할 책임이

있음

�O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�E�U유기농업규정에 따라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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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가와 유기식품가공업자 �, 그리고 유기식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품질

인증을 받아야 함

�O 유럽연합 회원국은 �E�U유기농업규정을 자국에 적용하기 전에 유기식품 품

질인증업무를 국가품질인증기관에서 담당케 할 것인지 또는 국가가 감독하는

민간품질인증체제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�(�E�U 유기농업규정 제�8조

및 �9조 �)

�O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민간품질인증체제를 실시하

고 있으며�, 제 �3자 민간품질인증기관화와 국제품질인증기관화가 보편적 추세

임�.

표 �8�. 품질인증 관리감독 국가기관과 품질인증 담당 민간단체의 역할

관계 민간품질인증기관의승인 국가기관에품질인증사업자로등록

업무
민간품질인증단체의품질인증업무에대�|유기식품 생산농가 �, 가공공장 �, 수입상의 현

한 감독 �|장에서의 조사 �, 시료채취 �, 청취 �, 자료분석

인증표시

사용승인 �/ 허가
�E�U유기식품 라벨의 사용승인 허가 및 부여

처 벌
심하게 규정을 어긴 생산농가와 사업자에 �|경미하게 규정을 어긴 생산농가와사업자에

대한처리 �l대한처리

가�- 。 �1-「 닝
역외 제 �3세계로부터 수입되는 유기 식표

�F�|
관리감독 국가기관에 보고서 제출

에 대한 유기식품 인증 허가

보고서 �E�U에 보고서 제출

�O 독일의 경우 각 주정부내에 민간품질인증단체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이

지정되어 있음

�-�> 독일연방의 구조 때문에 �2�2 개 행정당국이 �E�U유기식품규정의 실천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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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감독하도록 위임되어 있음�. 이들 행정당국은 민간 품질인증단체를

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 �.

�-�> 바멘뷰텐베르그州 �(�R�e�g�i�e�r�u�n�g�s�p�r�a�e�S�i�d�i�u�m �K�a�r�l�s�r�u�h�e�, �S�a�c�h�g�e�b�i�e�t �3�3�b�,

�7�6�2�4�7 �K�a�r�1�s�n�l�h�e�, �G�e�n�n�a�I�1�3�7�)

�-�> 바이에른州 �(�B�a�y�e�h�s�c�h�e �L�a�d�e�s�a�n�s�t 삶�t 펴�r �E�m�a�e�h�r�u�n�g�, �m�e�n�s�t�s�i�t�z�:

�S�a�c�h�g�e�b�i�e�t �2�.�5�, �A�m �N�e�u�d�e�c�k �6�, �8�1�5�4�1 �M�I�l�e�r�l�c�h�e�n�, �G�e�r�m�a�n�y�)

�> 베를린市 �(�S�e�n�a�t�v�e�r�w�a�l�t�u�n�g 펴�r 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 �u�n�d �T�e�c�h�n�o�1�o�g�i�e�, �B�e�r�1�i�n�,

�R�e�f�e�r�a�t �I�V �B �L�a�n�d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�, �M�a�r�t�i�n�-�L�u�t�h�e�r�-�S�t�r�. �1�0�5�, �1�0�8�2�0 �B�e�r�1�i�n�,

�G�e�n�n�a�I�1�3�7�)

�> 브란덴베르그州 �(�M�i�n�i�s�t�h�u�m 펴�r �L�a�n�d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�, �U�m�w�e�1�t�s�m�u�t�z �u�n�d

�R�a�u�m�o�r�d�n�u�n�g�)

�> 브레멘市 �(�S�e�n�a�t�o�r �f�i�i�r 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 �u�n�d �H�a�e�f�e�n�)

�> 함브르크市 �(�F�r�e�i�e �u�n�d �H�a�n�s�e�s�t�a�d�t �H�a�m�b�u�r�g 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�s�b�e�h�e�r�d�e�)

�> 헤센州 �(�R�e�g�i�r�u�n�g�s�p�r�a�e�S�i�d�i�u�m �G�i�e�s�s�e�n �D�e�z�e�m�a�t �5�1�3�)

�> 메크렌브르그 호폼메른州 �(�M�i�n�i�s�t�r�i�m�n �f�i�i�r �L�a�n�d�w�i�n�s�c�h�a�f�t �u�n�d

�N�a�t�u�r�s�c�h�u�m �M�e�c�k�l�e�n�b�u�r�g �V�o�m�o�I�I�n�n�e�r�n�, �R�e�f�e�r�a�t �4�2�0�)

�> 니더작센州 �(�B�g�i�r�l 〈�S�r�e�g�i�e�r�u�n�g �L�u�e�n�e�b�u�r�g�, �D�e�z�e�m�a�t �5�0�9�)

�>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州 �(�L�a�n�d�e�s�a�m�t 펴�r �E�m�a�e�h�r�u�n�g�s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 �u�n�d

�J�a�g�d �N�o�r�d�r�h�e�i�n�-�w�r�e�s�t�f�a�1�e�n�)

�> 라인란드 팔츠州 �(�A�u�f�s�i�c�h�t�s�- �u�n�d �D�i�e�n�s�t�1�e�i�s�t�u�n�g�s�d�i�r�k�t�i�o�n�, �R�e�f�e�r�a�t �4�2�)

�> 자알란트州 �(�L�a�n�d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�s�k�a�m�m�e�r 펴�r �d�a�s �S�a�a�r�1�a�n�d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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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작센州 �(�S�a�e�c�h�s�i�s�c�h�e �L�a�n�d�e�s�a�n�s�t�a�l�t 펴�r �L�a�n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�, �F�a�c�h�b�e�r�e�i�c�h �9�)

�-�> 작센 안할트州 �(�A�m�t 펴�r �L�a�n�d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 �u�n�d �R�u�m�a�l�O�r�d�r�l�u�n�g �A�m�1 려�t�)

�-�> 쉴레스빅 홀스타인州 �(�M�i�n�i�s�t�h�u�m 퍼�r �1�a�e�n�d�u�c�k �R�a�e�u�m�e�,

�L�a�n�d�e�s�p�1�a�n�u�n�g�, �L�a�n�d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 �u�n�d �T�o�u�h�s�n�1�1�1�s�)

�-�> 튜링겐州 �(�T�f�1�1�1�e�h�n�g�e�r �L�a�n�d�e�s�a�n�s�t�a�1�t 펴�r �L�a�n�d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�)

�O 유기농업 선진국의 추세를 보면 �, 품질인증업무는 민간품질인증기관이 담당

하고 국가기관은 민간품질인증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음

�O 독일의 경우 국가기관은 연방정부 소비자보호 �/식품�/농무성과 연방농업식품

청이 유기식품 품질인증의 법규 및 절차의 제도화를 담당

�-�> �B�u�n�d�e�s�m�i�n�i�s�t�r�i�l�l�m �R�i�r �V�e�r�b�r�a�u�c�h�e�r�s�c�f�1�1�1�t�z�, �E�m�a�e�h�r�u�n�g �u�n�d

�L�a�n�d�w�i�r�t�s�c�h�a�f�t �(연방정 부 소비 자보호 �/ 식품 �/농무성 �)

�-�> �B�u�n�d�e�s�a�n�s�t�a�1�t 펴�r �L�a�n�d�w�i�n�s�c�h�a�f�t �u�n�d �E�r�n�a�e�h�r�u�n�g �(연방농 업식품청 �)

�O 지자체는 민간품질인증기관의 지정 �, 민간품질인증기관의 사후 관리 및 감

독 �, 시장에서의 품질인증 유기식품의 품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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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0�. 인증 조사관의 자질향상 및 인증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

�O 스위스 민간품질인증기관 �B�i�o�-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a �(�C�a�n�t�o�n �o�f �A�a�r�g�a�u�, �S�w�i�t�z�e�r�l�a�n�d 에

본부 소재 �) 의 경우 �2�5 명의 직원 대부분이 식품학 농학분야의 석사학위 이상

의 소지자이며 �, �B�i�o�-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a 는 인증조사관과 인증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전문

분야의 고학력이 인증기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자기 회사

의 인적자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 홍보하고 있음 �.

�O 뿐만 아니라 �1�2�0 명에 달하는 계약직 �f�r�e�e�l�a�n�c�e 로 일하는 조사관이 스위스

전역의 유기농장과 유기식품업체 �, 유통업체의 인증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담당

하고 있어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또는 가공업체 또는 유통업체와 이해관계가

없는 독립적 관계에 있는 조사관을 파견하여 조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었

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음�.

�O 조사관 �(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o�r�) 의 정예화를 위한 자질향상 방안

�-�> 농과대학 졸업자로 품질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 �(�R�O�A�M 기본

규약 �, �E�U규정 및 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 �, �N�O�P 기준 �, �J�A�S 기준 �) 의 세부내용

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 및 실기시험에 통과한자로 다음

각호에 해당되는 최소학력 및 경력자이어야 함

�? 작물 �, 원예 �, 토양 �, 잡초 �, 작물보호 �, 축산 �, 농산가공 �, 식품유통 관련 전공

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

�? 농학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및

가공 �, 운송 저장 �, 유통 �, 교역 �, 연구 �, 교육 �, 홍보 �, 행정 분야에서의 최소한

�2년 이상 경력자

�?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소비자 단체 �, 환경단체 �, 품질인증단체의 유기식품

의 생산 �, 유통 �, 인증 관련 업무에 최소한 �5년 이상 경력자로 �5년 이상

유기농업 분야 종사자 또는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취득자

�? 유기농업분야의 종사경력 �3년 이상자로 농과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

의 유기농업반을 수료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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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가칭 “한국독립인증조사관협회” 창립 유도 �(�K�o�r�e�a�n �I�n�d�e�p�e�n�d�e�n�t 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o�r

�A�s�s�o�c�i�a�t�i�o�n�)

�-�> �F�r�e�e�1�a�n�c�e 로 일할 수 있는 조사관의 협회

�-�>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 관계에 있는 조사관

�-�> 경종 �, 축산 �, 가공 �, 유통 등 각 분야별 전문 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o�r�- 가 필요

。 인증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�/ 경력 규정 �( 학

위 �, 경험 �, 전문분야 지정 등 �)을 충족하고 �, 인증 관련 국내볍규와 국제규정

�(�I�F�O�A�M 기본규약 �, �E�U규정 및 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 �, �N�O�P 기준 �, �J�A�S 기준 �) 의 세

부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함

�-�> 농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�3년이상 경력자 또는 �7편 이상의 유기농업

관련 논문을 발표한 자

�-�> 농학계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및

가공 �, 운송 �, 저장 �, 유통 �, 교역 �, 연구 �, 교육 �, 홍보 �, 행정 분야에서의 최소한

�1�0 년 이상 경력자

�-�> 농과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품질인증 업무 종사경력에 최소 �1�3 년 이상

종사한자

�-�> 농과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유기농업 생산�, 유통 �, 가공 �, 지도 �, 소비

관련 업무 등에 최소 �1�5 년 이상 종사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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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*�* 독일 인증기관의 사례 �*�*

품질인증단체의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은 품질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 �(�I�F�O�A�M 기본규약 �, �E�U 규정 및

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 �, �N�O�P 기준 �, �J�A�S 기준 �) 의 세부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최소학

력 및 경력자이어야함

�1�) 작물 �, 원예 �, 토양 �, 잡초 �, 작물보호 �, 축산 �, 농산가공 �, 식품유통 �, 저장 �, 운송 �, 품질 �, 수출입 �, 소비자 관련

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 유기식품 관련 업무에 �3년 이상 경력자
�2�) 대학졸업자 �(디프롬 아그라엔지니어 �, 석사학위 취득�)로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�,

운송 저장 �, 유통 �, 교역 �, 연구 �, 교육 �, 홍보 �, 행정 분야에서의 최소한 �1�0 년 이상 경력자
�3�) 대학졸업자 �(디프롬 아그라엔지니어 �, 석사학위 취득�)로 소비자 단체 �, 환경단체 �, 품질인증단체의 유

기식품의 생산 �, 유통 �, 언증 관련 업무에 최소한 �1�3 년 이상 경력자

�O 국제인증기관화 하기 위한 조사관�/ 인증위원의 �q�u�a�l�i�f�i�c�a�t�i�o�n 확보방안

�-�> 국제인증기관에 연수 �(�I�O�I�A�, �B�i�o�-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a�, �m�J�O�, �O�r�e�g�o�n �T�i�1�t�h�, �S�K�A�L

등 �)

�-�> 대학원에서 전문분야 학위 취득 �(유기경종 �, 유기축산 �, 유기식품 가공 �,
유기농 유통 �, 유기식품 교역 �)

�O 국가자격 “유기농업기사”의인증 조사관 활용 방안

�-�> 유기농업 관련 국가공무원 신규임용시 가산점 부여

�?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�, 지자체 농업기술첸터 지도직 �, 지자체

친환경 유기농업 담당

�? 농협의 유기농업 업무담당

�O 국내 각 대학에 인증 조사관의 양성 프로그램 제시

�-�> 유기농업분야의 종사경력 �3년 이상자로 농과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

유기농업반을 수료한자에게 인증조사관 자격 부여

�-�> 농과계열 대학의 유기농업분야 전공자 �(부전공자 및 연계전공자 포함 �) 에

게 인증조사관 자격 부여

�-�> 유기농업기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자에게 인증조사관 자격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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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2�0�0�5 부터 국가자격시험으로 유기농업기사 �, 유기농업산업기사 �,

유기농업기능사 시험이 실시될 예정임�. 현재는 유기농업교수연합회가

주관하는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민간자격시험이 �2�0�0�1 년부터

실시되고 있음 �)

독일에서는 모든 농과대학에서 유기농업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

음�. �2�0�2 년 현재 유기농업 전엄교수직이 �7개 대학껑
�)

에 만들어 졌으며 �, 유기농
업 전공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은 �K�a�s�s�e�1 대학교 �(�W�r�i�t�z�e�n�h�a�l�l�s�e�n 캠퍼스 �) 와 �B�o�n�n

대학교이며 �, 다수의 농과계 대학에서 유기농업을 공부할 수 있음

�@�U�n�i�v�e�r�s�i�t�y �o�f �H�o�h�e�r�l�h�e�i�r�n�, �@�F�a�c�h�f�l�o�c�h�s�c�h�u�1�e �F�J�e�l�l�b�r�a�n�d�e�n�b�u�r�g�, �@
�F�a�c�h�h�o�c�h�s�c�h�u�1�e �N 단�r�t�i�n�g�e�n�, �@�F�a�c�h�f�l�o�c�h�s�c�f�1�1�1�1�e �O�s�n�a�b�r�u�c�k�, �@�U�n�i�v�e�r�s�i�t�y �o�f

�B�o�n�n�, �@�T�e�c�h�n�i�c�a�l �U�n�i�v�e�r�s�i�t�y �o�f �M�r�l�n�C�h�e�r�l�, �@�U�n�i�v�e�r�s�i�t�y �o�f �K�a�s�s�e�1�, �@

�U�n�i�v�e�r�S�i�t�a�t �G�i�e β�e�n�, �@�U�n�i�v�e�r�s�i�t�y �o�f �K�i�e�1 등 �9개 대학에 수십명의 유기농업
교수가 취임하여 강의와 연구와 종사

�1�1�. 민간인증기관의 국제인증기관화 육성방안

�O 현행의 국내 인증기관을 수입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에 대한 방어수단으로

활용하고 �, 인증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인증기관으로

육성할 필요가 있음�.
�-�> 국내 인증기관은 현재 �5개이나 모두 제�1자 인증기관이므로 �, 향후에는

제�3자 민간인증기관으로 탈바꿈하고 더 나아가 국제인증기관으로 발전

되어 나가야 함

국채인증기관

그림 �9�. 민간인증기관의 국제인증기관화 과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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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�I�F�O�A�M 언증계획에 따라 �I�O�A�S 에 신청하고 실사를 받아 인정을 받아야

함 �. �1�9�9�3 년 언증계획이 수립된 이후 국제인증기관이 인가되었으며 �, 그 숫자는

점차 증가되고 있음 �. 현재는 모두 �2�4 개의 국제인증기관이 �I�F�O�A�M 에 인가를

획득하여 활동하고 있음

�-�> 국제인증기관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�E�c�o�-�c�e�n 이며

독일 �N�o�r�&�1�e�i�m 에 본부를 두고 있음

￥�i�f 훌 �X‘

�*�l�g �}�?�l�a�a�g � �k�i ξ�r�t�3�*�l §�f�g �f�}�f �t�g�i 앙

�I 훌‘�{놓와�$�a�f �i�X�t ‘�z�g ‘�f�t�d�i�t�a�t�i�{�i�i�I �I�i�r 양�&�g�g ‘�a�I 앓 �I앓�t

�Z�S

훌

�o �-�-�-�-�-�-
�g�3 �9�4 �g�s �g�8 잉 �7

�g�g �g�g
�o�o �a�, �o�z

그림 �1�0�. �I�F�O�A�M 의 인증계획에 따라 인가된 국제인증기관의 수

�O �I�F�O�A�M 으로부터 국제인증기관으로 인가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

서류심사 �, 실사과정을 거치는데 그 인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�I�O�A�S 이며 �,
그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�.

�-�> �1단계 �: �I�O�A�S 에 국제인증기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신청서류 제출

�-�> �2단계 �: 인증심사 예정기간 협의

�-�> �3단계 �: 제출서류 심사

�-�> �4단계 �: 미비서류 보완요청

�-�> �5단계 �: 서류 보완

�-�> �6단계 �: 방문�/실사 일정 협의

�-�> �7단계 �: 실사보고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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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�8단계 �: �2차 서류 보완

�-�> �9단계 �: 인증 통보

�-�> �1�O단계 �: 매년 인증기관 재평가

�O �I�F�O�A�M 로부터 국제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전세계 �2�4 개 인증기관이 있으

며 이중 몇 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�(�2�0�0�3 년 �5월 현재 �)

�(�1�) �A�C�T �- �T�h 머�1�a�n�d

�2�0�0�1 년에 �A�C�T 는 �I�F�O�R�M 이 인가한 아시아의 첫 번째 국제언증기관이 되었

다 �. 타일랜드 �A�C�T는 유기농업네트워크 이외에 농업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었

던 �8�5 개 �N�G�O�s 들의 국가네트워크로 �1�9�9�5 년에 태동되어 활동해 왔던 단체였

다 �.

�A�C�T는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하는 관행농업을 거부하고 생태계와 조화

를 이루는 농업시스템인 유기농업을 지지하고 있다 �.�. �A�C�T유기식품기준은 국

제유기농업규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는 다시 국제시장의 요구를 실천

해야하는 타이랜드 유기농민들의 몫으로 남아있아 있게 되었다�.

�A�C�T는 랴일랜드내의 공인된 인증기관이며 �, �A�C�T 로고는 쌀귀를 기본으로한

디자인을 사용하고 었다�. 인증여부 결정은 중앙인증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�.
쌀이 �A�C�T 인증품목의 주요 품목이지만 열대과일 �, 계절채소 �, 각종 허브들도

인증품목으로 인증되고 있다 �.

타일랜드는 자국의 유기농산물 시장의 성장으로 유기농산물이 수출되고 있지

만�, �A�C�T 는 현재 동남아의 다른 인증기관들과의 계약을 통해 타일랜드의 조

사관들을 외국에 파견하여 주사업무에 종사케 하기도 한다�. �A�C�T는 유기농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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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의 생산 뿐만 아니라 �, 유기가공식품 �, 자연생산물들에 대해서도 인증업무를

확대하고 있으며 �, 작목반 그룹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조사자 제도를 인증프

로그램에 포함시켜 가동하고 있다�.

쩍용 �?풍‘옆할
�*

의 �f출훌훌 �j�f�i

�(�2�) �A�g�h�o�r �(이스라엘 �)

�A�g�r�i�o�r 는 이스라엘내 유기조사관 �, 인증기관 �, �I�B�O�A�A 등에 의해 설립되었다 �.
회사는 �I�B�O�A�A 유기식품기준에 근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�, �A�g�r�i�o�r 의 �I�S�O

�9�0�0�2 의 요구에 따라 매뉴얼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�. �A�g�r�i�o�r 는 �2�0�0�1 년에

�I�F�O�A�M 으로부터 인가를 획득하였다 �. 회사 �A�g�r�i�m�? �L�t�d�.�- 는 �1�9�9�9 년 �1�2 월에

�I�B�O�A�A 에 의하여 등록되었다 �.

�A�g�r�i�o�r 는 실제로는 독립적 업무개시를 �2�m�0 년 �1월에 시작하였다 �.

�A�g�h�o�r 가 인증하는 주 품목은 유기과일과 유기채소이다 �. 최근 �A�g�r�i�o�r 은 유기

축산옳 부문에 대해서도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�. 또한 �E�t�h�i�o�p�i�a 의 유기농

산물 인증업무에도 참여하고 있다 �. �A�g�r�i�o�r 는 �I�F�O때�I 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전

통벌꿀에 대한 인증과 미국 유기식품 인증기준인 �N�O�P프로그램에 대해서도

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�.

�(�3�) �A�r�g�e�n�c�e�r�t �(아르헨티나 �)

�A�r�g�e�n�c�e�r�t 는 �1�9�9�2 년에 설립되어 �1�9�9�2 년 유럽유기농업규정인 �E�u �R�e�g�1�1�1�a�t�i�o�n

에 둥재된 외국인증기관의 �3번째 나라로 인가되었으며 �, 그리고 �I�F�O�A�M 으로부

터는 �1�9�9�8 년에 국제인증기관으로 인가를 획득하였다 �. �A�r�g�e�n�c�e�r�t 는 세계적으로

교역되고 있는 유기농산물들을 인증하고 있으며 �, 아르헨티나의 �2개의 대규모

인증기관 중 하나로 현재까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인증기관이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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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A�r�g�e�n�c�e�r�t 는 유기인증기관으로는 유일한 개인회사이다 �.

인증위원회는 유기농업과 관련된 대학교수�, 연구자 �, 생산자단체 �, 식품가공업

계�, 유기농가 �, 소비자단체 �, 유기농업기사 �, �N�G�O단체 �. 정부관료 등을 대표하는

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�, 전문위원들은 학계의 유기농업 각 전문분야를 대

표하는 전문가들로 임명되어 었다�.

모든 �A�r�g�e�n�c�e�r�t 주주들은 매년 총회에 초청되어 유기식품기준의 개정에 참여

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�. �A�r�g�e�n�c�e�r�t 의 �I�F�O�A�M 인증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 안

에서 집중되어 실시되지만 �, 칠레와 파라과이 유기농가에 대해서도 인증업무를

실시하고 있다 �. 칠레 �, 파라과이에서 �A�r�g�e�n�C 따는 쇠고기 �, 사과 �, 채소 �, 와인 �, 기

름 �, 꿀 등 세계로 수출할 생산물들을 인증해 주고 있다 �. �A�r�g�e�n�c�e�r�t 는 또한 미

국 �N�O�P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었다�. 또한 �A�r�g�e�n�c�e�r�t 는

�I�S�O �6�5 에 의해서도 인정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�.

모든 유기농가가 �A�r�g�e�n�c�e�r�t 의 인증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

서는 다음 그렴과 같은 인증과정과 필요한 문서들이 있다 �.

�(�4�) �B�F�A �(�B�i�o�1�o�g�i�c�a�1 �F�a�I�T�I�E�r�s �o�f �A�u�s�t�r�a�l�i�a�)

�1�9�8�7 년 �N�e�w �S�o�u�t�h �W�a�1�e�s의 �D�u�b�b�o 에 �A�u�s�t�a�n�a 의 유기 농 업 독농가의 협 동조

합이 형성되었으며 �1�9�8�9 년에 기본규약이 제정되었고 �1�9�0�0 년대 초 오스트레

일리아 국가기준에 따라 인정된 �B�F�A 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인의 인증기관

및 조사관 단체 �(�A�Q�I�S�) 에 의하여 유기식품 기준이 완성되었다 �. �1�9�9�3 년 제정된

�B�F�A기준은 �2�%�0 년 �1�0 월 새롭게 보완되었다 �.

�B�F�A는 �2�0�0�2 년에 �I�F�O�A�M 에 인가되었고 �, 그 인가는 �A�C�O의 자회사인 �B�F�A 의

인증부문으로 옮겨갔다 �. �B�F�A는 �5명의 전엄직원을 가지고 있으며 �, �A�C�O 의

독립 자회사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시장 개런티를 제공함으로써 유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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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 유통과 교역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�.

�A�C�O는 국내소비자와 국제시장에서 유기생산물을 보증하기 위하여 �A�C�O 로

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�. 그 생산물들은 또한 �R�O�A�M 인증표지를

함께 가질 수 있다�.

�A�C�O의 �I�F�O�A�M 인증프로그램은 소매유통 �, 제조업의 투입량 �, 수확물 생산�, 가

축 �, 자연 생산물들을 가공 처리하고 다루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�. 양식 �, 엄업 �,

먹이관계수립 �, 섬유가공 �, 그리고 야생무리와 수산물을 포함하는 내용은 �A�C�O

의 인증활동 영역에 아직 속하지 못하고 있다 �. �A�C�O는 아보카도에서 우유까

지 �, 그리고 고기에서 곡식�, 풀까지 생산물들의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�.

�A�u�s�t�r�a�l�i�a 국외에서의 활동은 주로 일본 �, 파푸아 뉴기니 �, 싱가폴 �, 중국 그리고

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동남아시아 에 초점을 두고 었다�.

�(�5�) 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o�o�p �(�I�t�a�1�y�)

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e�r�t 는 독립적으로 이탈리아의 �B�o�l�o�g�n�a 에 의해 운영되지만 �I�F�O때�q 에

의해 인가된 국제인증기관이다 �. 이탈리아의 유기산업은 �1�9�8�4 년 이래로 왕성한

성장과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�, 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o�o�p 에 의해 인증된 생산물들을 인증마

크로 사용하여 왔다 �. 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o�o�p 은 �I�F�O�A�M 인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�1�9�9�6 년

에 인가되었으나 �, 이 인가는 최근 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e�r�t 로 옮겨졌다 �. 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e�I�t 인가 �.
는 �2�0�0�2 년 �7월에 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o�o�p 의 인증기관으로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�.

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e�r�t 는 인증과 관현된 모든 노하우를 이전의 경영체인 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o�o�p 로부

터 얻었다 �. 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e�r�t 는 유기농업의 품질관리와 조사 �, 인증을 주요 목적으로

가지고 설립된 회사이다 �.

인증위원회는 대학교수�, 유기생산자단체 �, 유기농민 �, 소비자 �, 생활협동조합 동

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�. 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e�r�t 은 �I�F�O�A�M 인증프로그램 뿐만 아니라

유럽유기식품규정인 �E�u �R�e�g�1�1�1�a�t�i�o�n 에 따라서도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�.
또한 �M�e�x�i�c�o�, �T�u�r�k�e�y�, �B�u�1�g�a�h�a�, �T�u�n�i�s�i�a�, �C�d�u�m�b�i�a�, �E�c�u�a�d�o�r�, �T�h�a�i�l�a�n�d 등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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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도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�, 유기농산물 �, 축산물 �, 가공품 �, 자연식품 �, 수

출입품 �, 운송 �, 도매업 �, 소매업 등에 대해서도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�.

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e�r�t 에서는 특히 “인증전문가”를중요시하고 있다 �. 인증업무를 신뢰성

높게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“인증전문가”와함께 경험있는 조사관 �, 수의사 �,

식품과학자 �, 유기농업기사 �, 농경제학자 �, 컴퓨터전문가 �, 회사관리 전문가들 등

�1�0�0 인 이상의 스랩을 고용하고 었다 �.

또한 화학분석실험실들은 �B�i�o�a�g�h�c�e�r�t 유기인증계획에 포함된 농약�, 중금속 �,

질산염 및 오염균 잔여분석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�. �B�o�1�o�g�n�a 근처의

�C�a�s�a�l�e�c�c�h�i�o 버 �R�e�n�o 에 있는 본사에서는 �2�5 명의 직원이 인증시스템 조사관들

의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유기식품 인증관리과정 처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

될 수 있게 하고 있다 �.

�B�i�o�a�g�r�i�c�e�r�t 는 인증서비스의 공정성 게런티를 제공하고 �, 투명성을 확실히 하여

소비자인 유기농가와 유가식품가공업자 �, 유통업자에 대해 질높은 인증업무를

제공하고 있다 �.

�(�6�) �B�i�o�-�G�r�o �N�e�w �Z�e�a�1�a�n�d �(�N�e�w �Z�e�a�1�a�n�d�)

뉴질랜드 유기식품생산자 � 소비자협의회인 �B�i�o�-�-�G�r�o �N�e�w �Z�e�a�l�a�n�d 가 �1�9�8�3 년에

설립되었는데 �, 이는 뉴질랜드의 유기농업협회 �, 조원협회 �, �D�o�u�b�1�e�d�a�y 연구협회

가 뉴질랜드 흙 � 건강협회를 기초로 하여 설립한 것이다 �. �B�i�o�-�-�G�r�o �N�e�w

�Z�e�a�l�a�n�d 는 유기농업과 유기농산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�,

이 일의 부분은 �B�I�O�-�G�R�O �N�e�w �Z�e�a�1�a�n�d 유기식품기준 제정과 인증시스템의

구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�.

�B�I�O�-�G�R�0 의 첫 유기식품기준이 �1�9�8�4 년에 제정되었으며 �, �B�I�O�-�-�G�R�O 는 �1�9�8�6 년

에 �I�F�O�A�M 의 회원이 되었고 �, �1�9�9�7 년에 �I�F�O�A�M 에 의해 국제인증기관으로 인

가되었다 �. 지난 �5년간 빠른 성장을 계속하면서 �B�I�O�-�-�G�R�O 는 최근 �2배의 성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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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이룩하였다 �.

�B�I�O�-�G�R�O 는 뉴질랜드에 등록된 법인회사로 이익추구를 목표로 일하는 단체

가 아니다 �. �B�i�o�-�G�r�o 조직의 규칙은 이사회가 결정하여 �B�I�O�-�G�R�O 사업을 수행

하며 거기에 적합하도록 집행해 나가고 있다 �. 이사회는 집행부를 고용하고 있

다 �.

�B�I�O�-�G�R�O 는 �1�9�9�9 년에 �S�G�S 뉴질랜드 조사 활동과 이 상황의 데이터를 유지

하는 종속 계약을 했다�. 조사관들은 �F�i�j�i�, �N�i�u�e�, 그리고 남아프리차 공화국에

서도 인증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�. �B�i�o�-�G�r�o 가 수행하는 인증품목은

�I�F�O�A�M 인가사항인 유기농산물 �, 축산물 �, 가공품 �, 야생수확물 �, 유통업 등이며 �,
�R�O�A�M 카데고리 밖의 품목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품목으로는 유기섬유

가공품 �, 유기수산물 등이다�.

�(�7�) �B�b�l�a�n�d �e�-�V�. �(�G�e�r�m�a�n�y�)

�B�i�o�l�a�n�d 는 �1�9�7�1 년에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교육 �, 연구 �, 로비를 하는

�B�i�o�-�G�e�m�l�l�e�s�e �e�v�- 의 기관으로 시작되었다 �. �B�b�l�a�n�d 의 유기농업기준은 �1�9�7�2 년

에 최초로 제정되었다 �. �B�i�o�1�a�n�d 와 �B�i�o�1�a�n�d 상표는 �1�9�7�6 년에 만들어져 등록되

었다 �. 그 후 첫 번째 지역사무소가 �B�a�v�a�I�i�a 에 개설되었고 �, �1�9�8�0 년대에 다른

지역사무소가 만들어 졌다 �.

오늘날 �B�i�o�l�a�n�d 는 독일연방내 �8개 주에 주 협회를 두고 있으며 �, �M�a�i�n�z 에 본

부를 둔 대규모 독일유기농업인협회의 하나가 되었다 �. �F�e�d�e�r�a�l �D�e�1�e�g�a�t�e�s

�A�s�s�e�m�b�1�y�( 연방대표자회의 �)는 �6�0 명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�, 이 연방대표자회의

는 �1년에 �2회 소집되어 예산 및 결산 �, 기준개정 �, 사업계획 등을 논의 결정한

다 �. �2명의 연방대표자회의 상임대표는 �B�i�o�1�a�n�d 의 일상업무를 관리한다 �.

�B�i�o�l�a�n�d 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유통과 판매 촉진에

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 �. �B�i�o�1�a�n�d 는 �2�0�0�2 년 �I�F�O�A�M 에 국제인증기관으로 인가

된 이후에 모든 인증 결정은 �B�b�l�a�n�d 연방사무국의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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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B�i�o�1�a�n�d 는 그 인증업무를 독일내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지만 이탈리아

북부 �, 프랑스 �, 네덜란드 등 다른 이웃나라에도 인증업무 서버스를 제공하고

있다�. 인증품목은 유기농산물 �, 축산물 �, 가공식품 �, 유통 등을 모두 포함하며 �,

�R�O�A�M 인증품목에 들어 있지 않은 유기수산물은 �B�i�o�1�a�n�d 인증프로그램에

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�.

�(�8�) �A�I�A�B �(�A�s�s�o�c�i�a�Z�i�o�n�e �I�t�a�l�i�a�n�a �p�e�r �l ’ �A�g�r�i�c�o�l�t�u�r�a �B�i�o�l�o�g�i�c�a�, �I�t�a�1�y�)

�(�9�) �B�d�i�c�e�r�t �(볼리비아 �)

�(�1�0�) �C�C�O�F �(�C�a�1�i�f�o�r�n�i�a �C�e�n�i�f�i�e�d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F�a�r�m�e�r�s�)

�(�1�1�) �C�C�P�B

�(�1�2�) �E�k�o�a�g�r�o�s �(�L�i�t�f�1�1�1�a�n�i�a�)

�(�1�3�) �I�B�D �(�I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o �B�i�O�d�i�n 삶�n�i�c�o�, �B�o�t�u�c�a�t�I�l�/ �B�r�a�z�i�l�)

�(�1�4�) �I�C�S�/�F�V�O �(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t�i�o�n�a�l �C�e�r�t�i�f�i�c�a�t�i�o�n �S�e�r�v�i�c�e�s�, �M�i�d�i�n�a�/ �U�S�A�)

�(�1�5�) �J�O�N�A �(�J�a�p�a�n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& �N�a�t�u�r�a�1 �F�o�o�d�s �A�s�s�o�c�i�a�t�i�o�n�)

�(�1�6�) �K�R�A�V �(�S�w�e�d�e�n�)

�(�1�7�) �K�E�Z �(체코슬로바카아 �)

�(�1�8�) �N�A�S�A�A �(�A�u�s�t�r�a�l�i�a�n �a�n�d 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t�i�o�n�a�l �C�e�I�t�i�f�i�e�r�s�, �A�u�s�t�r�a�1�i�a�)

�(�1�9�) �N�a�t�u�r�l�a�n�d �(�G�e�I�m�a�n�y�)

�(�2�0�) �O�C�I�A �(�U�S�A�)

�(�2�1�) �O�I�A �(�A�r�g�e�n�t�i�n�a�)

�(�2�2�) �O�F�D�C �(�C�h�i�n�a�)

�(�2�3�) �Q�A�I �(�Q�u�a�n�t�y �A�s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I�n�t�e�r�a�n�t�i�o�n�a�l�, �S�a�n �D�i�e�g�o�/ �U�S�A�)

�(�2�4�) �S�o�i�1 �A�s�s�o�c�i�a�t�i�o�n �C�e�r�t�i�f�i�c�a�t�i�o�n �L�t�d�. �(�U�K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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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렴 �1�1 �B�i�o�-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a 의 외국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인증의 사례

。 인도와 탄자니아의 목화
。 이탈리아 �, 프랑스 �, 스페인의 와인 가공회사
。 루마니아의 곡류생산 농가와 치즈가공업체
�O 큐바의 오렌지류
�O 가나의 향신료 �, 열대과일 및 채소농가
。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산란계 농가
。 알바니아의 올리브유 생산농가

�O 션진국의 민간품질인증의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제 �1자 인증체제

로 출발하였다가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점차 제 �3자 인증체제로 변화

하였으며 �, 유기식품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각국의 유기농업 관련회사들은 앞

다투어 국제인증기관을 설립하고 있음

�R�7 제 �1단계 �: 제 �1자 민간인증기관화 �- 생산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

생산자단체가 인증

�R�7 제 �2단계 �: 제 �3자 민간인증기관화 �-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 인증

단체가 인증

�t�7 제 �3단계 �: 국제품질인증기관화 �- 독립적 관계 �+권위있는 인증기관 �+

해외 수출 기획 �+ 외부지원 �(독일 �, 영국 �, 스위스 �, 오스트리아 �, 네델란
드 �, 스웨멘 �, 호주 �, 미국 �) 등

�O 유기식품의 품질인증업무를 해외에 나가 유기식품의 교역에 필요한 해외

유기식품 품질인증으로 적극 확대해나가는 추세 �(미국 �, 독일 �, 스위스 �, 네댈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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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 �, 스웨덴 등 �) ”국제품질인증기관화”

�R�7 자국 유기식품의 수출 �(가공식품 �, 섬유제품 �, 화장품 �, 목제품 �, 음주류 �,

침구류 �)

�? 해외 유기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

�R�7 외화획득의 새로운 사업영역

�O 년차별 및 단계별 일정제시에 따른 농림부의 조처내용

�-�> �2�%�6 년까지의 �3년간의 년차별 일정과 단계별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이

셜정할 수 있음

�-�> 단계별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
�? �1단계 �: 민간인증기관으로 현행의 인증업무를 전부 넘기는 단계 �.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�, 유기식품
에 관련한 일체의 인증업무를 중단하고 민간인증기관에서
이를 담당하도록 함�.

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업무는 지자체와 농협에서
담당하도록 조처하고 �,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인증업무는 민간

인증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적절 할 것임�.

농관원의 인증업무 종료시점은 �2에�6년 �1월이 적당할 듯함 �.
농관원은 향후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관리 감독에만 전념토록

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제도정비와 직원연수 등에

약 �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

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민간인증기관의 업무를 관리 감독

하는 역할을 담당

�? �2단계 �: 현행의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정되어 있는 �1자 민간인증기관을

제�3자 민간인증기관화로 이행하는 단계 �. 이 과정은 물리적인
강압이나 제도적 장치에 의한 강제조처가 아니라 인증농산물을
구매하는 소비자에 의해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선택되어
자연적으로 이행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할 듯 �.

선진유럽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인증이 소비자의 선택

에 의해 제�1자 인증시대가 끝나고 제�3자 인증시대로 넘어갔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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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도별 추진단계 추진내용

�2�%�4±D 0관련법 및 직제 개편안 0직제개펀 방향 마련

O담당직원 연수(국내 대학원 및

�2�Q�O�5±D 0직원 자질향상 해외 감독관청, 독일 노르E라인

웨스트팔렌)

0직제개편

�2�0�%±D O인증업무 중단 O인증기관 관리감독 체제 구축

0관리감독 업무 개시

년도별 추진단계 추진내용

�2�%�4±D
0관련법 및 규정 개정안

0설립유도 홍보
(인센티브 제공 등)

O인센티브 제공

0조사관 자격 획득 교육프로그랩

0제3자 인증기관 설립 유도 의 정례 실시

�2�0�0�5±D O인증수수료 현실화 조치 O학계, 업계, 소비자단체의 참여

유도

0농관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

도록

�2�0�%±D 제3자 인증기관 인증농산물 홍보
0포장지, 홈페이지, 전단지, 잡지,

방송및TV

유의하고 �,

농림부는 제�3자 민간인증회사 �( 단체 �, 기관 �, 연구소 �)가 탄생할 수
있도록 홍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복수의 제�3자 민간인증회사가
출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

�R�7 �3단계 �: 제 �3자 민간인증회사 �(단체 �, 기관 �, 연구소 �)가 국제인증기관으로

지정 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위원으로 활동할 수
있는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제인증기관의 조사관으로

활동할 수 있는 고급 기술자의 훈련에 농림부가 적절한 예산

을 투입하는 중장기 기본계획 �(유기식품 국제품질인증기관

지정 획득사업 �)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
표�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역할의 재정립

표 �1�0�. 제 �3자 민간인증기관화 추진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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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내용

。설립시 인센티브 �(정부 �, 지자체 �,

유기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�)

。인센티브 제공

-조사관교육

�(국제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

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육프로그램

을 개최�)

�2�%년 �l�O 국제인증기관 설립을 적극 지원 �l�- 인증위원 자질향상 프로그랩

�( 인증위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

인증위원이 확보되도록 희망자와

자격도달가능자를 대학원 진학 �,
해외 연수 및 유학을 통해 자격확

보하도록 자질향상 기회 제공 �)

년도별

�2�0여년

�2�0�% 년

표 �1�1�. 국제인증기관화 추진프로그램

안
-
정

계

-
께

샌
-
ι
γ

�R�F

추

-
규
공

-
및제

-
법쁘

-
련
댄�-

-
관
갓
�-�j
”�-�o�L

�O국제인증기관 신청

�0 자격과 자질있는 우수한 조사관

과 인증위원 확보 �(학위 �, 경력 및

외국어 �)

�O 국내 제 �3자 인증기관으로 우선

활동하면서 인증프로그램의 시험

가동

�2�0�0�7 년 �|�0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팀 내사 �|�0�I�F�O�A�M 및 �I�O�I�A 조사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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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l�2�. 친환경가공식품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효율적 관리방안

탐색

�1�) 현황 및 문제점

�O 정부가 �1�9�9�9 년 �1�1 월 �1�1 일에 친환경농업 원년의 해를 선포한 이후 우리나

라의 유기농산물생산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대

부분이 일차 유기농산물 그대로 유통이 되고 있고 �, 유기가공품으로서의 제조

는 겨우 전국에 소규모의 몇 개 업체가 시도를 하고 있으며�, 그나마 아주 미

약한 현실정이다 �. 일반농산물보다 장기저장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 유기농산물

은 유기식품가공업이 발전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움 �.

�O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�, 인

증수수료의 현실화 이전에 작목반과 같은 그룹인증체계의 도입 �(내부조사제 �)�,

획일적인 매 농가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의 지양 등을 통해 인증수수료 비

용 발생의 저감을 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

。 또한 민간얀증기관이 제 �3자화 되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으

로 발전되어 나가고 국제인증기관으로 발돋음할 필요성이 있음

�O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�, 친환

경농산물 가공식품 �( 이하 친환경가공식품이라 칭함 �)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하여

는 표시제도나 인증제도가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�.

�O 다만 �,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즉 유기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농산

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제도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도로 나

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�1�2�)�. 이는 ‘유기’에대한 개념은 국제적으로 공론화가
이루어져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기준도 규정되어 있지만 �, 친환경식
품 또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생소하게 받아들이며 �,
이에 대한 기준도 아직은 논의되는 단계이고 �, 무농약 또는 저농약 등 친환경
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어떻게

차별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탓이기 때문임 �.

�1�2�)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통합 연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

있지는 않은 상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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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
님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딘r

법적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�1�7Èp 식품위생법 제 �1�0Èp

관할기간 농림부(농관원) 보건복지부(식약청�)

표시원칙 강제규정(강제인증제) 자율규제(자율표시제)

인증기관 정부(농관원)및 민간인증기관 국내가공품:인증기관 없음

수입가공품:수출국의 인증기관

사후관리 생산관정 및 시판품조사 및 농약잔 통관시 외국 언증기관의 인증서 첨

류검사 등으로 확인 부로 유기식품 여부 확인

표 �1�2�.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품에 대한 관리기준 비교

�O 우리나라에는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통합 연계관리 체계가 아직

미 구축되어 있음

�-�>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은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을

받도록 되어 있으나 가공식품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받지

않아도 가능

�-�>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인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유기가공

식품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
�-�> 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인증이 일원화되어 있음

�O 즉 국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제도가 전혀 상이한 중앙부서

�(농림부 �, 보건복지부 �) 에 의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

�O 유기농산물은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유기가

공식품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불합

리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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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

어 있지 않아 유기가공식품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�. 이에 비

해 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 일원화 되어 있고 체계

화되어 연계되어 있음

�O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�/가공되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뿐만 아니라�, 수입되

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도 미비한 상태에 있음

�O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반면 �, 외국에서 수입

되는 유기가공식품은 수출국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우리나

라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�. 이에 반해 �, 국내에서 생산�/가공되어 외

국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수입국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

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음

�O 현행제도상 국내유기농산물의 가공품제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료부

터 인증을 받아야하고 또한 유기농산물을 원료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친

환경육성법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만 함�.

�O 그러나 유기농산물 가공품을 수입할 시는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에 의한 것

이 아니고 수출국에서 인증받은 것�(�I�F�O�A�M 기본규약 �, 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 �, 또

는 수출국의 유기식품 규격 �) 이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

�O 국내 및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 미비로 인한 불만사항은 다음과

같음

�-�>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는 확립되지 않은 반면 외국 수입유기

가공식품은 수출국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모순

�-�> 수입 유기가공식품은 국내 진입이 용이한 반면 국내 유기식품의 해외

진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한 형편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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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}구 국내 유기가공식품 수입 유기가공식품

。표시기준

�- 원재료 사용 �- 유기농산물 �9�5�%ÇtÀÁ 사용 �- 수입국 품질기준 적협(기흰1없는
경우수출국 품질기준)

�- 혼합사용, 방사상조차및@g 금지 등 도。좌

�- 제조�가공 �- 기계적�물리적�생물적 제조가공, 도。좌
일반가공품과 동일설비�시간사용금지, 별
도 보관�저장

�- 제조�공장관리 �- 기계적�물리적�생물적방제 세척�소독�살 도ο좌
균에 화학약품 사용금지 등

。 적합여부 판단 �- 사후관리 추적확인 �- 수출국에서 정한 인증기관 요
건에 적합한 국제인증기관
발행 인증서

�O 우리나라는 유기가공식품의 여부를 인증받은 유기농산물이 포함되었는지

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�, 아직까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도가

확립되어 있지 않음

표 �1�3�.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비교

�O 그러나 미국�, 일본 �, 캐나다 �, 독일 등 외국에서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도

별도의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과 함께 동일 인증기관에서

인증해 주고 있음

�O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실시

하고 있으나 �, 유기가공식품에는 인증절차 없이 표시제로 유통되고 있음

�O 다만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거 특산물과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

생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가공품의 일부품목 �(�4 개 �l�3�)�) 에 대하여 특산물로 품

�1�3�)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규정은 주로 전통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�, 법률

의 조문에서는 유기가공품에 대한 규정이 없음 �. 그러나 �, 시행규칙 제�3�2 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항목 및 인증기

준의 제�7호에 “생산조건 �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 � 고시하는 생산조건에 의하여 인증한다”라는규

정이 었다�. 이에 따라 �r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」을 �1�9�9�8�. �1�1�. �6 제정하였으며 �, 언증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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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인증을 하고 있음

�O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기기공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국과 동등한 검사

및 인증제도를 갖춘 나라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가지고 적합여부

를 판단하고 있으나 �, 우리나라는 수출국 정부가 지정하는 인증기관에서 발행

한 인증서로 판단하고 있음

�O 일본의 경우 「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적정화에관한법률 �(�J�A�S 법 �)
」 에

의해 �J�A�S 제도와 동등한 제도를 갖춘 국가를 지정하고 있으며�, 미국과 캐나다

는 상호인증협정 �(�M�R�A�) 을 맺고 있음

�O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유기농산물 및 유기

가공식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

�O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하나 유기가공식품은

별도 인증제도가 없어 인증 없이 유통이 가능 �(외국은 인증으로 일원화 �)

�O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운영

�O 식품표시기준에는 수입 유기가공식품은 수출국이 지정하는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

받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�, 수입 유

기가공식품은 국내진입이 용이함

�O 반면에 국내 유기식품 수출시에는 수입국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

증을 받아야 함

품목으로는 녹즙 또는 쥬스류 �, 녹차류 �, 분말류 둥을 인증대상 품목으로 고시하고 �,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에

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�. 그러나 일부에

서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음�. 법률적인 규정이 아닌 농관원장의 고

시로 운용되고 있으며 �, 특산물품질인증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신청인의 원하는 경우 인증하는 자율적인 인증

제도이므로 가공품에 대한 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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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 건 수 �(¬t�) 중 량 �(�k�g�) 금 액 �(�S�)

�2�0�0�0 �9�2 �3�1�7�,�9�4�2 �6�5�6�,�6�2�9

�2�G�O�1 �1�5�8 �7�2�2�,�2�0�7 �1�,�6�9�8�,�6�2�8

�2�0�0�2 �3�0�4 �1�,�O�O�7�,�0�3�7 �3�,�0�1�8�,�9�2�2

�2�)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관리방안

�O 유기가공식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기식품 인증제 도입방안에 대하

여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현행 인증기관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

증도 함께 언증할 수 있도록 법률적 및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

�O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기준 적합여부 판단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국제

인증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있음 �. 단 국제인증기관이 국내에 설립 지정되기 까

지는 식품등의표시기준중 수입유기식품기준적협여부판단부문을수입국 정부가기준에

맞는 자격있는 국제인증기관을지정하고 그 인증기관의 인증서로판단할 수 있도록개

선할 필요가 있음

�O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생산�유통량은 약 �2 아�O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

�(�2�O�O�2 년 �6월말 현재 추정�)�, 유기가공식품 수요확대로 향후 수입 유통부문이

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
�-�> 유기가공 품질인증식품�: 김치�녹차�녹즙�분말 등 �4종�, �1�4 개 품목 �(뼈톤�)

�-�> 수입 유기가공식품 �: 아기밀 등 완제품 �1�8품목 �(�5�1�4 톤 �)�, 곡류�과일�과채류

분말 등 반제품 �3�1 품목 �(�%�3 톤�)을 남양유업�, �C�J�( 제일제당�)�, 유기농업협회 등 �1�0 개

업체가 미국�호주 등 �1�3개국으로부터 수입 �(�1�7 개 외국인증기관의 인증 유기식품 �)

표 �1�4�. 유기가공식품의 국내 수입현황

�O 유기가공식품과 관련한 법령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�, 농산물품질관리법 �,

식품위생법 �,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에 각각 산재되어 있어 이를 묶어 �1개의 법

령 �(가칭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관리법 �)으로 모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

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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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주요내용

�O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�(제 �1�3 조 �) �O 특산물등의 품질인증�(특산물� 전통식품 품질향상 목적 �)

�-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 고시 �(농관원 �9�9�-�6�)
고시품목 �: 녹즙 �, 쥬스류 �, 녹차류 �, 분말류 �(�4 종 �)

�O 농산물품질관리법 �( 제 �5조 �) �O 품질인증기준 �: 지명도가 높거나 싱품 차별화 인정농산물 �, 일정
수준이상 등급 농산물 등

�O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수입 및 국내 유기가공식품
표시기준 설정

�O 친환경 인증농산물 �: 저농약�무농약�전환기�유기농산물

�O 식품위생법 �( 제 �1�0 조 �)

�O 친환경농업육성법 �( 제 �1�7 조 �)

�O 국내 유기농산물 � 유기가공식품의 관리 일원화

�-�> 국내 유기가공식품에 인증제도 도입 �(식약청이 인증기관을 지정하여

하든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인증기능 부여 �)

�-�> 유기식품법 제정 �: 유기식품 �(농산물 및 가공식품 포함 �)

�O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판단기준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개정

�O 소비자 입장에서 �1�0�0�% 유기농표시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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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�1�5 농산물 및 식품 관리체계

현 행 �| 개 정
�O기준적합여부는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 �l

�l�O 기준 적합여부는 수입국 정부가 심사 및 평
농산물 � 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국제이 �|

ζ �l가기준을 정하여 자격있는 국제인증기관을 지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에서 발행한 인�-�|。 �|정하고 그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
서로 판단 �. �l

너 �) 현행과 같음 �l 너 �) 현행과 같음
�(�1�) 거 �)�, �(�1�) 의 �(가 �) �@ 내지 �@�, �(나 �) 및 �(다 �) 의 �H�D�.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

규정 �[수입식품은 거 �)�, �(�2�) 의 규정 �] 에 적합하고 �L 식품첨가물도 사

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 �|용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‘유기농�1�0�0 퍼

가물도 최종 제품내에 남아있지 아니한 식품 �l센트 �(�%�)
’

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

의 경우에는 ‘유기농�1�0�0 퍼센트 �(�%�)
’

또는 이와 �|다 �. 이 경우 주 표시면에 원재료의 원산지를

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�. �|표시하여야 한다�.
�(�3�) 거 �)�, �(�1�) 의 �(가 �) �@ 내지 �@�, �(나 �) 및 �(다 �) 의 �|�(�3�)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

규정 �[수입식품은 거�)�, �(�2�) 의 규정 �] 에 적합하고 �L � �i � 원재료의 �7�0 퍼센

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�5�O퍼센트 �(�%�)�| 트 �(�%�) 이상 �9�5 퍼센트 �(�%�) 미만이 유기농산물인

이상 �9�5 퍼센트 �(�%�) 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 �l경우에는 용기 � 포장의 주 표시면을 제외한

에는 용기 � 포장의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 �|표시면에 ‘유기’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

면에 ‘유기’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�|시할 수 있다�. 이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

수 있다 �. 이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 �|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하고

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�. �|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�.
너 �) 현행과 같음 �| 너 �)현행과 같음
�(�1�) 거 �)�, �(�1�) 의 �(가 �) �@ 내지 �@�, �(나 �) 및 �(다 �) 의 �l�Q�L�.�-�- �-�- �-
규정 �[수입식품은 거 �)�, �(�2�) 의 규정 �] 에 적합하고 �L 식품첨가물도 사

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 �|용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‘유기농�1�0�0 퍼
가물도 최종 제품내에 남아있지 아니한 식품 �l센트 �(�%�)

’

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

의 경우에는 ‘유기농�1�O�O퍼센트 �(�%�)
’

또는 이와 �l다 �. 이 경우 주 표시면에 원재료의 원산지를

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�. �|표시하여야 한다�.
�(�3�) 거 �)�, �(�1�) 의 �(가 �) �@ 내지 �@�, �(나 �) 및 �(다 �) 의 �|�(�3�)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

규정 �[수입식품은 거�)�, �(�2�) 의 규정 �] 에 적합하고 �L 원재료의 �7�O퍼센
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�5�0 퍼센트 �(�%�)�| 트 �(�%�) 이상 �9�5 퍼센트 �(�%�) 미만이 유기농산물인

이상 �9�5 퍼센트 �(�%�) 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 �|경우에는 용기 � 포장의 주 표시면을 제외한

에는 용기 � 포장의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 �|표시면에 ‘유기’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

면에 ‘유기’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�|시할 수 있다�. 이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

수 있다 �. 이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 �| 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하고

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�. �|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�.

�O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농림부에서 관리하고�, 유기가공

식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음�.
�-�> 표시원칙도 유기농산물은 강제 인증되고 있으나 유기가공식품은 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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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

법적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식품위생법 제10조

관할기관 농림부(농관원) 보건복지부(식약청)

표시원칙 강행규정(강제인증제) 자율규정(자율표시제)

인증기관 정부(농관원)및 민간인증기관 국내가공품 �: 인증기관 없g
�- 외국인증기관지정기준운용 수입가공품 �: 수출국의 인증기관

사후관리 생산과정 및 시판품조사,농약잔류검사 통관시 외국 인증기관의인증서첨부로유기식품

등으로 확인 여부확언

표시제이며 �, 인증기관도 유기농산물은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

하고 있으며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국내가공품은 정해져 있는 인증기관

이 없고 수입가공품은 수출국의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음�.

�-�> 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은 생산과정 및 시판품 조사 �,

농약잔류검사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생산�/ 가공되어 수입

되는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통관시 제출되는 외국인증기관의 인증서

첨부로 유기식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

�O 현행은 기준적합여부는수출국정부에서정한유기농산물�가공식품표시에관한규정의국

제인증기관요건에적합한기관에서발행한인증서로판단하고있으나�, 앞으로는 기준 적

합여부는수입국정부가심사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자격있는 국제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인

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로판단하는 규정으로 관련 규정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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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기준적합 여부는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농산 O기준적합 여부는수입국정부가심사 및 평가기준

물�가공식품표시에관한 규정의 국제인증기관 요 을 정하여 자격있는 국제인증기관을 지정하고

건에 적합한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 그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로판단

�O 수입농산물 가공품의 경우는 국내인증 기준이 아닌 당해 제품 수출국정부

에서 정한 �I�F�O�A�M�( 국제유가농업운동연맹 �) 등의 관리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

어 있어 당해 수출국에서 유기 인증서만 받아서 첨부하면 국내에 수입될 수

있는 형편에 있음 �1�4�)

�-�> 앞으로는 유기농산물의 인증업무와 같이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산물

가공품도 유기식품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키위해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

야만 형평성에 맞고 무분별하게 저가로 마굽잡이 수입되는 것을 막고

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며 국내 유기농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바랄

수 있음�.

�-�> 강렴유기김치의 경우 �2�0�0�1 년 �2월 국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

부터 국내 최초로 유기농산물 가공품 김치 품질인증을 받아 일본으로

수출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유기 �J�S�A 법에 의해 �(�2�0�0�1 년 �4월 �1 일

시행 �) 유기라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없었음 �. 수출을 위해 강림유기김치

는 막대한 경비와 인력을 들여 �2�0�0�1 년 �1�2 월 유기 �J�S�A 인증을 받아 이

문제를 해소하였음 �. 그런데 국내시장에는 유기농 음료 �, 면류 �, 통조림 �,

차류 �, 간장류 등 다양한 종류의 유기식품들이 이미 수입되고 있어 수입

유기농산물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국내 인증제도가 필요함 �.

�O 결론적으로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국내 관련규정에도 신설할 시대적 필

요성과 요구가 있음�.

�-�> 유기가공품의 인증을 통해 유기농산물의 시장수요를 크게 늘릴 수

있음

�1�4�) 이런 점을 악용해 작년 �1�1 월 �1�3 일에는 국내에서도 굴지의 이�r유식 제조업체인 �N유엽이 식품원료 수

입업체인 �U통상의 가짜 영문 유기농인증서로 국내에 수입 판매된 사건은 현행제도의 개선없이는 앞으로

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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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인증 유기가공품은 다양한 식품류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충족

시켜 줄 수 있음

수입되는 유기가공품이 현재 국내시장에서 인기리에

있음

�-�> 외국으로부터

유통 판매되고

비약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�-�> 유기농업의

유기가공식품 인증의 관리방안에 대한 소견

�-�> 한국 �F�D�A�( 식 약청 �)로부터의 업무 이관을 받아야 �- “유기가공식 품

분야”

�O

�-�> 농림부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업무를 소관업무로 적극 유치할 필요가

있음

�-�> 농림부는 유기식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가칭 “유기농산물과유기

가공품관리법”을제정할 필요가 있음

모두를

제도이

이상을

인증체계

�O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면 저농약 �, 무농약 �, 전환기유기 �, 유기재배
친환경농산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기준에서 찾아볼 수 없는

며 코텍스가이드라인에도 유기재배로 인정하는 것은 전환기유기재배
유기로 인정하고 있음�.

분리�3�) 친환경가공식품과 유기가공식품의

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산물판매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�.
�-�> 무농약재배의 경우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어 무농약 �, 무화학비료로
농사짓는 유기재배보다 크기와 무게가 �2�-�3 배정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

데 판매시에는 안전성은 제쳐두고 무농약으로 재배한 것이 크고 품질이

좋아보여 가격변에서 거의 유기재배와 똑같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음

�O

�-�> 이는 홍보부족과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나타나

상대적으로 유기재배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셈이며 앞으로 재배 �,
생산되는 원료과정부터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가공품에서도 차별화가

되지 그렇지 않고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혼돈으로 생산자나
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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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�1�3 조 특산

물등의 품질인증제도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특산물과 전통

식품의 품질향상�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
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�, 동법 시행규칙 제�2에 따라 �. 이 법에서 “특산

물”이라 함은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�, 특정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

로 하여 특정적으로 제조�가공한것을 말한다고 하여 농산물과 가공품을 포

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

�O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규정은 주로 전통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

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�, 법률의 조문에서는 유기가공품에 대한 규정이 없음 �.
그러나 �, 시행규칙 제�3�2 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항목 및 인증기준의 제 �7호에 “생

산조건 �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 � 고시하는 생산조건에 의하여 인증
한다”라는규정이 있음�. 이에 따라 『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

정』 을 �1�9�9�8�. �1�1�. �6 제정하였으며 �, 인증대상품목으로는 녹즙 또는 쥬스류 �, 녹
차류 �, 분말류 등을 인증대상 품목으로 고시하고 �,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

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할 수 있도

록 하고 있음 �1�5�)�.

�O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친환경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처리하도록

하고 �, 이를 농관원장이 고시를 통해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적절

할 듯함 �. 이 경우 농관원장은 지자체의 친환경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관

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�. 이 경우 친환경농산물과

친환경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각 지방자지단체가 담당하고 �, 유기농산물
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제�3자 민간인증단체가 담당하는 인증체
계로 바꾸어 나가는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임

�O 중국의 경우 무공해농산물의 인증은 각 성 �, 시 �, 현정부가 담당하고 인증수

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�. 또한 무공해농산물에 대한 인증근거는 유기식품 �,
녹색식품 인증의 근거 법률과는 전혀 별개의 법률에 따라 인증되고 있음

�-�> 무공해농산물은 유럽의 �G�A�P�(�G�o�o�d �A�g�r�i�m�l�1�t�u�r�a�1 �P�r�a�c�t�i�c�e�) 와 유사한
것임

�O 유럽연합 �(�E�U�) 의 경우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�G�A�P를 실시하고 있으며 �, 회원
국이 되고자 하는 희망국들도 이를 실시하여야 함

�-�> 말타의 경우 유럽연합 진입을 위해 �2�O�O�2 년도에 독일연방농업연구센터의

협력으로 �G�A�P제도를 도입

�1�5�) 일부에서는 이 규정올 확대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논란올 제기하고 있음 �. 현재는 법률적인 규정이

아닌 농관원장의 고시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산물품질인증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신청인의 원하는 경우 언증

하는 자율적인 인증제도이므로 가공품에 대한 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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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3�. 인증수수료 현실화

�O 인증수수료는 인증을 통해 획득되는 이득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

한다는 것이 인증수수료 결정의 원칙엄 �.

�O 독일에서는 유기식품 인증수수료 일부를 자자체에서 보조하고 있음에 비

추어 �, 우리나라에서도 유기식품 인증수수료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것

이 적절 할 듯�.

�O 유기식품 인증수수료는 국내 내수용 인증수수료와 수출용 인증수수료는

각각 차이가 있음�. 또한 외국생산 국내 수입용 인증수수료는 출장비 등이 발

생됨으로 인증수수료에 출장비 등이 별도로 부과됨

�O 중국의 경우 무공해농산물은 각 성 �, 시 �, 현 정부가 인증해 주고 있으며 �, 인

증의 근거도 유기식품 녹색식품과는 별도의 법률 근거에 따라 인증되고 있
。
�I�1 �

�-�> 무공해농산물의 인증수수료는 무료임 �. 단지 라벨표시에 대한 소정의

수수료만 징수

�-�> 따라서 우리나라도 친환경농산물은 지자체 단체장 �(도 �, 시 �, 군 �) 이 인증해

주고 인증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이 적절 할 듯함 �.

�1�) 자국에서 생산되는 유기식품

�O 일본의 인증수수료

�-�> 생산농가 �, 가공업자가 지불하는 인증수수료는 평균 �2�2�9�0�, α�B원이며 �,

소매업자 수입업자가 지불하는인증수수료는�1�,�4 ￡�,α�n원 가량임�.

�-�> 개인사업 인증단체�(싱엽용�)의 인증수수료는 최저 �2α�P�, α�n원 내지 최고 �3α�m�,α�n원

�-�> 그러나 일부에서는 염가의 인증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증단체들이 있음�. 소비자가
중심으로 설립한 인증단체에서는인증수수료를최저 수준에서 부과하고 있음

�(최저 �g�m�, α�m원 내지 최고 �1�, α�m�, α�P원 정도 �)

�- �1�5�7 �-



�O 독일의 인증수수료

�-�> 생산농가가 지불하는 인증수수료는 재배작물의 종류�, 농가의 규모에

따라 차등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으며 대개 최소 �3�0 만원 �~ 최대 �9�0 만원
수준임

�(�1�) 인증신청수수료 �(유기 �)

�O 신규신청자 �: �$�1�7�5�( 일반비용 �1�6�0�, 지부지원금 �1�5�)

연간수수료

�- 농작물 및 축산 �: 총매출액의 �0�.�O�g�5�(�1�% 의 �1�/�2�)

�- 가공 �: 총매출액 �$�2�2�0 만까지 총매출액의 �0�.�O�O�5�(�1�% 의 �1�/�2�)�, 총매출액 �$�2�2�0

만이상 초과매출액의 �n�o�o�k�1�% 의 �1�/�1�0�)

�* 상한 �: 납부할 금액이 �$�1�5�%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수료가 면제

�- 취급 �(경영규모에 따라 다름 �) �: 유기상품 판매액 �(매입비 제외 �) �0�.�1�%�(�0�.�O�O�1�)

�* 취급자 중 연간매출액이 �$�2�0�0�% 이하인자는 수수료 면제

�-�> 인증수수료는 대개 인증 획득 생산물의 약 �0�.�O�1�% 가 적정수준이라는원칙하에서

인증기관별로자율 결정하고있음

인도의 인증수수료

�-�> 농가그룹별로 �1�, 어�O �U�S�$ 이 부과되고 있으나 �, 단위농가그룹에 약 �8�0�0
농가가 가입되어 있어 각 농가별 부담액은 낮음

논의하여 결정하여 �I�n�v�o�i�c�e

�-�> 농가가 모여 그룹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유럽의 경우 약 �1�5�% 에
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

�L�4 。
�?�; τ�:�r

�-�> 그룹에 속한 �8�0�0 농가에 대해 약 �1�0�% 를 방문 조사할 경우 출장비는
별도로 청구되고 있음

�O 미국의 민간인증기관 �C�C�O�F와 �M�O�S�A의 인증수수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

�-�> α�X�F�(�C�a�1�i�f�m�j�a �C�t�t 댐 �e�d 〔놨�m�i�c �F�a�n 묘�S�/ 미국 통부지역 인증기관�)

불과할 정도로 극히�-�> �1농가가 부담하는 인증수수료는 �1�.�3 �U�S�$ 에
액수에 지나지 않음

�-�> 출장비는 인증수수료와는 별도로 계약전에

로 청구하게 되어 있음

�- �1�5�8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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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�Mα폐�M�d�w�g�t α따�j�c 앓�v�i�c�e �A�s�g�x�j 밟α�1 미국 중서부지역 �?�1 증기괜

�(�1�) 인증신청수수료

。 농작물 축산 신규 신청자 �: �$�1�5�0 �+ 추가 �(낙농 �, 가축 �, 제분 둥 �)

�- 농장내 가공�/취급 �: �$�1�0�0�( 일년 매출액 �$�2�0�, α�m 미만 �)�, �$�2 α�0�(�$�2�0�, α�R �~

�$�1�0�g�,�%�O�/ 년 �)�, 없�O�O�(�$�1�0�0�,�%�0 이상 �/ 년 �)

�- 심사 보증금 �: �$�2�0�0�( 농장내 가공�/취급 포함시 �$�1�2�5 추가 �)

�- 회비 �: �$�0�( 회보 �, 기타 우편물 등 �)

。농작물 축산의 년간 수수료

�- 연간 매출액 �$�2�0�0�,�m�o 이하 매출액의 �0�.�7�5�%

�- 연간 매출액 �$�2�0�0�,�%�O 초과 매출액의 �0�.�1�%

�- 판매 수수료 상한선 �: �$�7�, 밍�O

�- 심사 보증금 �: �$�2�0�9�( 농장내 가공�/취급 포함시 �$�1�2�5 추가 �)

�2�) 외국에서 생산되는 유기식품 또는 수출용 유기농산물

�O 인도의 인증수수료

�-�>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농산물일 경우�, 인증수수료는 �1�8�0�0�~�2�3�0�0 �U�S�$

정도임 �. 즉 �, 기본 인증수수료 외에 �8�0�0�~�1�,�5�0�0 �U�S�$ 이 추가적으로 청구

되고 있음

�O 스위스의 경우 �: 외국에서 유기식품 인증을 신청할 때에 납부하는 인증수수

료는 약 �5�4�0 만원 내외가 소요됨 �. 단 �, 여기에는 시료분석과 숙박비 �/교통비 등

은 제외한 것이므로 실제 소요비용은 이보다 휠씬 많을 수 있음 �.
�-�> 일예로 스위스 �B�i�o�-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a 사의 인증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음 �.

�- �1�5�9 �-



현장방문 및 조사 �1�/�2 �~ 2일 �8�5�0

현장방문 준비 및
�l �~ 2일 �8�5�0

조사보고서 작성

출장여행 �1�/�2 �~ 2일 �8�5�0
인증심의 �1 �~ 8시간 �1�1�5

인증서 발급
첫 5매 �5�0

추가 1매당 �4�5

수입 증빙 관련서류 �1�7�0�H�L NŒ�:�L
�E �t�j

기타 업무
�8�5�0
�l�l�5

토양시료, 수질시료,
시료분석 식물체시료, 소정 소요비용

생산물시료

기타 관련 비용 �| 철도, 항공, 렌E카, �| 소정 소요비용
교토비 〈바비 시비。 �, 그F「 �, 「

표 �1�6 스위스 인증수수료의 부과 기준

�1 일

�1 일

�1 일
�1시간

�1 매

�1 일
�1시간

�*�* 상기의 인증수수료는 농가규모 �, 경작지의 분포 �, 재배 작목 �, 축종 �, 가공품
유무 등에 따라 다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�O 외국의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할 때에 인증수수료의 �1�/�2 을 선납하고 �, 나머

지 잔여금액은 인증여부가 결정된 후 �3�0 일 이내에 납부하고 있음 �. �3�0 일이 경

과되어도 납부치 않을 경우 법정 은행이자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음

�3�) 지자체의 인증수수료 보조 �(자국생산 유기식품의 경우�)

�O 독일의 경우 유기농업 생산농가에 대해 유기농산물 인증수수료를 각 주정

부에서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�( 인증수수료 �+ 출장비 �)

�-�>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州에서는 �1�2 만원�h�a 을 지원하며 �, 농가당 년간

최대 �1�2�0 만원까지 지원함

�O 그러나 이 같은 보조금 지불은 국내 인증 유기식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

고 �, 외국생산 유기식품 대한 인증 수수료에 대한 보조는 없음

� �1�6�0 �-



�O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가 유기식품 인증 비용의 일부를 인증획득

농가에 대해 보조해 주는 것이 적절 할 듯함 �.

�-�> 보조금의 규모는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 등 인증소요비용의 �3�0�9�6 정도를

보조해 주는 것이 적절할 듯

�4�) 추정 인증수수료 원가 및 현실화 방안

�(�1�) 민간인증기관이 제출한 추정 인증수수료

�O 적정수수료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의 기초로 현재의 민간인증단체 원가계

산을 참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

�O 일예로 민간인증기관 “흙살림”의수지분석 �(�2�0�0�3 년도 제출자료 �)을 참고로

하면 다음과 같음

�A�. �?�1증 꽉련 지출운영비 빛 인증기관의 수입 추적치를 근거로 한 계산

�@ 민간인증기관 운영비 �: 민간인증기관 최소 소요비용 산정 �(신규인증 연간

�3�O�O건 처리시 �)

�O 공통 사항 �: �1�1�7�,�%�O 천원

�- 인건비 �: 상근간사 �1 인 �, 상근심사원 �(�2 인 이상 �)�, 상근 분석담당 �1 인

�= �9�0�,�O�O�O�,�O�O�0 원

�- 사무비 �: �5�,�@�0�,�%�0 원

�- 잡 비 �: �5�, 어�0�,�%�0 원

�- 현장지도사 연수회 �: �2 회 �x �1�,에�0�, 아�0원

�- 운영비 �: �5�,�%�0�, 어�O

�O 신규 인증 �: �3�2�%�O 천원

�- 출장비 �: �3�0�0 회 �x �1�0�0�,�O�O�0 원 �= �3�0�,�%�0�,�O�O�O 원

�- 회 의 비 �: �5회 �x �4�0�0�,�m�0 원 �= �2�,�%�0�,�O�g�O 원

�- �1�6�1 �-



�O 생산과정 조사 �: �7�5�,�%�g 천원

�- 출장비 �: �3�0�0 회 �x �1�0�0�,�%�0 원 �= �3�0�,�%�0�,�O�O�O 원

�- 잔류농약 분석비 �: �3�0�0 건 �x �5�0�9�8 �x �3�0�0�,�%�0 원 �= �4�5�,�%�0�,�%�0 원

�O 유효기간 연장 �: �3�3�9�0�0 천원

�- 출장비 �: �3�0�0 회 �x �1�0�0�,�m�0 원 �= �3�0�,�%�0�,�m�o

�- 사무비 �: �3�,�%�0�,�O�G�0 원

합 계 �: �2�5�7�,�%�O 천원 �/ �1건당 소요비용 �4�2�8�3�3�3 원 �(신규�3�0�0 건 �+ 연장�3�0�0 건 �)

�@ 민간인증기관 운영 수입 �(�3�0�0 건 인증시 �)

�- 인증 수수료 �: �3�0�,�%�0 원 �/건 �x �3�0�0 건 �= �9�, 에�0�,�%�0 원

�- 연장 수수료 �: �1�5�,�O�O�0 원�/ 건 �x �3�0�0 건 �= �4�,�5�0�0�, 어�0원

�- 출장비 �(신규 �) �: �1�0�0�,�%�0 원 �/ 건 �x �3�0�0 건 �= �3�0�,�%�0�,�O�O�0 원

�- 출장비 �( 연장 �) �: �1�0�0�,�%�0 원 �/건 �x �3�0�0 건 �= �3�0�,�O�O�O�,�O�O�0 원

�- 토양 분석비 �: �5�0�,�O�O�0 원 �/ 건 �x �6�0�0 건 �= �3�0�,�%�0�,�m�O 원

�(미생물 분석 �)

합 계 �: �1�0�3�,�5�0�0 천원 �/ �1건당 수입 �1�7�2�5�0�0 원 �(신규 �3�G�O 건 �+ 연장�3�0�0 건 �)

�@ 수입 �/ 지출 대비

연간 �1�5�3�,�5�0�0 천원 적자 �/ �1건당 �2�5�5�,�8�3�3 원 적자

�B�. 민까 �?�1 층기관 설제 운영비 결산의 사례 �(�2�0�0�2 년 흙살힘 �?�1 증사협 결산 �)

�@ �2�0�0�2년 인증사업 수입 �(�3�4�7 건 처리 �)

�- 인증 수수료 수입 �: �3�0�,�%�0 원 �x �3�4�7 건 �= �1�0�,�4�1�0�, 어�0원

�- 인증 출장비 수입 �: �4�,�6�7�0�,�4�0�0 원

�- 토양 미생물 분석 �: �1�4�,�7�0�0�,�G�O�0 원

�- 토양 비료 분석 �: �1�3�,�%�0�,�O�O�O 원

�- 농업 용수 분석 �: �3�,�m�O�,�O�O�O 원

�- 인증 스티커 제작 �: �2�0�2�4�,�m�0 원

�- �1�6�2 �-



�- 인증 지침서 판매 �: �1�4�2�,�O�O�O 원

합 계 �4�7�,�9�4�6�,�4�0�0 원

�- 인증 �1건당 수입 �: �1�3�8�,�1�7�4 원

�@ �2�0�0�2년 인증사업 지출

�- 인증 출장비 �: �2�9�1�9�,�8�5�0 원

�- 인증위원 회의비 �: �7�8�0�,�%�0 원

�- 분석 용역비 �: �4�, 어�0�, 어�0원

�- 우편 발송료 �: �6�7�9�,�4�3�0 원

�- 사무용품구입 �: �2�,�1�1�5�,�5�0�0 원

�- 소모품 구입 �: �9�1�1�3�6�0 원

�- 인증지침서 발간 �: �9�8�0�,�%�0 원

�- 인증스티커 제작 �: �1�9�3�5�,�6�0�0 원

�- 인증기관 홍보용 책받침 제작 �: �2�,�8�0�0�,�O�O�0 원

합 계 �: �1�7�,�1�2�1�,�6�8�0 원

인건비 �(상근심사원 �2 명 �, 상근간사 �1 명 �, 분석담당 �1 명 �: �9�0�,�%�0�,�%�0 원 �)

포함시 �1�0�7�,�1�2�1�,�6�8�0 원

�- 인건비 포함시 인증 �1건당 지출 비용은 �3�0�8�,�7�0�8 원

�*�* “흙살림”이 요구하는 인증수수료 현실화에는 �3�1 만원의 인증수수료

인상요구안이 들어 있음

�@ 수입 �/지출 결산 �( 인건비 포함시 �) �: 인증 �1건당 �1�7�0�,�5�3�4 원 적자

�(�2�) 인증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

�O 상기 추정수수료 원가계산에는 토양 �, 식물체 �, 수질 �, 대기의 시료를 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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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석할 수 있는 분석시설은 자체 보유하거나 �, 분석시설을 갖춘 외부기관과 분

석업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고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분석 기자재 구입비

용 또는 감가상각비�, 운영비 등을 인증수수료 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

않다고 사료됨

�-�>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인증기관에 분석설비를

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음 �.

�-�> 언증기관이 인증을 위해 모든 식물체 �, 수질 �, 토양시료에 대한 분석을

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�. 이에 대한 관련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형편임

�-�> 우리나라에서 이같이 토양 및 수질시료 분석을 의무적으로 모든 시료에

대해 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어 인증수수료 인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

되고 있음

�-�> 민간인증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웅이 시료분석의 신뢰성 확보가

어렵다는 것도 한 몫이 되고 있음

�O 조사관이 현장방문조사 또는 인터뷰를 실시할 때 의심이 가는 경우 또는

인증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식물체 �, 수질 �,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필요가

있을 때는 시료채취비용 과 분석비용을 인증을 신청한 자가 부담토록 하는

것이 적절함�. 따라서 인증수수료에 이를 균등하게 일체 포함하여 모든 인증신

청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�.

�O 또한 “흙살림”의수지분석의 경우 토양미생물분석 토양비료분석 �, 농업용

수 분석 등의 비용을 받았고 또한 분석용역비를 지출하였음으로 이들 분석비

부문을 제외시킨다면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�. 이를 위해

서는 모든 농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료채취 분석은 지양하는

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

�-�> 민간인증기관이 시료분석을 일괄적으로 전 신청농가에 실시하지 않고

의심농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인증수수료 지출비용을 상당

부문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됨

�-�> 이러한 조처는 향후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과 현재 농림부가 구상중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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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농산물 생산이력조사시스템 �1�6�) 을 실시하는 조처와 더불어 실시하는

것이 적절할 것임

�O 유럽 각국에서는 인증기관은 토양 �, 식물체 �, 수질 �, 대기의 시료를 조제 �, 분

석할 수 있는 분석시설은 자체 보유하거나 �, 분석시설을 갖춘 외부기관과 분석

업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도 무방함 �.
�-�> 따라서 고가의 분석기자재를 열악한 재정규모의 민간인증기관이

갖추고 �, 분석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애당초

무리한 시도이므로 유럽과 같이 의심이 나는 농가에 한하여 시료를

채취하고 이 경우 시료채취 및 분석비용을 해당농가가 부담하는 것으로

조정해 나가면 상당부문 인증수수료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

됨

�-�> 참고로 분석기기를 갖추고 시료 �2�7 점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경비는

흙살림의 경우 약 �2억원이 필요하다고 함 �. 또한 �1건당 �1�7 만원의

적자 �( “흙살림” �2�0�0�2 년의 경우 �)가 발생하였다고 함�.

�-�> 현행 규정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은 “의심스러운 경우

시료분석을 실시한다”는원칙을 국내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�,
인증기관이 자체 실시한 간이분석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실정임 �.

�-�> 따라서 매 농가의 시료를 분석기관에 맡겨 분석하도록 강제하고 있는

현행 규정하에서는 신청농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

실정에 있음 �.

�-�>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이 조사 및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과정

에서 �, 의심이 나는 농가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시료채취를 실시할 수

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�. 이렇게 규정을 개정할

경우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인증수수료 및 소요경비는 현행보다

약간 상향 조정된 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적절 할 것임

�1�6�) 유럽에서는 모든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에 대한 생산과정과 가공과정 둥에 대한 생산이력조사 역

추적이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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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결론적으로 민간인증기관에서는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

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증수수료의 현실화 이전에 작목반과 같은 그

룹인증체계의 도입 �(내부조사제 �)�, 획일적인 매 농가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

의 지양 등을 통해 인증수수료 비용 발생의 저감을 우선적으로 꾀해 나갈 필

요성이 있음

�O 인증기관이 책임을 지고 인증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

감독을 하고 �,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한 책임은 인증기관이 담당하도록 인증

표시 우측에 인증기관의 마크와 주소�/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소

비자가 인증기관의 신뢰도도 함께 평가하며 상품을 구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

�-�> 즉 �, 재배농가와 인증기관이 공동책임을 지고 인증표시를 하도록 할

필요성이 있음

�O 또한 민간언증기관이 자체 분석한 분석데이타를 신뢰하고 그 인증농산물

에 대한 책임인증을 사후에 수거분석을 통해 또는 시장 �(소비자 �) 의 신뢰성을

통해 민간인증단체에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�. 따라서 현행과 같이 공인

기관 분석치가 없으면 분석결과를 인정치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�.
�-�>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의 경우 토양조사 등이 언제나 요구되지 않고

의심나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임 �.

�-�>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의심나는 농가에 한하여 보완적인 시료분석을

민간인증기관의 책임하에 의무화하고 이 같은 분석도 자체 또는 외부

공인분석기관의 분석결과를 민간인증기관의 책임하에 함께 인정해 주는

것이 적절할 듯함�.

�-�> 민간인증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 인증과정의 공정성 여부와

책임을 농관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�.

�O 인증수수료와 관련하여 법령개정�(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�2�2 조 수수료

등 �)을 할 필요가 있음 �.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�.

�@ 법 제 �2�2 조의 �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�8과 같다 �.

�@수수료 및 출장비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�. 다만 �, 인증기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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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납부방법은 당해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�.

�O 인증수수료를 법률로 상한선을 규정하지 말고 민간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

록 하는 것이 적절 할 듯�.

�-�> 미국의 �N�O�P규정 �, 독일의 인증수수료 규정 참조

�-�>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이 그때 그때 최저의 인증수수료를 제시토록

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

�O 결론적으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인증업무 외에 향후 운송업자 �, 창고업자 �, 가

공업자 �, 수입업자 등이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인증수수료 수입은 막대하게 커질 수 있으

므로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인증수수료는 상한선만 정해 놓고 민간인증기관이 자율적

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�(�3�) 적정 인증수수료 인상액

�O 현행 수수료 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

�@인증의 신청수수료가 신청자의 사업형태 �( 경종 시설농업 축산 �, 가공 �, 버섯

등 �)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농업인의 영농규모에 합리적이지 못함 �.

�@ 시장개방에 따른 국외 인증의 경우 외국에 비해 극히 저렴

�- 생산자 인증 �: 미국 �$�1�5�0�+ 년간매출액×�0�. α�E �+ 출장비 �, 일본 껑 �9�, α�m￥

�* �N�O�P �7 �C�F�R �P따�t �2�0�5�6�4�2 �: 수수료는 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함

�- 취급자 인증 �: 미국 �$�1�5�0 �+ 년간매출액×�a α�E �+ 출장비 �, 일본쟁�,α�n ￥
�- 인증기관 �: 미국 �$�5�0�0 �+ 출장비 �, 일본 �5�1�2�0�0 ￥ �+ 출장비

�@ 출장비가 신청자의 언증면적 �, 생산량 등 심사대상과 관계없이 �2일로 규정

되어 초과되는 심사일수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�. 또한 �, 국외언증의 경

우 �2일만으로는 심사가 불가능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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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�> 일본의 경우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�, 심사에

소요되는 출장비일체를 신청자가 부담하고 있음 �.

�O 각국의 인증수수료는 인증 획득 농산물 판매가의 �0�.�0�1�% 에 상당하는 선에

서 액수가 책정되고 있음 �. 독일 �, 미국 등에서는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

도록 유도하고 있음

�-�> 미국은 �N�O�P�( 미국유기농업법 �) 의 �7 �C�F�R �P 따�t �2�0�5�6�4�2 에서 인증수수료는

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�O 현재 민간인증기관은 분석기기를 갖추고 시료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�,

이는 인증농가의 인증수수료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�.

�O 독일 �, 영국 �, 프랑스 �, 스위스 둥 유럽 여러 나라에서나 미국�, 캐나다의 경우

민간인증기관이 분석기기와 설비를 갖추도록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�.

�-�> 인증신청시 제출한 각종 서류 검토와 현장방문조사 둥으로 철저히

유기농업 영농기술 실천여부를 검토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�1차적인 인증

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임 �. 만일 이 과정에서 의심이 나는 경우에 한하여

토양검사 �, 수질검사 �, 식물체검사 둥을 계약을 맺은 분석기관에 의뢰하여

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�.

�O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분석기기와 설비를 강제할 필

요는 없다고 사료됨 �. 외부의 대학 연구기관 및 전문 분석센터와의 분석업무

협약을 맺어 필요할 경우 의섬나는 시료를 송부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체제를

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�.
�-�> 이 경우 해당농가는 분석실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�, 이 비용

은 정상적인 인증수수료와는 별개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

�O 인증수수료 계산은 사무실 운영비 �, 인증위원위원회 회의비�, 인증위원 수당 �,

조사자 출장비 및 수당 등이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

。 이에 근거하여 인증 관련 지출운영비 및 인증기관의 수입 추정치를 가상

하여 인증수수료를 추산한 결과 �, 적정수수료는 다음과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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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인증수수료는 정부원가계산 제도 �(�2�0�0�1�, 조달청 �) 에 의한 “종합원가계산 �1�7�) ”에

준하여 원가를 계산하였음 �.

�O 종합원가계산은 인증원가 �(재료비 �, 노무비 �, 인증경비를 포함�)�, 일반관리비 �,
이윤 등을 계산하여 총인증수수료 원가를 계산하였으며 �, 예정인증수수료는 총

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시하였음 �.

�O 인증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원가비목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계산하였음 �.

가 �) 재료비

�O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는 인증의 경우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계상하지

아니하였음 �.

나 �) 노무비

�(�1�) 직접노무비는 인증작업에 종사하는 조사관에 노동력에 대가로서 상호계약

에 의해 발생하는 지불경비의 액수임

�(�2�) 간접노무비는 직접 인증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인증보조작업에 종사하

는 노무자 �, 현장 감독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�, 상여금 �,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

으로 함 �. 그러나 인증시스템에서는 간접노무비의 계상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

이며�, 조사관과의 계약에 이미 포함될 수 있는 액수엄

다 �) 인증경비

�(�1�) 인증을 위하여 소비된 인증원가중 재료비 �,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

며�, 언증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됨 �.

�1�7�) ”종합원가계산”은 일정기간에 인증하는 인증품 전체에 대하여 그 총원가를 계산하고 이것을 그 인증기간

의 총생산으로 나누어서 인증 원가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분할원가계산 �(�D�i�v�i�s�i�o�n �C�o�s�t �A�c�c�o�u�n�t�i�n�g�) 이라고

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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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2�) 인증경비를 계상함에 있어�, 그 종류나 금액이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거

나 인증하는데

�(�3�) 인증경비의 세비목은 다음과 같음

�O 전력비 �, 수도광열비 �: 인증 목적물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직접 소요되는 당해

비용

�O 운반비 �: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료운반비

�O 감가상각비 �: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건물 등 유형고정 자산에 대하여 세법에

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

�O 수리수선비 �: 인증업무에 직접 사용되거나 �, 제공되고 있는 건물�, 차량 등의

수리수선비

�O 특허권사용료 �: 인증업무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경우 �, 특허권 사용계

약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 �.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

�O 기술료 �: 인증업무에 직접 필요한 노하우 비용 �(�K�n�o�w�-�h�o�w 비용 �) 및 동 부

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것 �.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�, 그

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

�O 연구개발비 �: 언증업무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에 소요된 비용

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�, 이년상각하

되 그 인증수량에 비례하여 배분계산

�O 지급임차료 �: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 사용하거나 제공되는 토지 �, 건물 �,

기술 �, 기구 등의 사용료를 인증기간에 따라 계산

�O 보험료 �: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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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복리후생비 �: 인증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�, 종업원 등의 의료위생약품

대�, 공상치료비 �, 지급피복비 �, 건강진단비 �, 급식비 �(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

용 �) 등 인증작업 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

�O 보관비 �: 인증업무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 외부에 지급

되는 비용

�O 안전관리비 �: 인증업무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법령

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

�O 소모품비 �: 인증업무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�, 장부대 등 소모품

�O 여비 �, 교통비 �, 통신비 �: 인증업무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

비와 전신 전화 사용료 �, 우편료 �, 인터넷 연결사용료

。 세금과공과 �: 재산세 �,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

�O 폐기물처리비 �: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�, 잔재물 등 공해유발물

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

�O 도서인쇄비 �: 인증업무를 위한 참고도서구입비 �, 각종 인쇄비 �, 사진제작비 �,

�V�T�R제작비 등

�O 지급수수료 �: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

�O 기타법정경비 �: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

라 �) 일반관리비

�O 인증단체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되는 제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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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제조원가에 재경부장관이 정한 비율 �(�6�~�1�4�%�) 을 초과하여 계상치 못하도록

제한

�-�> 일반관리비 �=인증수수료와 일반관리비 �-�( 광고선전비 �+대손상각 등�)

�-�> 일반관리비율 �=일반관리비÷인증원가× �1�0�0

�O 일반관리비에 인정되는 내역은 임원보수 �, 급료와 임금�, 제수당 �, 복리후생비 �,

퇴직금 �, 여비 �, 교통비 �, 통신비 �, 수도광열비 �, 세금과공과 �, 지급엄차료 �, 감가상각

비�, 보험료 �, 차량유지비 �, 수선비 �, 보관비 �, 소모품비 �, 교육훈련비 �, 지급수수료 �, 조

사연구비 등으로 제한하였음

�O 일반관리비에 인정되지 않은 내역은 접대비 �, 광고선전비 �, 대손상각비 �, 기부

금 �, 기밀비 �, 판매촉진비 �, 보상금 �, 시장개척비 등

마�) 이윤

�O 인증단체의 이익을 말하며 �, 인증원가중 노무비 �,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

에 �2�0�% 이내에서 계상하였음

바 �) 인증수수료의 원가계산

�O 유기농가 뿐만 아니라 운송업자�, 창고업자 �, 가공업자 �, 유통업자 �, 수입업자들
도 인증을 획득하도록 제도적 �, 법률적 조처가 보완될 경우에는 민간인증단체

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�.

�-�> 이 경우에는 민간인증단체가 자유경쟁에 따라 유기농가의 인증수수료는

크게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됨 �.
�-�> 따라서 법률에서 인증수수료의 금액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상하한선을

�2�O�~�5�0 만원선으로 정해놓고 민간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

하는 것이 적절할 것엄

�-�> 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가공식품에 대한 새로운

인증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

�- �1�7�2 �-



�O 유기농산물의 경우 인증수수료는 유기농가의 신선농산물 예상출하액을 기

준으로 �0�.�O�1�% 수준에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고 �,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수수

료는 가공품 출하 판매액을 기준으로 �0�.�1�% 수준에서 받는 것이 적절함 �.

�-�> 가공품 인증수수료가 유럽과 미국 인증기관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

유의할 필요가 있음�.

�O 다음은 인증신청건수를 신규 년간 �3�0�0 건 �, 연장 년간 �3�0�0 건으로 가정하였을

경우를 상정하고 인증수수료 �( 인증원가 �+일반관리비 �+ 이윤 �)를 계산한 것임 �. 인증
신청농가수가 �3�0�0 건 이상일 경우 인증원가는 이보다 휠씬 낮아 질 수 있으며 �,

신청농가수가 �3�0�0 건 이하일 경우 이보다 높아 질 수 있을 것 �1�8�) 임

�@ 조달청의 원가계산에 의한 민간인증기관 인증수수료 �(�3�0�0 건 신규인증 �+

인증 연장 �3�0�0 건의 경우 �) 추산

�?�l 증정벼

�O 직접재료비

�? 해당사항 없음

�O 간접재료비

�? 해당사항 없음

�O 직접노무비 �: �1�8�,�6�0�0 만원

�? 급료임금 �:�1�6�,�6�0�0 만원

-상근 간사 �1 인 �*�2�5�0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3�0�0�0 만원

-상근사무원 �1 인 �*�1�5�0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1�8�0�0 만원

-상근사무보조원 �1 인 �*�1�0�0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1�2�0�0 만원

-신규인증 신청 �(조사관 고용 업무계약 �1�9�)�)

�1�8�) 그러나 인증신청의 소비자인 유기농민이 선호하지 않는 민간인증단체는 시장경쟁에

서 밀려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음 �. 모든 인증단체가 지정을 받
으면 반드시 명맥을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엄 �. 외국의 경우 대개의 인증

단체의 인증신청건수는 약 �6�O�O�~�5�,�%�0 건 내외가 많음 �.
�1�9�) 조사관은 �1일에 �3농가 내외의 인증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�1 일 �3�0 만원내외의 조사계약업무를 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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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3�0�0 건 �X�1�0 만원 �=�3�, 에�0만원

-신규인증 생산과정 조사 �(조사관 수시 고용계약�)

무작위 �1�/�2 회 × �3�0�0 건 �X�l�0 만원 �=�1�,�5�0�0 만원

-연장인증 신청 �(조사관 고용 업무계약 �)

�3�0�0 건 �x�1�0 만원 �=�3�,�%�0 만원

-연장인증 생산과정 조사 �(조사관 수시 고용계약�)

무작위 �1�/�2 회 × �3�G�O건 �X�1�0 만원 �=�1�,�5�0�0 만원

-인증위원 회의수당

�5회 �*�4�0 만원 �*�8 명 �=�1�,�6�0�0 만원

�? 제수당 �: �1�,�5�0�0 만원

-상근 간사 �1 인 �2�5�0 만원 �*�3�0�0�%�=�7�5�0 만원

-상근사무원 �1 인 �*�1�5�0 만원 �*�3�0�0�%�=�4�5�0 만원

-상근 사무보조원 �1 인 �*�1�0�0 만원 �*�3�0�0�%�=�3�0�0 만원

�? 퇴직금 �: �5�0�0 만원

-상근 간사 �1 언 �*�2�5�0 만원 �*�1�0�0�%�=�2�5�0 만원

-상근사무원 �1 인 �*�1�5�0 만원 �*�1�0�0�%�=�1�5�0 만원

-상근사무보조원 �1 인 �*�1�0�0 만원 �*�1�0�0�%�=�1�0�0 만원

�O 간접노무비

�? 해당사항 없음

�O 전력비

�? 해당사항 없음

�O 수도광열비

�t�7 해당사항 없음

�O 운반비

�R�7 해당사항 없음

결하고 신청농가에 대한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조사보고서를 인증단체에 제출

�- �1�7�4 �- �-



�O 감가상각비 �: �6�5�8 만원

�? 집기류 �2�0�0 만원 �*�4 조 �*�2�0�%�=�1�6�0 만원

�? 컴퓨터 �1조 �2�0�0 만원 �*�3 조 �*�3�3�%�=�1�9�8 만원

�? 차량 �2에�0만원 �*�1�5�%�=�3�0�0 만원

�O 수리수선비 �: �1�5�0 만원

�t�7 컴퓨터 �1�0 만원 �*�3 조 �=�3�0 만원

�R�7 차량수리 �1�0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1�2�0 만원

�O 특허권사용료

�? 해당사항 없음

�O 기술료

�? 해당사항 없음

�O 지급수수료

�? 해당사항 없음

�O 지급임차료 �: �2�3�0�0 만원

�? 사무실 엄대료 �5�O�O�0 만원 보증 �*년 �1�0�% 이율 �=�5�0�0 만원

�? 사무실 임대료 �1�5�0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1�8�0�0 만원

�O 보험료 �: �1�2�6�0 만원

�? 건강보험 직원 �3 인 �*�3�5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1�2�6�0 만원

�O 복지후생비 �: �1�0�8 만원

�? 후생복리 �(점심 �, 다과 등 �) �: �1�0�8 만원

-직원 �3 인 �*�3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1�0�8 만원

�O 도서인쇄비 �: �4�4 만원

�R�7 복사비용 �2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2�4 만원

�R�7 인증보고서 �2�0 만원 �/ 년 �=�2�0 만원

�- �1�7�5 �-



。�-�n없항사다
。

해

비려�.
�?

관전안�0

�O 소모품비 �( 인증조사 �) �: �1�,�4�4�0 만원

�? 전산�/ 컴퓨터 소모품 �8�0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9�6�0 만원

�? 기타 사무소모품 �4�0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4�8�0 만원

�O 통신비 �( 인증조사 �) �: �9�6 만원

�? 우편료 �2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2�4 만원

�? 전화 �3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3�6 만원

�? 팩스 �3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3�6 만원

�O 기타 법정경비

엘반관리비

�O 임 원보수 �: �6�0�0 만원

�R�7 비상근 대표 �1 인 �*�5�0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6�0�0 만원

�O 급료와 임금

�? 해당사항 없음

�O 제수당 �: �1�5�0 만원

�? 비상근 대표 �1 인 �5�0 만원 �*상여금 �3�0�0�%�=�1�5�0 만원

�O 복리후생비 �: �2�4�0 만원

�R�7 임원 �1 인 �*�2�0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2�4�0 만원

�O 퇴직금 �: �5�0 만원

�R�7 비상근 대표 �1 인 �*�5�0 만원 �*�1�0�0�%�=�5�0 만원

�O 여 비 �: �4�8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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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 근거리 여비 �1만원 �*�4 회 �/ 월 �*�1�2 월 �=�4�8 만원

�O 교통비 �: �1�4�4 만원

�? 장거리 출장비 �6만원 �*�2 회 �/ 월 �*�1�2 월 �=�1�4�4 만원

。 통신비 �( 인증심의 및 인증행정 �) �: �1�4�4 만원

�? 우편료 �2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2�4 만원

�? 전화 �5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6�0 만원

�? 팩스 �5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6�0 만원

�O 수도광열비 �: �2�0�4 만원

�? 수도 �3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3�6 만원

�? 전기 �4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4�8 만원

�? 난방 �2�0 만원 �*�6 월 �=�1�2�0 만원

�O 세금과공과 �: �8�4 만원

�t�7 �T�V수신료 등 �2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2�4 만원

�? 오물세 등 공과금 �5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6�0 만원

�O 지급임차료

�? 해당사항 없음

�O 감가상각비

�R�7 해당사항 없음

。 보험료 �: �2�4�0 만원

�? 자동차보험 �2�0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2�4�0 만원

�O 차량유지비 �: �3�6�0 만원

�? 기름 �2�0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2�4�0 만원

�? 통행료 �1�0 만원 �*�1�2 월 �=�1�2�0 만원

�O 수선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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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R�7 해당사항 없음

�O 보관비

�? 해당사항 없음

�O 소모품비 �: �3�4�0 만원

�? 사무용품 구입비 �3�4�0 만원�/ 년

�O 교육훈련비 �( 인증업무 관련 전문강사 초빙교육 �) �: �2�0�0 만원

�? 연수비용 �2회 �/년 �* �5�0 만원 �= �1�0�0 만원

�? 연수비용 �4회 �/년 �* �2�5 만원 �= �1�0�0 만원

�O 지 급수수료

�? 해당사항 없음

。�-�n없항사당해

비반

�?

짚�0

�- �1�7�8�-



전력비

인 �| 수도광열비
운반비

감가상각비 �6�5�8�| �2�.�1

|수리수선비 �1�5�0�| �0�.�5

인 똘헌권사용료
기술료

료슈그님지즈。원
지급임차료 �2�3�0�0�| �7�.�4

료해디보 �1�,�2�6�0�| �4�.�O

가|경 복리후생비 �1�0�8�| �0�.�3

도서인쇄비 �4�4�l �J�n�U

비 �| 안전관리비
소모품비 �1�,�4�4�0�| �4�.�6

여비, 교통비, �9�6�| �0�.�3
통신비

기타 법정경비

표 �1�7�. 인증수수료 원가계산서 �(단위 �: 만원 �)

일반관리 비 �(�1�I�.�8�)�% �| �2�,�9�0�4�| �9�.�3

이 윤 �(�1�3 �0�)�% �| �3�5�9�3�| �1�1 �5
총 원 가 �| �3�1�,�1�5�3�| �1�0�0

�* 인증기간 �: �1 년간 �( 매년 �1월 �1 일부터 �1�2 월 �3�1 일까지 �)

�*�* 인증신청수 �: 신규�/ 연장 각 �3�0�0 건 �, 총 �6�0�0 건�/년을 기준으로 계산

�- �1�7�9 �-



�@ 민간인증기관 운영 수입 �(�3�G�O 건 신규인증 �+ 인증 연장 �3�O�g 건의 경우 �)

�- 인증 수수료 �: �3�0�,�%�0 원 �/ 건 �x �3�0�0 건 �= �9�,�%�0�,�%�0 원

�- 연장 수수료 �: �1�5�, 어�0원�/ 건 �x �3�0�0 건 �= �4�5�0�0�,�O�O�0 원

�- 출장비 �(신규 �) �: �1�0�0�, 에�0원 �/ 건 �x �3�0�0 건 �= �3�0�,�O�O�O�9�8�0 원

�- 출장비 �( 연장 �) �: �1�0�0�, 어�0원 �/건 �x �3�0�0 건 �= �3�0�,�%�0�,�O�G�0 원

합 계 �: �7�3�5�0 만원
�(즉 �1건당 수입은 �1�2�2�5�0�0 원 �, 년간 신규�3�0�0 건 �+ 연장�3�0�0 건

처리시에 �)

�@ 수입 �/ 지출 대비 �(�3�0�0 건 신규인증 �+ 인증 연장 �3�0�0 건의 경우 �)

연간 적자액 �: 인증수수료 �3�1�,�1�5�3 만원 �-�7�,�3�5�0 만원 �= �-�2�3�,�8�0�3 만원

�1건당 적자 �: �1 건당 비용 �5�1�9�,�2�1�6 원-수입 �1�2�2�5�%�= �-�3�9�6�,�7�1�6 원

�O 즉 �3�9�6�,�7�1�6 원의 적자를 향후에는 적정수준의 인증수수료 수준으로 인상 조

처하여주기 위해서 정부는 신규 및 연장 인증수수료 상한액을 최고 �4�5 만원

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음

�-�> 단 �, 분석 �(토양 �, 식물체 �, 수질 �) 이 필요할 경우 �, 분석비용은 실비

를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토록 함

�O 이러한 가정에서의 인증기관의 수지계산을 추산해 해보면 다음과 같음 �. 이
경우 민간인증기관 운영 수입 �(�3�0�0 건 신규인증 �+ 인증 연장 �3�0�0 건의 경우 �)과

지출은

�. 수입 �: �2�7�,�O�O�0 만원

�? 인증수수료 수입

�- 인증 수수료 �: ￡�0�,�%�0 원 �/ 건 �X�3�0�0 건 �=�1�3�,�5�0�0 만원

�- 연장 수수료 �: �4�5�0�,�%�0 원 �/ 건 �X�3�O�O건 �=�1�3�,�5�0�0 만원

�? 인증조사 및 출장비

�- �1�8�0 �-



�- 인증조사 및 출장비 �(신규 �)�: �1�0�0 ρ�o�g 원 �/ 건 �X�3�0�0 건 �=�3�,�O�O�0 만원

�- 인증조사 및 출장비 �( 연장 �)�: �1�0�0�,�%�0 원 �/ 건 �x�3�0�0 건 �=�3�,�%�0 만원

합 계 �: �3�3�,�%�0 만원 �(즉 �1건당 수입은 �6�5 만원 �)

�O 이경우의 지출은 상기의 지출상태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�, 수지계산을 다

시 해보면 �(신규인증 �3�0�0 건 �+ 인증 연장 �3�0�0 건의 경우 �)

추가흑자액 �/ 년 �: �3�3�,�@�0 만원 �-�3�1�,�1�5�3 만원 �=�1�,�8�4�7 만원

�*�* 이는 각 민간인증기관별로 년간 �1�,�8�4�7 만원의 추가흑자가 예상되는 수준의

인상수수료 인상액임 �(단 �3�0�0 건 신규 및 연장 �3�0�0 건을 예상한 경우 �)

�O 이같은 추가흑자는 향후 �@국제인증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거나 �,
�@인증유기농가 �(신청인 �)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추가재원으로 사

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�O 위의 몇 가지 조건을 상정하고 계산한 수지계산엄 �. 즉 �1�) 유럽 �, 미국 �, 캐나

다와 같이 민간인증기관이 의무적으로 분석기기 및 설비를 갖추지 않도록 규

정 개정 �, �2�) 의심이 가는 분석비용은 해당 농가가 부담시키도록 조처 �, �3�) 조사

관이 인증기관의 상근고용직원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이해관계나 안면이 전

혀없는 조사관이 투입되도록 하는 조처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임

�-�> 독일 등 유럽에는 유기조사관협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음 �, 이는
독립적 조사활동이 보장되도록 유도하는 결정적인 조처가 될 수 있음

�-�> 외부로부터의 조사관 계약을 통해 상근근무에서 비롯되는 고용비용을

크게 줄이는 효과도 있음

�O 향후 정부는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는 조처를 취하면서 �, 인증수수료는 신규

와 연장의 경우 최저 하한선 �2�0 만원 내지 최고 상한선 �4�5 만원으로 인상시킬

필요�(평균 �3�3 만원 �)가 있음 �. 또한 인증조사 및 출장비용을 현행과 같은 실비수

준에서 �1�0 만원을 부과를 계속 유지토록 허용함으로서 �, 흑자에 허덕이는 민간

인증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립화를 이룩하게 조처

함으로서 활성화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

�O 인증수수료의 이같은 최저 하한선 �2�0 만원 내지 최고 상한선 �4�5 만원 �(평균

�- �1�8�1 �-



�3�3 만원 �) 의 인상은 제 �3자 민간인증기관의 출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되며 �, 국제언증기관으로의 도약적인 출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�.

�O 한편 인증수수료는 유기농가간의 경지면적을 다소를 감안하여 �(즉 �, 대농인
경우와 소농인 경우를 감안 �)�,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케 하는 것도 소농 및 가

족농 보호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�.
�-�> 우리나라 평균 경지면적 수준인 �1�.�3�h�a 인 유기인증면적의 인증수수료

�l�G�0�% 를 납부케 하고

�-�> 신청 인증면적이 �1�h�a 보다 적은 농가는 �7�5�% 를 납부케 하며

�-�> 신청 인증면적이 �2�h�a 보다 많은 경우 �1�5�0�% 를 납부토록 조처함

�- �1�8�2 �-



�1�4�. 친환경농산물 �(친환경식품 �)과 유기농산물 �(유기식품 �) 의 인증업무 분리

�O 장기적으로 현행의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인증체계는 분리되어야 함

�-�>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인식

하지 못하고 혼돈을 겪고 있음

�-�> 많은 경우 소비자는 무농약재배가 유기재배보다 더 좋다고 믿거나 같다

고 믿고 있음

。 �I ξ�E
�1」 。법률 �(시행령 �) 규정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

친환경식품과 유기식품의 인증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

의는
도
또

별

연
�O

별개로로고는친환경농산물 �(친환경식품 �)과 유기농산물 �(유기식품 �) 의 표시

마련하여 별도의 법률시행과 더불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�.
�O

중국의 경우 유기식품 녹색식품 무공해농산물은 각각 별도의 법률근거에

따라 인증되고 있음

�O

일부 친환경농산물 검사를 실시하고일본의 경우에도 모든 縣 �(지자체 �) 에서

있음 �.

�-�>

�O

일본의 대표적 민간인증기관의 하나인 �A�F�A�S�2�0�) 측에서도 민간인증기관

은 유기재배�/ 전환기재배 인증부문을 담당하고 �, 국가와 지자체는 친환경

농산물 인증부문을 담당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�.

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식품의 인증은 지자체 단체장이 담당하고�, 유기농산
물과 유기식품의 인증은 제�3자 민간인증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�.

�-�> 중국의 경우 무공해농산물은 각 성 �, 시 �, 현 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

인증수수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 �. 이에 비해 중국의 유기식품 �,
녹색식품은 별도의 언증기관이 담당하며 수수료를 받고 있음

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전문가로 “일본유기농산물 인증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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밝힌바 있음

�O

�2�0�) 일본 민간인증기관 �A�F�A�S 의

계”에 대한 특강 �(�2�0�0�3 년 �9월 �)에서



�1�5�. 인증의 범위 확대

�O 현행 시행령에서는 유기농산물 생산품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유기재배 �, 전

환기 �, 무농약 �, 저농약 �, 친환경농산물 둥으로 구분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

하고 있음�.

�O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미국�, 독일 �, 영국 등과 같이 생산업자에 대해서 뿐

만 아니라 가공업자 유통업자 창고업자 둥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아 유기인

증의 경우 유기농산물 �, 유기식품을 가공하는 가공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을 생산

할 수 있다는 인증을 획득한 후에 유기가공식품을 가공생산하도록 허용하고 �,
유기농산물 �, 유기식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자의 경우에도 인증을 획득한 후에야

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유통을 담당하도록 허용하여야 함�. 창고업자의 경우

에도 인증을 획득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창고보관

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�.

�O 무농약 �, 저농약 및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

하게 취급하여 인증을 획득한 후에야 생산 �, 가공 �, 유통 �, 보관 업무에 종사하도

록 할 필요가 있음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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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6�. 트레이스어빌려티 �(생산이력정보제 �) 의 도입에 의한 인증 개선책

�1�) 개념 및 유통네트워크

�O 안전농산물 유통네트워크의 구축

�-�> 유기농산물 �,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상세한 정부제공을

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기여함으로서 정부가 부족한 수입농산물에

대한 차별화한 문제발생시 추적 및 역추적을 통한 원인규명 및 수집

폐기를 통한 식품의 세이프 체인을 구축할 수 있음�.
�-�> 유기식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통됨으로 우선적으로

도입 할 필요가 있음 �.
�-�> 유기농산물 �, 친환경농산물 �, 유기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매장

에서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를 스캔닝함으로서 컴퓨터 화면에 언제�,
누가 �, 어떻게 재배하였으며 �,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 언제부터 매장에

나와 있었는가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의

신뢰성 확보로 유기농산물 �, 유기식품의 인증체계와 유통에 크게 기여할

수 었음

�-�> 생산농가에까지 컴퓨터망이 잘 구축되어 기반여건은 아주 좋은 편

이므로 “생산이력정보제”인트레이스어빌리티를 도입하는 것에는 별반

문제가 없어 보임

�O 품질판정기능에 의한 리스크 관리

�-�> 농산물의 출하관리를 생산재배이력과 연계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리스크

의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�. 비료 �, 농약 등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농협

또는 작목반 등이 자유롭게 생산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�, 농산물의

품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리스크 축소가 가능함 �.
�-�> 또한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브랜드 효과와 소비자의

신뢰 확보가 가능함 �. 즉 생산이력정보에 의한 영농작업의 의사결정 �,
일원적으로 관리된 생산이력 �, 품질정보에 근거한 영농지도의 충실 �,

생산자의 자기책임의식의 향상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 �.

�O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고려한 장래 계획성

�-�> 롯트번호 발생에 의한 집출하 트레이스어빌리티의 확장 �(출하전표변호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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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응 가능 �)�, 청과물 판매시스템 �, 지도시스템 등과 같은 다른 정보시스템

과의 연계에 의한 확충에도 유연하게 대웅할 수 있음�.

�O 신비즈니스 모댈 창출과 물류효율화

�-�> 신선채소의 이력유통시스템의 구축으로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

부가적인 효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 물류의 근본적인

효율화에 있음�. 특히 유기농산물 생산이력정보제도 시스템의 도입은

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물류시스템의 대폭적인 효율화로 연결될

가능성도 있음�.

�O 유기농산물 �,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이력정보제 확인체계 보급

�-�> 소비자가 원할 경우 소매상 또는 대형마트에서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

생산이력정보를 스캔닝하여 즉시 생산자 정보�, 생산과정 �, 운송과정 �, 보관

과정 등에 관련한 제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

보급함 �. 이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실시가 가능할 것

으로 판단됨

�-�> 소비자에게는 유기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

되고 �, 생산자와 유통상에게는 철저한 상품생산 및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

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엄

�2�) 향후 과제 및 발전방안

�O 운영주체 및 경비부담

�-�>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 �, 출하단계 �, 가공단계 �, 판매

단계별 주체가 밀접하게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함 �. 농산물의 경우 �,
산지단계에서는 산지영농지도 즉 시군농업기술센터 �, 농협 �, 가공식품에서

는 제조메이커가 운영주체가 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급

전략을 담당하는 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

�-�> 한편 �, 정보제공으로 인한 비용상승에 대한 부담은 도입초기에는 정체적

으로 일정한 지원하에 유기농산물과 같은 도입효과가 큰 품목부터 순서

대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�.
�-�> 농산물 수출시 요구되고 있는 트레이스어빌리티를 국가적 차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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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즉 농업인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

일선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같은 농업

관련 기관이 연대하여 상호간에 역할분담을 한 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

것이 신속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�.

�O 정부의 신뢰성 확보

�-�> 무엇보다도 제공되는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

궁극적인 트레이스어빌리티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�. 이를 위하여

운영주체는 생산단계에서는 참여농가에 대한 재배방법 �, 농약의 사용현황

등의 정기적인 체크를 할 수 있음 �. 또한 고령화된 농업언을 대신하여

운영주체가 직접 재배정보 농약사용 등을 기록하고 입력하는 방법도

있오

�-�> 그리고 거래처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�, 그리고 제�3의

기관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�, �I�S�O 와 같은 기관에서 공인을 받는 것도

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�. 또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양

검사�, 잔류농약검사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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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1�8�8 �-



손상목 �(�2�0�0�0�)�: 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 내용과 한국 유기경종과 축산의 적웅

실천 �. 한국유기농업학회지 �8�(�3�)�:�1�7�-�3�4

손상목 �(�2�0�0�1�)�: 유럽 유기농업 현황과 유기경종의 이론 및 핵심기술 �. 친환경
작물생산기술의 현황과 발전방향 �2�0�0�1 년도 한국작물학회 심포지움 �.
한국작물학회지 �4�6 호 별책 �2호 �, �p�p�3�4�-�5�8�, 대호농어민교육복지센타 �,

�2�0�0�m�1�/�9�/�2�8

�S�o�h�n�, �S�.�M�. �a�n�d �J�u�n�g�, �J�.�Y�. �(�2�0�0�1�)�: �G�o�v�e�r�n�m�e�n�t �P�o�1�i�c�y�, �h�n�p�1�e�n�l�e�n�t�a�t�i�o�n�,

�C�e�I�t�i�f�i�c�a�t�i�o�n �f�o�r �O�r�g�a�n�i�c �F�a�n�n�i�n�g �i�n �K�o�r�e�a�. �P�r�o�c�e�e�d�i�n�g�s �o�f �t�h�e �5�t�h

�I�F�O�A�M�-�A�s�i�a �S�c�i�e�n�t�i�f�i�c �C�o�n�f�e�r�e�n�c�e�, �P�P�5�4�-�5�7�, �C�h�i�n�a �C�h�i�n�e�s�e

�A�c�a�d�e�m�y �o�f �A�g�r�i�m�1�1�t�u�r�a�1 �S�c�i�e�n�c�e�s�, �I�F�O�A�M�-�A�s�i�a�, �3�1 �O�c�t �- �4 �N�o�v

�2�0�0�1�, �H�a�n�g�z�h�o�u�/ �C�h�i�n�a

손상목 �(�2�0�0�2�)�: 유기농업의 핵심 기술내용 현황 및 향후 유기농업 교육과

연구�. �2�0�0�2 년 농업과학 심포지엄 「농업 �R �& �D 자원의 조직화와 분

야별 경쟁력 제고」 �, �P�a�g�e�s �4�8�4�,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�, 한국농업과
학협회�, 대산농촌문화재단 �, �P�P�4�3�6�-�4�6�3�, 서울교육문화회관 �,
�2�0�0�2�/�2�/�2�0�-�2�1

손상목 �(�2�0�0�2�)�: 독일유기농업의 기본규약과 품질인증제 기술제도 및 교육 �.
한국유기농업학회지 �1�0�(�1�)�:�1�-�1�8

이광하 �(�2�0�0�3�)�: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�. �(�h�t�m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h�o�a�.�o�r�.�k�r�/ 학술자료실�/
유기식품인증 �)

이광하 �(�2�0�0�3�)�: 미국의 인증제도와비교 �. 회의자료

이광하�, 김준규 �, 서수철 �(�2�0�0�3�)�: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의 발전방향 �. 회
의자료

이태근 �(�2�0�0�3�)�: 민간인증기관 경영분석�. 회의자료

�- �1�8�9 �-



조달청 �(�2�0�0�1�)�: 정부원가계산 제도

정진영 �(�2�0�0�3�)�: 개인면담 �. 유기농업협회

조한규 �(�2�0�0�3�)�: 개인면담 �. 자연농업협회

한영숙 �(�2�0�0�3�)�: 국제유기식품 인증기관의 구조와 운영 및 분포�. 졸업논문 �. 단
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�. �4�O�p�a�g�e�s

�h�t�t�n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I�i�o�a�.�o�r�.�k�r

�h�d�D�:�/�/�o�r�g�a�n�i�c�-�u�S�a�s�k�.�c�a�/�O�R�C�%�2�O�U�n�d�a�t�e�s�/�0�R�C�%�2�O�U�n�d�a�t�e�%�2�O�A�m�i�1�0�3�.�d�o�c�.

�h�t�m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a�n�s�e�o�.�d�a�n�k�o�o�k�-�a�c�.�k�r�f�a�n�e�t�/�s�e�r�v�e�/�d�b�1�5�-�1�h�h�n

�h�t�t�n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a�n�s�e�o�.�d�a�n�k�o�o�k�-�a�c�.�k�r�/�~�e�c�n�e�t�/�s�e�r�v�e�/�d�a�t�a�-�h�t�m�l

�h�t�t�n�:�/�/�w�w�w 펴�b비�1�L�.￡�C�h�k�/�e앉많�I�n�1�g띠�1�n�i�h�S�f νν�m�m�1�b�m버�1�H�i�c떠�a�t�i�o�n�s�/�t�r�a�i�n�i�n�g�-�m�a�m�a�U�D�d�f�/�2�-�2�.�D�d�f

�h�t�t�p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b�a�s�-�o�r�g�/�A�C�B�%�2�O�w�e�b�n�a�g�e�-�h�t�m

�h�t�m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b�a�s�-�o�r�g�/�D�( 표�s�/�0�3�0�7�%�2�O�F�R�O�5�0�3�-�6�5�%�2�O�A�n�n�1�i�c�%�2�O�n�t�3�%�2�0�-�i�n�f�o�n�n�a�t�i

�o�n�%�2�0�2�0�0�3�.�n�d�f

�h�t�m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k�f�d�a�g�o�.�k�r�/

�h�t�m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m�a�E�g�o�-�k�r�/

�h�t�t�D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n�a�o�S�-�g�o�-�K�r�/

�h�t�t�n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o�r�g�a�n�i�c�-�e�u�r�o�D�e�n�e�t�/�c�o�u�n�t�r�v �r�e�D�o�r�t�s�/�S�w�i�t�z�e�r�1�a�n�d�/�d�e�f�a�u�l�t�-�a�s�D�#�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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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

참고자료 �1�. 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규격의 부속서

�- �[�3�. 검사 및 인증제도의 최소검사 요건 및 혜방조치 �] 부분을 얼부발취�-

�1�. 본 가이드라인 제 �3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표시한 제품이 국제적으로 합의
된 실행방법을 실천하였음을 확인하기위해 식품유통체계의 전 과정에서 검사
수단이 요구된다 �.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과 정부당국은 본 가이드라인에
따른 정책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�.

�2�. 기본적으로 검사기관은 검사계획 아래 수립된 모든 자료와 기록물을 열람
할 수 있어야 한다�. 수검자는 당국 또는 위임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
이를 허용하여야 하고�, 제 �3의기관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
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�.

�A�. 생산단위

�3�. 유기생산의 포장단위 �, 생산지역 �, 저장시설 등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
는 타 구역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한다‘조제 및 포장작업장은 자신이 생산한
농산물을 조제 �, 포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산단위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�.

�4�. 처음 검사하는 때에는 경영자와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다음의 서류
를 작성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�.

�o 저장 �, 생산 장소와 조제포장 또는 조제�포장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등
신청한 농장 또는 수집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

�o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경우 생산자가 부속서�1 의 제 �1�0 항을 준수하고 있음
을 증명하는 제�3자에 의한 보증

�O 농장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행수단이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확실

히 준수하고 있다는 보증
�o 본 가이드라인 제�4장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수단을 생산 토지 구획단

위 또는 수집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짜
�O 본 가이드라언 제�3장 �, 제 �4장의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작업을 수행할 것이

며 �, 위반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언 제�6�.�9 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아들인다는
약속

�5�. 경영자는 매년 재배포장 �(가축의 무리 �) 의 분류에 따른 작물 �(가축 �) 의 생산계
획 일정을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�.

�6�.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이 모든 원자재의 본성과 품질�, 유래 등을 추적
할 수 있도록 경영자는 서면으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�. 또한 �, 판매하는 모

�- �1�9�1 �-



든 농산물의 본성 �, 수량과 위탁판매자에 대하여도 기록하여야 한다�, 최종소비
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량은 일일 기본물량을 적절히 감안하여야 한다 �. 농장
단위에서 농산물을 자체 조제하는 경우 붙임 �B�2 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포함
하여 야 한다 �.

�7�. 경영자는 본 가이드라인 제�4�.�1 항의 �(�b�) 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투입재를 농장
단위에서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�.

�8�.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최소 �1년에 �1번 농장전체에 대하여 물리적인
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�. 제품이 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
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

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�. 예고없는 불시확인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
야하며 �, 매번 방문후에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�.

보
고랜

따

고
�L

요

미
�R

퍼
�E

�9�. 경영자는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이 검사를 위하여 회계장부
조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�. 검사를 위하여
간주되는 정보를 검사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�.

�1�0�. 본 가이드라인 제 �1장의 규정에 의한 제품으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때
에는 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물질이나 제품으로부터 내용물이
오염되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수송하여야 하고 �, 다른 관련법의 규정 또한 철
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�.

�O 제품을 생산�조제한책엄자의 이름과 주소

�O 제품명

�O 제품의 유기지위 등

�1�1�.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생산형태 �( 병행재배 �)를 경영하는 자는 단위구
역에서 생산하는 식물 �, 식물제품이 제�1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도 위의 제

�4�, �6�, �7 항과 관련하여 검사대상에 포함하여야한 다 �. 위제 �3항의 규정을 준수하
는 농장단위에서 생산한 것과 구분할 수 없는 작물인 경우 그러한 작물을 동
일 농장단위에서 생산하지 않아야 한다 �.

당국이 여러 가지형태의 생산금지기준을 완화하였다면 위임기관은 완화지역
에 대하여 생산형태 �, 주변환경을 특별히 조사하여야 한다�. 불시방문으로 수확
기간 동안 추가로 검사하거나 �, 서류를 확인하며 �,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생산
자의 의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�.

제 �8장의 규정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까지 회원국은 비록 구분이
잘 되지 않아도 검사수단이 충분히 실행되고 있다면 같은 종류를 병행 생산
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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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B�. 조제와 포장구역

�1�. 생산자 및 경영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�.
�o 관련된 모든 작업의 전�후에농산물의 조제�포장과 저장을 위하여 사용된

모든 시설을 나타내는 농장 구역전체의 설명

�O 단위구역에서 실시된 모든 수단들이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일치함을

증명하는 서류

생산단위 및 인증기관의 책임자는 서술한 내용과 서류에 서명하여야 하
며�, 보고서는 본 가이드라언 제�4장의 규정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
할 것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 에는 본 가이드라인 제�6�.�9 항에서 규정한 조치의
이행을 수락할 것을 경영자가 약속하여야 한다 �.

�2�. 기록된 서류는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이 추적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
다�.

�O 생산단위에 도착할 때 제�1장의 규정을 준수한 농산물로서의 유래 �, 성질 �,
까‘그�L
-「연�r

�O 생산단위에서 반출할 때 본 가이드라인 제�1장의 규정을 준수한 제품으로
서의 성상 �, 수량 및 구매자 에 관한 사항

�O 그 외 경영과정을 검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이 요구하는

가공제품의 구성과 가공업체에 배달된 가공보조제 �, 첨가제 �, 다른 재료의 수량 �,
성상 �, 유래 등에 대한 기타 정보 �.

�3�. 본 가이드라인 제 �1장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
우에는 가공 �, 포장 �, 저장할 수 있다�.

�o 작업과정의 전후에 있어 본 가이드라인 제 �1장에서 규정한 생산물을 저장
하는 구역과 완전히 분리된 지역

�o 작업은 제품생산을 완료할 때까지 일관작업으로 하여야 하며 �, 본 가이드
라인 제 �1장에서 규정한 제품의 생산이 아닌 유사한 작업으로부터 시간적 �, 공
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�.

�O 만약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면 그러한 사실을 인증기관

또는 위임기관과 합의한 만기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�.
�O 모든 계측은 롯드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과 일치하

지 않는 생산물과의 혼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�.

�4�.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연�1 회 이상 농장전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검사
를 실시하여야 한다 �. 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
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�. 예고
없는 불시확인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�, 매 방문후 검사보고서
를 작성하여야 한다 �.

�5�. 경영자는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이 검사를 위하여 회계장부 및 관련 보

조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�.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
간주되는 정보를 검사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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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을 적용한다 �.

�7�. 본 가이드라인 제 �1장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
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한다 �.

�o 필요한 경우 포장 및 컨테이너 마감일
�o 본 부속서 �A�. �1�0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�B�. �2항에서 규정한

사항과 명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�. 만약 본 가이드라언 제�6장의 생산체계와 일
치하지 않는 제품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유기생산방법을 나타내는 표시
를 하지 않아야 한다 �.

경영관하여증명서에

�6�. 수송에 관한 사항은 본 부속서 �A�. �1�0 항의

�C�. 수업

�1�. 수입국은 수입업자와 수입유기제품의 검사를 위하여 적합한 검사제도를 제

정하여야 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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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 �2�. 유기식품의 생산 � 가공 � 표시 � 유통에 관한 �C�o�d�e�x 가이드라인

�1�. 서론

일반적으로코텍스�(�C�o�d�e�x�) 또는 �C�A�C�(�C�o�d�e�x �A�l�i�m�e�n�t�a�h�u�s �C�o�m�m�i�s�s�i�o�n�) 로 불

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�1�9�6�1 년 �F�A�O 총회 및 �1�9�6�2 년 세계보건총회의 권
고에 의해 �1�9�6�2 년 �F�A�O�/ �W�H�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 �(�J�o�i�n�%�A�O 째�H�O
�S�t�a�n�d�a�r�d�s �P�r�o�g�r�a�m�m�e�) 으로 설립된 정부간 기구이며 �, �2�O�O�2 년도 현재 회원국

수는 �1�6�5 개국이며 �, 우리나라는 �1�9�7�1 년에 가입하였다 �. �C�o�d�e�x 는 라틴어로 법령
�(�c�o�d�e�)�, �A�1�i�n�l�e�n�t�a�h�u�s 는 식품 �(�f�o�o�d�) 을 의미하는 데 �C�o�d�e�x �A�1�i�m�e�n�t�a�r�i�l�l�s 는 식품

법 �(�f�o�o�d �c�o�d�e�) 을 말하는 것이다 �. 즉 �,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규격기준
을 포함하는 식품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�.

�C�o�d�e�x 기준 및 규격은 규격 �(�S�t�a�n�d�a�r�d�) 실행규범 �(�R�e�c�o�m�m�e�n�d�e�d �C�o�d�e �o�f

�P�r�a�c�t�i�c�e�: �R�C�P�) 및 지침 �(�G�u�i�d�e�1�i�n�e�) 이 있으며 또한 농약 및 항생물질 등에 대

한 최대잔류허용기준 �(�M�R�L�) 이 설정되어 있다 �. �2�0�0�2 년 현재 �2�1�4 개 식품에 대한

규격 �, �4�7 개 실행규범 �, �3�6 개 지침이 설정되어 있다 �. 『유기식품의 생산�가공�표
시�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』 에 대하여는 �1�9�9�0 년부터 논의하여 왔으며 �, 이를
�1�9�9�9 년의 제 �2�3 차 총회에서는 식물분야에 �2�0�0�1 년의 제 �2�4 차 총회에서는 축산분
야에 대하여 유기식품 가이드라언을 확정하였다 �.

그 동안 �C�o�d�e�x 기준 및 규격은 기본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이 아니라 각 국가

에서 이의 적용여부를 수락 �(�A�c�c�e�p�t�) 하여 자국의 식품관리에 있어서 하나의
지침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 �(�R�e�c�o�m�m�e�n�d�) 하는 성격이었으나 �, �W�T�O�/�S�P�S 협정

제 �3조 �(조화규정 �) 에 따라 �C�o�d�e�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�, 국제수역사무국
�(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t�i�o�n�a�1 �O�f�f�i�c�e �o�f �E�p�i�z�o�o�t�i�c�s�: �O�I�E�)�, 국제식물보호협 약 �(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t�i�o�n�a�1

�R�a�n�t �P�r�o�t�e�c�t�i�o�n �C�o�n�v�e�n�t�i�o�n�) 을 국제기구에서 설정한 기준 �, 지침 및 권고를

기초로 회원국간에 이를 조화시켜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�. 따라서 �, �C�o�d�e�x 의

기준 � 규격은 국가 간에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�. 즉 통상

문제 발생시 각국은 자국의 식품관련 기준 � 규격을 �C�o�d�e�x 기준 및 규격에 일
치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위해평가를 기초로 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

야 하는 것이다 �. 『 �C�o�d�e�x 유기식품가이드라인』 은 유기식품의 무역 또는 통

상에서 국제기준으로 활용될 수 었다 �.

�C�o�d�e�x 문서의 지위에 대한 �C�o�d�e�x 총회의 결정을 보면 표준 �(�S�t�a�n�d�a�r�d�s�)�, 지침
�(�G�u�i�d�e�1�i�n�e�s�) 및 권고 �(�R�e�c�o�m�m�e�n�d�a�t�i�o�n�s�) 를 구별하지 않으며 �, �W�T�0회원국이
�C�o�d�e�x 의 위 문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법률적 의무는 없으나 �, 위 문서를 어떻

게 적용하는가는 문서의 종류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 달려있다고 하여 �, 집
행이사회는 모든 규정에 있어서 권고와 강제의 의미상 차이는 �W�T�O협정에
의하면 없는 것임을 각 �C�o�d�e�x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였다 �. �C�o�d�e�x 의 일반원칙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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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위원회는 상이한 종류의 �C�o�d�e�x 문서 의도를 설명하는 적정한 선언적
�(�p�r�e�m�n�b�u�1�a�r�) 기술문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며 �, �W�T�O�/�S�P�S 위원회가
�C�o�d�e�x 문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모든 �C�o�d�e�x �P�r�o�c�e�d�u�r�a�l

�m�a�r�l�u�a�1 과 지역규격을 제외한 �C�o�d�e�x 의 모든 합의된 문서는 국제규격임을 공

식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�C�o�d�e�x 문서의 중요성이 확인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

다 �.

�2�.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의 내용

『유기식품의생산 � 가공 � 표시 � 유통에 관한 �C�o�d�e�x 가이드라인』 은 서문과
본문 �8장 및 부속서 �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�1�. 적용범위 �2�. 용어의
설명 및 정의 �3�. 표시 �4�. 생산규칙 �5�. 부속서 �2 허용물질 포함요건 및 국별 물

질목록 작성기준 �, �6�. 검사 및 인증제도�, �7�. 수입 �, �8�. 가이드라인의 재검토 둥으
로 구성되어 있고 �, 부속서는 �1�. 유기생산의 원칙 �, �2�. 유기식품 생산에 허용되

는 물질 �, �3�. 최소 검사요건 및 문제 예방조치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�.

가 �. 서문

서문에서는 유기식품의 생산�, 표시에 관하여 합의된 요건을 제시하고자 하며 �,
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은 �@시장에서 일어나는 기만 �, 사기행위 �, 또는 제품특

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�@비유기 농산물을 유
기농산물인양 주장하는 행위로부터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며 �, �@생산 �,
준비 �, 저장 �, 운송 �,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단계가 본

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하며 �, �@유기농산물의 생산 �, 인증 �, 식별 �, 표시에 관한
제반 규정에 조화를 유도하고 �, �@수입품과 관련하여 각국의 국내 체계가 국제
체계와 상충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기식품 통제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

마련하며 �, �@각국의 유기농업 체계를 지역적 및 범지구적 환경 보호에 기여하
는 방향으로 유지 �, 향상시키는 것이다�.

또한 �, 가이드라인은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부정직한 행

위를 막기 위해 회원국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

며�, 타국 제품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는다 �.
다만 �, 타국도 자국 제품에 대해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

인정해야 한다고 하며 �, 가이드라인은 유기식품의 생산�, 준비 �, 저장 �, 운송 �, 표
시 �, 판매 단계에 적용되는 제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�, 토질 부양제 �, 토질 개

선제 �, 병해충 방제제 �, 식품 첨가제 �, 가공 보조제의 적정 투입량을 제시하고 있

다 �. 표시 �(라벨 �) 에 유기농법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증기

관의 감독하에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제한하고 었다 �. 그러므로 “유기”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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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말은 유기생산 기준에 맞추어 생산하였고 공식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이

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용어이다 �. 유기농업은 합성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을

회피함으로써 외부 투입물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었다�. 유기농업의
일차적 목표는 토양 생물 �, 식물 �, 동물 �, 인간이라고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들의
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데 있다�. 유기농업은 생물의 다양화 �, 생물학적
순환의 원활화 �,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 촉진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�, 향
상시키려는 총체적 생산관리 체계이다 �. 유기농업은 지역 형편에 따라 현지 적

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농장 외부 물자의 투입보다는 관리

방법을 강조한다 �. 이에 부응하려면 가능한 한 합성물질 사용과 반대되는 재배

방법이나 생물학적 �,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체계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

한다 �.

유기생산 체계는 다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�. �a�) 체계 �(�s�y�s�t�e�m�) 전체의 생물학

적 다양성을 증진한다 �. �b�)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촉진한다 �. �c�) 토양의 비옥
도를 오래도록 유지한다 �. �d�) 동식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 �, 영양분을
대지에 되돌려 줌으로써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�. �e�) 현지

농업체계에서는 재생가능한 자원에 의존한다 �. �f�) 영농의 결과로 야기되는 모
든 형태의 토양 �, 물 �,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 �, 물 �, 대기의 건강한 사용을

조장한다 �. �g�) 제품의 유기적 특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에서

가공 방법에 신중을 기하면서 농산물을 다룬다 �. �h�) 어느 농장이든 전환기간만
거치면 유기농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 �.

전환기간은 농지의 이력 작물�/가축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다 �. 농장에
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량의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산물
은 기존의 유통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된다 �. 시장에서 이루어지는

부당한 행위를 최소화하려면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를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

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�. 따라서 최종제품보다 거래과정에 대한 규제

에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�.

냐 �. 유기생산의 원칙

�(�1�) 식물과 식물제품

가이드라인의 부속서에 규정된 유기생산의 원칙은 농장 �(구획농장 �, 단위농장
포함�) 의 경우에는 파종에 앞서 최소한 �2년의 전환기간 �, 목초나 영년작물의 경

우에는 첫번째 수확까지 최소한 �3년의 전환기간이 있어야 한다 �. 관할기관이나
인증기관은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하여 �( 예를 들어 �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

경우 �) 전환기간을 가감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환기간은 �1�2�7�H 월 이상이

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�. 전환기간은 길이에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생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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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장이 검사 대상이 된 후 그리고 본 가이드라인의 생산규칙이 적용되기 시

작한 후에 개시할 수 있다�. 전체 농장이 한꺼번에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
분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�. 관
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기법을 통

해 이루어져야 한다 �. 전체 농장이 한꺼번에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

따라 농지를 작은 단위로 분할해야 한다 �. 유기농법으로 전환된 구역과 전환중
인 구역에서는 유기농법과 관행농법을 번갈아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�.

토양의 비옥도와 생물 활동은 �@두과작물 녹비 심근성 작물을 다년간 윤작
�@퇴비화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물질을
토양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지 �, 증진시켜야 한다 �. 구비 등 축산업에서

나온 부산물 가운데 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생산하는 축산농가에서 나온 부
산물도 사용할 수 있다 �. 그리고 �, 부속서에 규정된 허용물질이라도 작물의 영

양공급이나 토질 개선이 정해진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하고 �,
구비는 유기농장에서 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�. 또한 �, 미생물이나 식
물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여 퇴비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�, 돌가루
�(�s�t�o�n�e �m�e�a�1�)�, 구비 �, 식물성분으로 만든 생물 활성제 �(�b�i�o�d�y�n�a�m�i�c �p�r�e�p�a�r�a�t�i�o�n�s�)

를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활동의 유지 � 증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�.

병해충이나 잡초는 다음 방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억제하도록

한다�.

�O 알맞는 작목과 품종을 선돼
�O 적절한 윤작

。 기계적인 경운

�O 울타리 �, 보금자리 등을 제공하여 해충 천적을 보호

。 생태계를 다양화 �.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침식을 막는 완충

지대 �, 농경삼림 �, 윤작 작물 등을 사용
�O 화염을 사용한 제초

�O 포식생물이나 기생동물의 방사
�O 돌가루 �, 구비 �, 식물성분으로 만든 생물 활성제 사용

�O 멀칭이나 예취

�O 동물의 방사

�O 몇 �, 울타리 �, 빛 �, 소리 등 기계적인 수단을 사용

�O 수증기 살균 �(토질의 갱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�)

작물에 위협이 임박하거나 심각하며 �, 위의 병해충 및 잡초의 억제대책이 효과

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부속서에서 규정한 허용물질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

며 �, 종자나 종묘는 적어도 �1세대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작물에

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�, 영년생 작물의 경우에는 �2번의 생육기간을 지나야 종
자의 �1세대를 경과한 것으로 본다 �. 다만 이와 같이 처리되지 않은 종자나 종
묘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물질이나 다른 물질로 처리된 종자나 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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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�.

삼림이나 농업지역 등에서 채집한 자생 식용식물이나 그 일부는 다음과 같은
경우 유기생산물로 간주할 수 었다�.

�O 본 가이드라언에 규정된 검사 �/ 인증의 대상으로 뚜렷이 구분된 지역에서

채집
�O 채집지역이 채집 전 �3년 동안 허용물질 이외의 다른 물질로는 처리되지

않아야 함
�O 채집 지역 내 자생환경의 안정이 침해받지 않고 종의 유지에 문제가 없

을 정도로 채집
�O 같은 제품의 수확 �, 채집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수집했고 �, 이 사업

자는 신원이 확실하며 채집 지역을 두루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

�(�2�) 가축 및 가축 제품

유기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은 유기농장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본 가이드

라언에 따라 사육 �, 관리해야 한다�. 가축은 토양 비옥도를 유지�, 개선하며 �, 방
목시에 초지의 식물군을 잘 관리할 수 있고 �, 농장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높이
고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�, 농장 시스템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으로

유기농장의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�. 가축 생산은 대지와 관련된 활동
이므로 초식 가축은 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가축은 야외로 나갈

수 있어야 한다 �. 다만 전통적인 영농 시스탬이 초지 접근을 제약할 경우 이
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�. 이 경우 가축의 생리 상태 �,
기상 조건 �, 대지 상태에 문제가 없고 가축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�.

가축 밀도는 지역의 사료생산 능력 �, 가축의 건강 �, 영양 균형 �, 환경 영향 등을
고려하여 적절히 정한다 �. 유기축산은 자연번식 방법을 사용하고 스트레스를

최소화하며 질병을 억제하고 항생제를 포함하는 화학약품의 사용을 점진적으
로 배제하며 �, 동물성 사료 예를 들면 고기가루와 같은 육분 �( 肉親 �) 의 공급을
줄이고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�.

가축 농장에서는 ‘전환기’사료 포함하여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생산

된 사료를 �1�0�0�% 공급해 주어야 한다 �. 축산물이 유기상태를 유지하려면 반추

동물 사료는 건물중을 기준으로 �8�5�% 이상 �, 비반추동물 사료는 �8�0�9�6 이상이 유

기식품 가이드라언에 따라 생산된 유기사료이어야 한다 �. 농장운영자가 관할기

관이나 공인 검사�/ 인증 기관에 위와 같이 유기사료를 �1�0�0�% 공급하여야 하는

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료를 확보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예

를들면 예측이 불가능한 심각한 천재 �, 인재 �, 일기변화 등인 때는 관할기관이

나 공인 검사�/ 인증 기관은 한정된 기간 동안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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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은 사료를 일정 비율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�.

가축은 따뜻한 배려 �, 책임감 �, 애정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�. 번식방법은
유기축산 원칙을 따르되 다음을 고려하여 정한다 �. 현지 조건과 유기 체계 하

에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과 계통을 고른다 �.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가 권장되
지만 인공수정도 할 수 있다�.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 호르몬 처리기법은

사용하지 않는다 �. 유전공학을 사용한 번식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�. 유기축산
체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면양의 꼬리에 접착밴드 붙이기�, 꼬리 자르기 �, 이빨
자르기 �, 부리 자르기 �, 뿔 자르기 같은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�. 다만 �, 특수한
상황에서 가축의 안전�, 건강 �, 복지 개선에 필요할 경우 이들 가운데 어린 가

축의 뿔 자르기 등은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할 수 있다 �. 이러한 행위는 적절한
연령에서 실시하되 경우에 따라 마취를 하는 등으로 가축에게 가해지는 고통

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�.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전통적인 생산방법인 거세 수
소 �, 거세 토끼 등의 거세가 허용되나 이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�.

사육 조건�/환경은 가축의 행동양식을 고려하여 관리하되 충분히 움직일 수
있는 공간과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다른 가축 �(특히 유사 품
종 �) 과의 어울렴 �, 비정상적인 행동�, 부상 �, 질병 예방 조치 �, 화재 �, 필수장비 손상 �,
필수품 부족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�. 생축의 수
송은 부상 �, 스트레스 �, 고통 없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

다 �. 관할기관은 수송 조건과 수송 시간 한도를 정해야 한다�. 가축을 수송할
때에는 전기적 자극이나 안정제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�. 가축의 도살은 스
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�.

가축이 야외에서 살 수 있는 기후조건을 가진 지역에서는 축사를 의무적으로
설치할 필요가 없다 �. 축사는 사료와 음용수 접근의 용이성�, 공기 �, 먼지 �, 온습
도 �, 가스가 가축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단

열�, 냉난방 �, 환기 시설 �,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의 충분한 공급 다음을 갖추어

가축의 생물학적 욕구와 행동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�. 가축은 기후
조건이 나쁘거나 건강 �, 안전 �, 복지가 위협을 받을 수 있거나 식물 �, 토양 �, 수질
보호가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두어 사육할 수 있다 �. 축사의 가축밀도 조

건은 가축의 품종 �, 계통 �, 연령에 걸맞는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

하며 �,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 욕구가 고려되어야 하고 �, 일어서
기 �, 둡기 �, 회전하기 �, 몸 손질하기 �, 기지개 켜기 �, 날갯짓 등 모든 자연스런 동작
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�.

축사 �, 우리 �, 장비 �, 용기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하여 교차 감염이나 질병

운반체의 증식을 억제한다 �. 방목지 노천지 운동공간은 지역 기후조건과 품종

특성에 맞추어 비바람 �, 햇빛 �, 극한 온도로부터 보호한다 �. 야외 �(자연 � 반자연

서식지 동 �) 에서 기르는 가축의 밀도는 토질 악화와 목초의 과도한 섭취를 피
할 수 있을 만큼 낮아야 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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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3�) 제품의 취급 �, 저장 �, 운송 �, 가공 �, 포장

유기제품은 가공단계에서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�. 이를 위해서는 정

제작업 및 첨가제 �, 가공 보조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성분의 특성에 맞는 가공

방법을 사용해야 한다�. 방사선 조사는 해충방제 �, 식품보존 �, 병원의 제거 또는

위생의 목적 등으로 유기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�. 해충의 관리통제는 �@해충의
서식처를 파괴 �, 제거하고 해충이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는 둥의 예방적

방법이 해충관리의 일차적인 수단이 되며 �@예방적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을
때는 기계적 �, 물리적 �,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�, �@기계적 �, 물리적 �, 생물학적
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관할기관이 허용하는 다른 물질을 사용한다 �.
단 �, 취급 �, 저장 �, 운송 �, 가공 시설에서 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관할기관이 허용

하고 이들이 유기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�. 해충의 발생

은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막아야 한다 �. 저장소나 운송용기의 경우에

는 격벽을 사용하거나 소리 초음파 빛 몇�(페르몬 또는 미끼를 사용하는 것�)�,
온도 �, 기체 �(탄산가스 �, 산소 �, 질소 등 �)�, 규조토 등을 사용하여 해충을 막는다 �.
수확 후의 처리나 검역을 위해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를 본 가이드라인에 따

라 생산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�. 이는 제품의 유기적 특성
을 파괴할 수 있다�.

가공에는 기계적�, 물리적 �, 생물학적 �(발효 �, 훈증 등 �)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�,
비농산 물질이나 첨가제의 사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�. 포장재는 생물분해성이

며�,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거나 �, 재활용 재질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

이 바람직하다 �.

제품을 저장�, 운송 �, 취급할 때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�, 유기제품과
비유기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�, 유기제품이 유기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

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이 안되도록 하여야 한다 �. 제품 가운데 일부만 인

증되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지 않은 제품을 별도로 저장�, 취급하
고 두 가지가 뚜렷이 구별되게 한다 �. 유기제품을 벌크 �(�b�u�1�k�) 로 저장할 때는

관행 제품과 별도로 저장하고 표시도 분명히 한다 �. 유기제품 저장소와 운송용

기는 유기생산에서 허용되는 방법과 재료로 청소한다�. 전적으로 유기제품만을

저장하는 장소나 용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에 앞서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나

처리제의 오염을 막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�.

다 �- 유기식품 생산에 허용되는 물질

토양의 비옥화�, 토질개선 �, 병해충 방제 �, 가축의 건강 �, 축산물의 질�, 식품의 준

비 � 보존 � 저장을 위하여 유기체계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모두 각 국가에서

규정한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�. 허용물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이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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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도 �, 목적 등에 대한 사용조건을 정할 수도 있으며 �,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

허용된 물질이라도 오용될 수 있고�, 토양이나 농장의 생태계를 바꾸어 놓을
수도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한다�.

라 �. 최소 검사요건 및 얘방조치

유기 표시를 한 제품이 기준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생산과정 전체에 대한

검사가 필요하다�. 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검사원이 모든 기록을 살펴볼

수 있어야 하고 또 사업장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�. 검사대상 사업
자는 검사원이 사업장을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 제삼자의 감사에 필요한
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�.

�(�1�) 생산 구역

유기제품은 생산장소와 저장시설이 비유기 제품과 뚜렷이 분리된 구역에서

생산해야 한다 �. 생산구역에는 준비나 포장에 사용되는 장소도 포함될 수 있으

며�,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해당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준비 �, 포장해야
한다�. 검사를 개시할 때 사업자와 인증기관은 생산구역 및 수거지역에 대한

상세한 설명서 �, 야생식물을 수거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생산자가 제삼자의
보증서를 첨부�, 각 생산구역에서 실제로 취하는 조치 �,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

해당농지나 수거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한 날짜 �,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

규정된 처벌을 받아들인다는 사업자의 약속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각각

서명해야 한다 �.

유기농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인증기관이 정한 날짜 이전에 인증기관

에 작물생산 스케줄을 통보하며 �, 스케줄은 단위 농지별로 나누어 작성하고 �,
구입한 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그 출처 �, 특성 �, 수
량�, 용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�, 판매한 농산물의 특성 �, 수량 �, 수취인
에 대한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�.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은 매일 기록
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�. 생산구역에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는 해당

구역용 장부에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�. 큰 가축은 개별적으로 �, 작은 포유동물

이나 가금은 군체로 벌은 벌통으로 구분해 놓아야 한다 �. 가축과 벌 군체의
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해야 하며 늘 상세하고 업데이트된 기록

을 유지해야 한다�.

인증기관은 최소한 �1년에 한번씩 생산구역 전체에 대해 물리적인 검사를 실

시해야 한다 �. 허용되지 않는 제품이 사용되는 것으로 의섬되는 곳에서는 시험
용으로 해당 제품의 견본을 수집할 수 있다 �. 생산구역을 방문한 다음에는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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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검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�. 인증기관은 또한 필요에 따라 또는 불시에

생산구역을 방문하기도 해야 한다�. 사업자는 인증기관이 검사를 위하여 장부

나 증빙서류를 살펴보는 것과 저장�/생산구역이나 단위농지에 출입하는 것을
허용해야 한다�.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검사기관

에 제공해야 한다�.

사업자가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생산구역을 운영할 경우�, 즉 유기농업과
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다른 작물도 규정에 따라 검

사를 받아야 한다 �. 유기농산물 생산구역에서 생산되는 작물과 구벌이 어려운
종류는 이들 생산구역에서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�. 유기가축 사육을 위해서는

한 농장 안의 모든 가축을 규정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�. 유기식품 가이드라인

에 따라 사육하지 않은 가축도 유기농장에 둘 수는 있지만 유기 사육한 가축
과 뚜렷하게 분리해 놓아야 한다�. 가축 생산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

생산의 모든 단계와 소비자에 대한 판매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 과정

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가축 생산으로부터 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포장 및 라벨

부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축 및 가축제품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�.

�(�2�) 준비 및 포장 구역

유기식품 사업자는 해당 구역에서 관련작업 전후에 농산물의 준비 �, 포장 �, 저
장에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 �, 단위구역에서 실제로 취하는 조치를

제시하여야 하며 �, 검사보고서에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
에는 규정된 조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업자의 약속을 담아 검사원과 사업

자 상호간에 서명해야 한다 �. 사업자는 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� 작
성 � 보관하여 �, 인증기관이 해당구역에 반입된 농산물의 출처 �, 특성 �, 수량 및

해당구역을 떠난 제품의 특성�, 수량 �, 수취인과 해당 구역에 반입된 원료�, 첨가
제�, 생산 보조제의 출처 � 특성 � 수량 가공제품의 성분 등 운영과정을 검사하
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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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 �3�. 우라나라 친환정농산물의 생산�/ 유통과정의 주요 관리사항

�1�. 작물의 재배관리

친환경농산물 재배포장은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며�, 토양환
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

다�.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재배포장의 토양개량에 사용하는 자재 또
는 투입하는 유기물 등으로부터 재배포장의 토양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

리하여야 하며 �, 재배포장의 토양은 염류 및 중금속 함량 등 그 물리적�화학적
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

합니다 �. 특히 유기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재배시는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
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�,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�녹비

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의 지력을 유지�증진시켜야 한다 �.

�2�. 벼료의 사용

작물 재배시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

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�, 과다한 사용 �,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
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�. 유기 및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생산하

는 자가 축산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 �( 이하 “축분비료”라한다 �)를 사용

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�, 축분비료의 과다 사용 �, 유
실 �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�, 유기사료
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장형농장 �(�F�a�c�t�o�I�Y

�F�a�n�n�i�n�g�) 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는 �2�0�0�4 년 �1�2 월 �3�1 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�.
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�,
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�1�/�3
이하를 가급적 사용하여야 하며 저농약농산물 생산시 화학비료를 사용하는

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�,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

권장하는 성분량의 �1�/�2 이하를 가급적 사용하여야 한다 �.

�3�. 잡초방채

잡초의 방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윤작 파종밀도 및 파종시기의 조

절�, 파종전의 경운 �, 기계적 작업의 경운 �, 객토 �, 동물 및 천적을 이용한 제초 �,
열처리를 비롯한 온도조절 등에 의한 물리적인 제초방법과 비닐멀칭에 의한

방법들이 있으며 �, 유기�전환기유기�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재배포장
은 물론 재배포장의 주변에서도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�, 또한 과수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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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에서는 초생재배 등으로 토양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�.

�4�. 병해충 방채

친환경농업에서는 토양관리를 통하여 작물을 튼튼하게 키움으로써 병 � 해충

의 침입을 예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방이나 방제를 위한 방법
으로 저항성 품종의 선택 �,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윤작 �, 병해충의 저항

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작물체 육성을 위한 균형시비 �, 포장내의 혼

작 � 간작 �, 공생식물의 재배 등으로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

계의 조성 등의 방법 강구하여야 한다 �.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허용된 자재일
지라도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�.

�5�. 져장과 수송 관리

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생산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

록 보관 �, 수송 등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�. 이를 위하여 유통

업자 및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저장장소 및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�,
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칸막

이를 설치하는 등으로 일반농산물에 의한 혼합을 방지하여야 하며�, 친환경농
산물을 보관�저장�수송하면서품위유지 및 병해충 방제 등을 목적으로 유기합

성농약을 사용할 수 없으며 �, 병해충방제 및 식품보존 등을 위하여 방사선조사
를 할 수 없다 �.

�6�. 포장재

친환경농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

하며�, 포장자재가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과 접촉
하는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�.

�7�. 쟁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

유기�무농약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

경오염에서 기인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

다�. 그러나 유기 � 무농약농산물 생산 농가는 대기�, 수질 �, 토양 또는 이웃한 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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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오염을 방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�. 기본적
으로 유기 � 전환기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에 대하여 농약잔류는 허용하지 아

니하나 �, 다음과 같이 생산자의 의도적인 살포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

허용하되 �,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�.
�- 이웃 관행농업의 재배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

�-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

�- 구입한 유기질비료 및 기타 재배포장에 투입하는 자재 등에 의한 오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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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 �4�. 친환경농산물 언증의 종류 및 사용자재

친환경농산물의 종류�(친환경농업육성법 제�1�6 조 �)는 유기농산물 �, 전환기유기농
산물 �, 무농약농산물 �, 저농약농산물 �4종류로 분류하며�,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

위하여 재배포장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병해
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재 및 물질의 종류는 농림부령으로 규정
하고 있습니다 �.

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으로는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

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와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 생산을 위한
자재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생산자재를 농림산

물과 축산물로 구분하며 농림산물에서는 �@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

용이 가능한 자재와 �@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나누고

있다�. 축산물에서는 �@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중 단미사료 �@유기배합사료

제조용 자재중 보조사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�.

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로는 관행농업에서 사용되는 토양개량자재 및

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 � 농업기술원장 또는

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�1�/�3 이하를 사용하여야

한다�. 그리고 �,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�,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

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규정된 자

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�.

저농약농산물 생산의 경우는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무농약농산물과 같이 화

학비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�, 사용량은 농촌진흥청장 � 농업기술원장 또
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�1�/�2 이하를 사용하도

록 규정하고 있다�. 재배과정에서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
�2�3 조제 �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 �2분의 �l 이하이어야 하며�, 사용시기
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�2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�. 예를 들면 �, 수확 �3 일
전까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확 �6일전까지 사용하도록 강
화하는 것입니다 �.

그리고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�. 제초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

이 너무 크므로 사용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�.

유기농업에 사용이 허용된 자재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�. 우리나
라는 특히 유기농업을 국제적인 기준이 �C�o�d�e�x 가이드라인의 규정과는 달리

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하
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�.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시급히 개선하여

야 한다 �. 친환경농업 또는 유기농업의 본질이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어

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�C�o�d�e�x 의 기준과 같이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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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한 한 외부의 투입자재를 줄이고 �, 농업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유기농장
또는 친환경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방안을

강구하여 야 한다 �.

유기농업에 사용이 가능한 주요 친환경농업자재 �6�4 종류에 대하여는 �2�0�0�2 년
�1�1 월 농촌진흥청에서 자재별 특정 �, 사용시 주의사항 �, 적정사용기준 둥 표준사

용방법을 지도지침을 마련한바 있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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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 �5�. 綠色식품표준 �(�G�F�D�C�)

녹색식품개념

�1�, 녹색식품

綠色食品이란 전문기관에서 인증하고 녹색식품표지 사용을 허용한 안전하고 오염

이 없는 양질 영양식품을 말한다�.

�2�. �A�A급 녹색식품

�A�A급 녹색식품이란 生態環境質量이 規定標準에 부합되는 盧地로서 생산과정 중에

서 그 어떤 有害 化學合成物質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한 生옳操作 規程에 따라 생산 �, 가

공 �, 뚫品質量 및 포장 檢測 검사하여 特定標準에 부합되고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고

�A�A급녹색식품표지 사용을 허용 받은 식품을 가리켜 말한다 �.

�3�. �A급 녹색식품

�A급 녹색식품이란 生態環境質量이 規定標準에 부합되는 塵地로서 생산과정 중에서

일정한 량의 제한된 化學合成物質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특정한 生塵操作規程에

따라 생산 �, 가공하고 塵品質量 과 포장이 檢測 �, 검사하여 特定標準에 부합되고 전문기

관의 인정을 받아 �A급녹색식품표지 사용을 허용 받은 식품을 가리켜 말한다 �.

二 �. 녹색식품分級표준

�(一 �) 녹색식품표준구성

녹색식품표준에는 생산조작규정 산품표준 포장표준 저장과운수표준 및 기타상관

표준이 포함되여 하나의 완정한 질량공제표준체계를 구성하고 있다�.

녹색식품산지의 생태환경질량표준이란 농업초급산품 혹은 식품주요 원료 생장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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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내에 공업기업의 직접적인 오염이 없고 水域상류내 上風口에 오염위협을 구성하는

오염원이 없으며 그 구역의 대기 �, 토양질량 및 관개용수 양식용수 질량이 모두 녹색식

품대기표준 �, 녹색식품토양표준 �, 녹색식품수질표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또 체계적인 보증

조치가 있어 그 구역이 금후의 생산과정중에서 환경질량이 하강하지 않도록 확보해야

한다�.

녹색식품 생산조작규정에는 종식업 �, 목축업 �, 양식업 �, 식품가공업의 매개 환절이 반드

시 준수해야 할 규범 시스템 및 농약 �, 비료 �, 식품첨가제 �, 사료첨가제 �, 수의약 사용원칙

등이 포함된다 �.
녹색식품 산품표준은 국제 �, 국가 �, 부문 �, 항업표준을 참조하여 제정하며 일반적으로

현행 표준보다 높거나 같으며 어떤 것은 검측항목을 증가하였다�. 녹색식품 산품표준에

는 질량과 위생표준 두 개 부분이 포함되는데 그중 위생표준에는 농약잔류 �, 유해중금속

오염과 유해마생물오염이 포함된다 �.

녹색식품 산품 포장 장식은 반드시 �<녹색식품표지설계표준수책 �>요구에 부합되여야

한다 �. 녹색식품표지사용자격을 취득한 단위는 반드시 녹색식품표지를 산품포장 내외에

사용해야 한다�. �< 녹색식품표지설계표준수책 �>은 녹색식품표지의 표준도형 �, 표준글체 �, 도

형과 글체의 규범조합 �, 표준색 �, 광고용어 및 식품계렬화포장에 쓰이는 표준도형 �, 변호편

성규범 등에 대하여 모두 엄격한 규정을 정하였고 동시에 응용사례를 렬거하였다 �.

녹색식품과 유사한 외국의 유관식품표준을 참조한 기초상에서 우리나라 국정에 결

합하여 우리나라는 녹색식품을 �A�A급과 �A급 두가지 류형으로 나누었다 �.

�(二 �) �A�A 급 녹색식품표준

�1�. 환경질량표준

녹색식품대기환경질량표준평가는 국가대기환경질량표준 �G�B�3�0�9�5�-�8�2 에서 렬거한 �1급

표준을 채용한다 �. 논밭 관개용수평가는 국가 논밭 관개 수질표준 �G�B �5�%�4�-�9�2 를 채용하

고 양식용수 평가는 국가어업수질표준 �G�B �1�1�6�0�7�-�8�9를 채용하며 가공용수질 평가는 생

활용 수질표준 �G�B �5�7�4�9�-�8�5를 채용하고 가축가금 용수평가는 국가지면수질표준 �G�B

�- �2�1�0 �-



�3�8�3�8�-�8�8 에서 렬거한 �3류표준을 채용하며 토양평가는 그 토양류형배경치의 산수평균치

에 �2배표준차를 가한다 �. �A�A급녹색식품산지의 각항환경검측수치는 모두 유관표준을 초

과하지 못한다 �.

�2�. 생산조작규정

�A�A급녹색식품은 생산과정중에서 그 어떤 유해화학합성비료 �, 화학농약 및 화학합

성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�. 그 평가표준은 �<녹색식품생산 농약사용준칙�>

�<녹색식품생산 비료사용준칙�> 및 유관지구의 �<녹색식품생산조작규정 �> 의 상웅한 조려

를 채용한다 �.

�3�. 산품표준

�A�A급녹색식품에서는 각종 화학합성농약 및 합성식품 첨가제가 모두 검출되지 말

아야 하며 기타 지표는 반드시 농업부 �A급녹색식품 산품항업표준에 도달하여야 한

다 �.�(�N�Y�/�T�2�6�8�-�9�5 로부터 �N�Y�/�T�2�9�2�-�9�5 까지 �)

�4�. 포장표준

�A�A급녹색식품포장평가는 유관포장재료의 국가표준 �, 국가식품표식통용 표준 �G�B

�7�7�1�8�-�9�4 및 농업부에서 반포한 �<녹색식품표지설계표준수책 �> 및 기타 유관규정을 채

용한다 �. 녹색식품표지와 글체는 녹색이고 밑색은 백색으로 한다 �.

�(三 �) �A 급 녹색식품표준

�1�. 환경질량표준

�A급녹색식품환경질량평가표준은 �A�A급녹색식품과 같다 �. 하지만 평가방법은 종합오

염지수법을 채용하고 녹색식품산지의 대기�, 토양과 물등 각항환경검측지표는 모두 �1를

초가하지 못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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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 생산조작규정

�A급녹색식품은 생산과정중에서 제정한 화학합성물질을 일정한 량으로 사용하는 것

을 허용하며 그 평가표준은 �<녹색식품생산 농약사용준칙 �>�, �< 녹색식품생산 비료사용

준칙 �> 및 유관지구의 �<녹색식품생산조작규정 �> 의 상웅한 조려를 채용한다 �.

�3�. 산품표준

농업부 �A급녹색식품 산품항업표준 �(�N�Y�/�T�2�6�8�-�9�5 로부터 �N�Y�/�T�2�9�2�-�9�5 까지 �)를 채용

한다 �.

�4�. 포장표준

�A급녹색식품포장평가는 유관포장재료의 국가표준 국가식품표식통용 표준 �G�B

�7�7�1�8�-�9�4 및 농업부에서 반포한 �<녹색식품표지설계표준수책 �> 및 기타 유관규정을 채

용한다 �. 녹색식품표지와 글체는 녹색이고 밑색은 백색으로 한다 �.

三 녹색식품산지 생태환경질량표준

�(一 �) 생태환경질량표준

�1�. 대기환경질량표준 표�3�-�1

�2�. 논밭 관개수질표준 표 �3�-�2

�3�. 어업수질표준 표 �3�-�3

�4�. 가축가금 餘用 수질표준 표�3�-�4

�5�. 가공용수 질량표준 표 �3�-�5

�6�. 토양질량표준 �3�-�6�, �3�-�7

�7�. 생태환경평가 표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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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1�) �A�A급표준 �: 대기 �, 수질 �, 토양의 각항 검측수치가 모두 유관표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�.

�(�2�) �A 급표준 �: 대기 �, 수질 �, 토양의 종합오염지수가 모두 �1를 초과하지 못한다 �.

�(二 �) 샘풀과 검측방법

본 표준에서의 샘풀과 검측방법은 �<녹색식품산지환경질량현황평가강요 �>�( 시행 �)중의

유관규정을 집행한다 �.

四.녹색식품생산조작규정

녹색식품생산조작과정표준에는 농약 비료 식품첨가제 戰純 �(수의약 �)과 사료첨가제

사용준칙 및 이런준칙에 근거하여 화남 �, 화북 �, 화동 �, 서남 �, 화북 �, 동북 �, 서북등 �7개 기후

구역에 따라 제정한 매종 산품의 생산조작규정이 포함된다 �. 그중 부분적 준칙은 아직도

제정돼 있지 않으며 각 기후구역의 녹색식품생산조작규정은 별도로 인쇄한다 �.

�(一 �) 綠色食品生廣에서의 �R믿料使用準則

�1�. 綠色食品生塵에서 사용할 수 있는 服料種類

�(�1�) 農家服料 �: 농가비료란 生物物質�, 動植物殘體 �, 排 �1世物 �, 生物廢物 等 物質을 대량으

로 含有하고 있는 비료를 말한다 �.

�(�2�) 商品服料 �: 商品服料에는 商品有機眼料 魔植醒類 �R밍料 微生物 �R巴料 등이 포함된다 �.
�@ 商品有機把料 �: 대 량의 生物物質 動植物殘體 排빠物 生物廢物 等 物質을 原料로

하여 加工해 만든 商品服料를 말한다 �.
�@ 魔植醒類 �R�E料 �: 초탄등 부식산류물질을 함유한 비료를 말한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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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@ 微生物服料 �: 특정한 미생물균종으로 배양생산한 활성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 제제

를 말한다�. 여기에는 근류균비료 �, 질소고정균비료 �, 린 세균비료 �, 규산염세균비료 �, 복합미

생물비료등이 포함된다 �.

�@ 유기복합비료 �: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혼합 혹은 화합제작한 비료

�@ 무기비료 �: 광물질을 물리 혹은 화학 공업방식으로 제작하고 양분이 무기염 형태

로 있는 비료

�@ 잎면비료 �: 식물의 잎에 분무하여 흡수이용 될수 있는 비료 �. 잎면비료에는 화학합

성한 생장조절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�. 여기에는 미량원소비료 �, 식물생장보조물질비료 등

이 포함된다 �.

�(�3�) 기타비료 �: 합성첨가제를 함유하지 않은 식품과 방직공업의 有機 副塵品 �, 그리고

防魔齊�!�l를 包含하지 않은 물고기 �, 소양털廢物 골분 아미노산잔여물 가축가공廢物등 유

기물로 만들어 진 비료를 말한다�.

�2�) 眼料 使用準則

비료사용은 반드시 충족한 량의 유기물질을 토양에 반환함으로서 土壞眼力과 土壞

生物活뾰을 보존 혹은 증가하여야 한다 �. 모든 유기 혹은 무기비료 �, 특히 질소를 많이

함유한 비료는 반드시 환경과 작물에 불량한 後果를 塵生하지 않는 使用 方法이여야

한다 �.

�(�1�) �A�A 級 綠色食品 �R巴料使用 準則

�@ 본 표준에서 규정한 服料種類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며 기타 화학합성비료를

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 �.
�@ 有害한 도시 쓰레기와 오염된 흙을 사용하지 못한다 �. 병원의 분변 쓰레기와 유해

물질을 함유한 공업쓰레기는 일률로 녹색식품을 생산하는 비료로 하지못한다 �.
�@ 作物植樣등을 토양에 반환 혹은 묻는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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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@ 綠 �R巴를 생산하여 사용한다 �.
�@ 無害化 요구에 도달한 魔熟 된 人養과 家좁養民를 사용한다 �. 잎면비료의 최종 사

용시기는 수확전 �2�0 일이다 �.
�@ 미생물 비료는 排種하거나 基 �R巴 또는 追眼로 사용할 수 있다 �.

�(�2�) �A 級 綠色食品 �R�E料使用 準則

�@ 될수록 본 표준에서 규정한 服料種類를 사용해야 한다 �. 綠色食品생산에서 꼭 필

요하다면 生廣基地에서 제한된 량의 부분적 化學合成服料를 사용할 수는 었다�. 허지만

뿔醒態 질소 비료는 절대 사용하지 못한다�.
�@ 화학비료는 반드시 유기비료와 배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유기질소와 무기질소의

비는 �1�:�1 이고 최종 追服는 반드시 수확 �3�0 일前에 진행해야 한다 �.
�@ 화학비료는 유기비료 �, 미생물비료와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 追服는

반드시 수확 �3�0 일前에 진행해야 한다 �.
�@ 도시 생활쓰레기는 無害化 처리를 하여 그 質量이 國家標準에 到達한 후 사용하

여야 한다 �.

�3�) 기타 규정

�(�1�) 綠色食品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농가비료는 그 어떤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하

든지 반드시 高溫醒醒를 하여 各種 寄生蟲꽤과 病原園 雜草種子를 죽이고 有害有機醒

과 有害氣體를 제거하여 無害化 위생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�. 농가비료는 원칙상에서 當

地에서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�. 商品服料와 新型의 �R�R料는 반드시 국가 유관부문의

登錄認證과 生塵許可를 받은 것이 여야 한다�.

�(�2�) 비료 사용으로 하여 土壞 �, 水源펀榮 �, 혹은 농작물 생장에 영향을 주거나 農뚫品

이 衛生標準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이런 비료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또 국가 녹색식

품발전중심과 성 녹색식품사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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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二 �) 綠色食品生盧에서의 農藥使用準則

�1�) 綠色食品生塵에서 사용할 수 있는 農藥種類

�(�1�) 生物源 農藥 �: 生物生體 혹은 生物代謝과정에서 塵生 된 生物活性物質 혹은 生物

體에서 추출한 물질로 病蟲草害를 防治하는 農藥을 말한다�.
�(�2�) 微生物源 農藥 �: 農用抗生素 �, 活體 微生物 農藥

�(�3�) 動物源 農藥

�(�4�) 植物源 農藥

�(�5�) 鍵物源 農藥

�2�) 農藥使用準則

�(�1�) �A�A級 綠色食品 農藥使用 準則

�@ 植物源 살충제 �, 살균제 �, 增效齊�!�}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�.

�@ 寄生性 �, 補食性 天敵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�.
�@ 해충을 잡는 기구에 곤충외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�.
�@ 鍵物油￥�L齊�!�l와 植物油￥�L簡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�.

�@ 鍵物源 農藥 중에서 統制齊�!�l 鋼制齊 �!�l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�.
�@ 제한된 량의 活體微生物農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�. 예 �: 진균제제 �,세균제제 �,

병독제제 �, 방선균 �, 곤충병원선충등

�@ 제한된 량의 農用抗生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�.
�@ 有機合成 化學殺蟲齊�!�l�, 殺園濟 �, 除草齊�!�l와 植物生長調節齊 �!�l를 使用하는 것을 嚴禁한

다 �.
�@ 生物源 農藥 속에 有機合成農藥을 混合하여 만든 各種 製簡�l를 사용하지 못한다 �.

�(�2�) �A 級 綠色食品 農藥使用 準則

�@ 植物源 農藥�, 動物源 農藥 微生物源 農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�.

� �2�1�6 �-



�@ 鍵物源 農藥 중에서 統制齊�I�l 鋼制齊 �!�l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�.

�@ 劇毒 �, 高毒 �, 高殘留 農藥 �(혹은 암�, 기형 �, 돌연변이 등을 초래하는 농약 �)을 사용하

는 것을 嚴禁한다 �.
�@ 綠色食品생산에서 확실히 필요하다면 生塵基地에서 일정한 정도의 부분적 有機

合成化學 農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國家 綠色食品發展中心에서 提示한

農藥을 規定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�.

�a�. 반드시 國家 綠色食品發展中心에서 제시한 저독성 농약 혹은 개별적인 중등 독성

농약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�. 만일 國家 綠色食品發展中心에서 提示하지 않은 農藥을

사용할 경우 반드시 國家 綠色食品發展中心에 보고하여 심사비준 받아야 한다 �.

�b�. 유기합성농약이 농산품중의 최종잔류를 엄격히 장악해야 하며 국제상의 최저잔류

제한량표준 혹은 국가표준의 �1�/�2 를 채용한다 �.

�c�. 최후 농약사용시기는 國家 綠色食品發展中心에서 提示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

한다 �.

�d�. 매종 유기합성농약은 한 개 작물의 생장기간내에 한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�.

�e�. 유기합성화학농약을 혼합하여 만든 각종 생물원 농약을 사용할 때 혼합하는

화학농약은 반드시 國家 綠色食品發展中心에서 提示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한다�.

�f�. 각종 유전공학 미생물제제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공제해야 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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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 �6�. 중국 녹색 식픔 협회 장정

�1장 총칙

제 �1조 본 협회 중국어 명칭은 �<중국녹색식품협회 �>�> 이고 �, 영문명칭은 �<�C�h�i�n�a �G�r�e�e�n �F�o�o�d

�A�s�s�o�c�i�a�t�i�o�n�>�, 영문 약자는 �C�G�F�A 이다 �.

제 �2조 본 협회는 우리 나라에서 녹색식품관리 �, 과학연구 �, 교육 �, 생산 �, 저장과 운수 �, 판매 �, 자문 동 활동

에 종사는 단위나 개인이 자원적으로 구성완 전국성 비영업성인 사회단체이다 �.

제 �3조 본 협회는 국가 헌법 �, 법률 �, 법규와 국사정책 및 사회도덕 규율을 준수하고 경제 건설을 중심으

로 하여 우리나라 녹색식품 사어 발전을 촉진하는데 전력한다 �.

녹색식품개발의 횡적 경제 연계를 추동하고 녹색 식품 과학연구 �, 생산 �, 저장 �, 운수 �, 판매 �, 감측등

방면의 관계를 협조 �(協調 �) 하며 녹색식품사업의 이론 연구 �, 인원배양 �, 사회감독 �, 정보자문 �, 과학기술 보급

과 복무를 조직하고 정부와 녹색식품식품기업과 사업단위 지간의 교량이 되어 녹색 식품을 발전시키고

인민들의 생활 수평을 개선 재고하여 신품수출과 외화수입을 증강하여 우리 나라 사회와 경제의 지속

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공헌한다 �.

제 �4조 본 협회 업무 주관 단위는 농업부이고 등기 관리 기관은 민정부이며 민정부에서 업무지도와 감

독관리를 맡아야 한다 �.

제 �5조 본 협회의 사업 지점은 북경시에 설치한다 �.

제 �2장 업무범위

제 �6조 본 협회의 업무 범위

�(�1�) 녹색식품발전에 관한 상관이론올 연구 검토하며 정부 관계 부분에서 녹색식품발전계획과 유관 정책

을 제정하는데 참고 의견을 제공한다 �.
�(�2�) 녹색식품에 관한 조사 연구를 조직하며 국내외 녹색 식품과 상관 산품에 대한 과학 연구�, 생산 �, 판매
정황과 정보를 요해하고 장악하고 녹색 식품 생산 경영 기업에서 새 기술과 국외 선진 설비를 인입하는

데 자문을 제공한다 �.
�(�3�) 녹색식품에 관한 국내외 학술 교류와 과학 고찰을 전개한다 �.
�(�4�) 녹색식품 새 생산품 새 공예 새 기술 새 포장에 관한 연구와 유상 기술이전을 조직하며 기술자문 �,

보급과 과학기술 보급등 복무 활동을 전개한다 �.
�(�5�) 녹색식품관리부분을 협동하여 연합으로 녹색식품 기술업무 훈련반을 꾸리고 녹색식품 관리 인원의

관리 수평과 생산 기업 인원의 기술 수평을 제고 한다�.
�(�6�) 녹색 식품 생산 �, 경영 �, 과학 연구 등 단위들을 조직하여 다채로운 형식 �, 여러면의 과학분야 간의 학

습 �, 고찰 �, 교류와 선전 전시 판매 활동을 전개한다 �.
�(�7�) 녹색 식품 관리 부분을 협조 �(協助 �)하여 녹색 식품 표준을 수정 제정하여 사회 감독 관리를 가강하고

녹색 식품 지식 소속권을 보호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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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8�) 정부 유관 부분에 회원 단위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며 회원 단위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 �.

채 �3장 회원

체 �7조 본 협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 회원 �2가지 종류로 나눈다 �.

제 �8조 본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�.
�(�1�) 본 협회의 장정을 옹호한다 �.
�(�2�) 본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�.
�(�3�) 본 협회 업무 영역내에서 일정한 영향이 있어야 한다 �.

제 �9조 회원 입회 절차

�(�1�)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�.
�(�2�) 이사회의에서 토론하여 통과한다 �.
�(�3�) 이사회 혹은 이사회에서 권한을 수여한 기관에서 회원증을 발급한다 �.

제 �1�0 조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다 �.
�(�1�) 본 협회의 선거권 �, 피선거권과 표결권이 있다�.
�(�2�) 본 협회 활동에 참가 할 수 있다 �.
�(�3�) 본 협회의 서버스를 받을 우선권이 있다 �.
�(�4�) 본 협회의 사업에 대해 비평 건의권과 감독권이 있다 �.
�(�5�) 자원적으로 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또 탈퇴할 자유가 있다 �.

제 �1�1 조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�.
�(�1�) 본 협회의 결의를 집행해야 한다 �.
�(�2�) 본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�.
�(�3�) 본 협회에서 맡겨준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 �.
�(�4�) 규정대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�.
�(�5�) 본 협회에 정황을 반영하고 유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�.
�(�6�) 사회에 녹색 식품 지식을 선전해야 한다 �.

제 �1�2 조 회원은 탈퇴할 때 본 협회에 서면 통지 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교납해야 한다 �.
회원이 만일 �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협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자원 탈퇴도

간주 한다 �.

제 �1�3 조 회원이 만일 본 장정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사회 혹은 상무 이사회에서 표결 통

과하여 제명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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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�4장 조직 기구와 책임자 산생 및 파면 �(罷免 �)

제 �1�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 기구는 회원 대표 대회이고 회원 대표 대회의 직책은 아래와 같다 �.
�(�1�) 장정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�.
�(�2�) 이사를 선거하고 파면한다 �.
�(�3�) 이사의 사업 보고서와 재무 보고를 심의한다 �.
�(�4�) 종지 �(終止 �) 사항을 결정한다 �.
�(�5�)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�.

제 �1�5 조 회원 대표 대회는 반드시 �2�/�5 이상의 회원이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고 결의는 참가한 회원이 반

수 이상 표결 통과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�.

제 �1�6조 회원 대표 대회는 매 �4년 마다 개최한다 �.
특수한 사정으로 앞당기거나 연기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서 표결 통과한 후 주관기관에서 심

사하고 사회 둥기 관리 기관에서 비준 동의 해야 한다 �.
하지만 연기 시간 최고로 �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�.

제 �1�7조 이사회는 회원 대표대회의 집행 기구이며 폐회기간 본 협회가 일상 사무를 전개하는 것을 협조

하고 회원 대표 대회에 대해 책임진다 �.

제 �1�8 조 이사회의 직책은 아래와 같다 �.
�(�1�)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�.
�(�2�) 회장 � 부회장 � 비서장을 선거하고 파면한다 �.
�(�3�) 회원 대표 대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�.
�(�4�) 회원 대표 대회에 사업과 재무 정황을 보고한다 �.
�(�5�) 회원을 홉수하고 제명한다 �.
�(�6�) 사무기구 �, 대표기구와 실체기구 등 설립을 결정한다 �.
�(�7�) 부비서장 �, 각 기구의 주요 책임 인원 초빙을 결정한다 �.
�(�8�) 본 협회 각 기구를 영도하여 사업을 전개 한다 �.
�(�9�) 내무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�.

�(�1�0�)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�.

제 �1�9 조 이사회는 반드시 �2�/�3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고 결의는 반드시 출석한 이사들이

�2�/�3 이상 표결 통과해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�.

제 �2�0 조 이사회는 매 �2년마다 적어도 한번은 개최해야 하며 정황이 특수할 경우 통신형식으로도 개최할

수 있다�.

제 �2�1 조 본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�. 상무이사회는 이 사회에서 선거 발생하고 이사회 폐회기간

제 �1�8 조 제 �1�,�3�,�5�,�6�,�7�,�8�,�9 항의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대해 책임진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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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�2�2 조 상무이사회는 반드시 �2�/�3 이상의 상무 이사가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고 결의는 반드시 출석한

상무이사들이 �2�/�3 이상 표결 통과해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�.

제 �2�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매년 한번씩 개최하며 정황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신형식으로도 개

최할 수 있다 �.

제 �2�4 조 본 협회의 회장 �. 부회장 �. 비서장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�.
�(�1�) 당의 노선 �, 방침 �,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 소질이 좋아야 한다�.
�(�2�) 본 협회 업무 영역내에서 비교적 큰 영향이 있어야 한다 �.
�(�3�) 회장 �, 부회장 �, 비서장 최고 임기 년령은 �7�0 주세를 초과하지 못하며 비서장은 전직으로 한다�.
�(�4�) 신체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견지 할 수 있어야 한다�.
�(�5�) 정치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분이 없어야 한다 �.
�(�6�)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�.

제 �2�5 조 본 협회 회장 �, 부회장 �, 비서장이 만일 임직 최고 년령을 초과 했을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서 표

결 통과해야 하며 업무주관기관에서 심사한 후 사회 단체 동기 관리 기관에서 비준해야 임직할 수 있다 �.

제 �2�6 조 본 협회 회장 �, 부호장 �, 비서장 임기는 �4년이다 �. 회장 �, 부회장 �, 비서장 임기는 최고로 �2기를 련임

하지 못하며 특수 상황에서 임기를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회원 대표 대회 �2�/�3 이상 회원 대표들이

표결 통과해야 하고 업무 주관 기관에서 심사한 후 사회단체 둥기 관리 기관에서 비준 동의해야 임직

할수 있다 �.

제 �2�7 조 본 협회 법정 대표인은 회장이다 �.
본 협회 법정대표는 기타 단체의 법정 대표인을 맡지 않는다 �.

제 �2�8 조 본 협회 회장은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�.
�(�1�) 이사회 �(혹은 상무이사회 �)를 소집 주최한다 �.
�(�2�) 회원 대표대회 �, 이사회 �(혹은 상무이사회 �) 결의 사항을 검사한다 �.
�(�3�) 본 협회를 대표하여 유관 중요한 문건에 싸인한다 �.

제 �2�9 조 본 협회 비서장은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�.
�(�1�) 사무 기관의 일상 사업을 주최하고 연도 사업 계획을 조직 실시한다 �.
�(�2�) 각 분기기관 �, 대표기관 �, 사법 실체기관을 협조 �(協調 �) 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�.
�(�3�) 부 비서장과 각 사무기관 �, 분기 기관 �, 대표기관 및 사업 실체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

혹은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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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 �7�. 중국 유기식품 표준 �(�O�F�D�C�)

유기 �(천연 �)식품표준

�(중국 환경보호국 유기식품발전중섬 �,�1�9�9�5�)

채 �1장 총칙

채�1조 �. 유기식품표지의 수여사업을 잘 진행하고 그 상품의 질을 보증하고 식품생산자 �, 가공업자 �, 판매

자 �,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“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법”�, “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인증
관리조례”�, “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” �,“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”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항을 규정한

다 �.

책 �2조 �. 유기식품은 유기식품증서를 발급하는 기구의 인증을 받고 “유기식품생산과가공기술규범”의요

구에 부합되는 농부산물 즉 곡물 남새 과일 차잎 축산물 야생천연식물 및 그 가공생산품을 가리킨다�.
유기식품의 표지는 식품의 생산 �, 가공 �, 저장 운수 �, 판매 등 과정이 “유기식품생산과 가공기술규범”에

부합됨을 증명하는 전문용 표식이며 식품의 상표와 함께 쓰일 수 있다�.
채 �3조 �. 국가환경보호국 유기식품발전중심 �( 이하 유기식품발전중심으로 약함 �)은 유기식품의 표지와 유기

식품증서의 심사와 관리 표지사용에 대한 감독 등을 책임지며 정기적으로 사회에 유기식품표지의 식품

목록을 공포한다 �.

채 �4조 �. 유기식품발전중심에 유기식품표지사용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

다�.

제 �2장 신청 �, 섬사와 허가

책�5조 �. 유기식품표지를 신청하려면 유기식품발전중심에 “유기식품표지신청서”를교부하여야 한다�. 아

래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�.
�1�. 영업허가증 혹은 동록증

�2�. 생산품 집행 표준

�3�. 상표등록증 �.
가공업회사는 그 외에 오염물 처리 정황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�.

채 �6조 �. 유기식품발전중심은 신청을 접수 한 후 �1�5 일 내로 심사를 하고 회답을 주어야 한다 �. 농가에서
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촌민위원회나 향 급 정부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�.

채 �7조 �. 유기식품발전중심은 신청을 접수한 후 “유기식품생산가공기술규범”에근거하여 심사를 해야 한

다�. 심사는 일반적으로 �3�-�6 개월이며 유기식품생산전환과정의 생산품은 그 심사기간이 �1�-�2 년이다 �.

채 �8조 �. 신청인은 심사기간에 적극적으로 심사사업에 협조를 주어야 하며 정확하게 상관 자료들을 만들

어 실제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생산 가공 저장 운수 등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하며 원 자료추적 심사

와 생산품검사를 받아야 한다�.

채 �9조 �. 심사를 진행하여 “유기식품생산과가공기술규범”에 부합되는 생산품은 유기식품생산발전중심에

서 “유기식품증서”를발급하며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하게 한다�.
“유기식품생산과 가공기술규범”에 부합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신청인에게 서면 상

으로 통지를 한다 �.

�- �2�2�2 �-



채 �3장 �. 표지사용과 감독

책�1�0 조 �. “유기식품증서”는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서이며 유효기간이 �1년이다 �.
책 �1�1 조 �- “유기식품증서” 소유자는 �(아래 소유자라고 약 �) 유기식품의 상표 �, 포장 �, 광고 �, 설명서 둥에 유기

식품표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�.

잭 �1�2 조 �. 유기식품 표지 도안은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통일적으로 만들어 제공한다 �.
증서소유자는 유기식품 표지 사용 시 수요에 의하여 동일한 비례로 확대하거나 축소 할 있으나 변형

시키거나 색깔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�.

책 �1�3 조 �.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지 아래에 생산품의 증서번호를 적어 넣을 수 있다�.

책 �1�4조 �. 증서소유자는 증서에 적혀진 상품에만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범위를 확대해서

는 안된다 �.
표지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�.

책 �1�5 조 �. “유기식품증서”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유효기가 되기 �3개 월 전에 다시

신청을 해야 하며 유기식품 발전중심에서는 유효기가 되기 전에 서면 상 회답을 주어야 하며 유효기가

지난 후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기식품 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 �.

채 �1�6 조 �. “유기식품증서”의 유효기 내에 아래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�.
�1�. 증서 소유인이 변경되는 경우

�2�. 생산품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

�3�. 생산품 명칭을 변경되는 경우

�4�. 새로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

채 �1�7 조 �.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는 유기식품 표지 사용과 생산품의 질량에 대하여 추적 심사�, 감독을 하

여 사용자가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�.
“유기식품생산과 가공기술규범”에 부합되지 않는 생산품은 “유기식품증서”를몰수하여야 한다 �.
채 �1�8 조 �. 증서소유자는 유기식품발전중심의 감독과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기식품발전중심의 요구에 근거

하여 장부를 건립하고 생산�, 가공 �, 판매 등 자료를 심사 받아 한다 �.

제 �4장 신고

채�1�9 조 �- 아래 상황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소비자는 국가환경보호국에 신고를 야 한다 �.
�1�. 생산품이 신청요구에 부합되나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

�2�. 유기식품증서를 몰수하는데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

�3�. 규정에 따라 돈을 받지 않은 경우

�4�.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

재 �2�0 조 �. 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는 요구와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하

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�.

쩨 �2�1 조 �- 국가환경보호국에서는 조사를 거쳐 증거를 얻고 심사를 거친 후 �3개월 내로 처리 결정을 내려

야한다 �.

채 �2�2 조 �. 신고 시 필요한 비용은 실제에 따라서 책임자가 내야 한다 �.

제 �5장 벌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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쩌 �2�3 조 �. 얼림 수를 쓰거나 다른 부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“유기식품증서”를 얻은 경우에는 유기식품발

전중심에서 그 증서를 몰수한다 �.
책 �2�4 조 �. 본 규칙의 제�1�2 조를 위반하여 인위적으로 표지의 색깔을 변경하거나 표지를 엄중하게 손상을

하였을 경우 혹은 제�1�3 조를 위반하는 경우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그 사용 기한을 변경하거나 또는 불량

한 결과를 초래 한 경우에는 증서를 볼수한다 �.
채 �2�5 조 �. 본 규칙의 제 �1�4 조 �,�1�5 조 �,�1�6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“유기식품증서”를몰수

하고 “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인증관리조례”에근거하여 벌금을 한다�.
째 �2�6 조 �. 가짜 “유기식품증서”를발견하는 경우에는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현 급 이상의 공상관리부문에

보고하여 행위자로 하여 사용을 정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며 정절이 엄중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한다 �.

채 �6장 부가

채 �2�7 조 �. 유기식품증서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을 바쳐야 하며 그 비용은 비영리적

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국가 물가국의 표준에 근거한다 �. 재정부 �9�3�5�6 문건의 “생산품질

량인증비용관리실행방법”의 구정은 다음과 같다 �.
�(�1�) 증서신청금액은 신청 비용�, 분석검사비용 �, 검사 인원이 사용하게 되는 각종 비용 둥이 포함되며 신청

자는 신청되지 못해도 반드시 신청 금을 납부해야 한다 �.
�1�) 신청 비는 잠시 �2�0�0 원 �(생산자 �) �4�0�0 원 �(가공업자 �) 으로 결정 되여 있다�.
�2�) 분석검사 비용은 측정하는 항목의 다소에 의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인 검사 표준은 우선 적에 의해

거둔다 �.
�3�) 검사 인원의 각종 비용은 국가에서 규정된 표준에 따라 거두며 잠시 �5�0 원으로 결정하였다 �.

�(�2�) 허가를 받은 후 증서를 받는 값으로 �2�m�O원을 납부한다 �.
�(�3�) 유기식품표지관리생산품 판매의 �0�.�5�%�-�1�% 를 납부한다 �.
채 �2�8 조 �. 본 규칙은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�.
책 �2�9 조 �- 유기식품표지 사용 관리규칙은 공상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따로 제정한다 �.
채 �3�0 조 �. 본 규칙은 허가한 날부터 효과를 발생한다 �.

�-�2�2�4�-



참고자료 �8�. 민간언증기관 활성화 방안 모샌을 위한 설문조사

안녕하십니까 �?

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조사에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데에 깊은 감사드립

니다 �.

본 설문지는 현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

간인증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

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�.

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환경보전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대하

고 있고 �,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공정거래 실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

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독립적인 인증단체로의

발전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�. 또한 국제인증기관의 설립도 필요한 시점에

와있습니다 �. 이에 이러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설문조사

를 실시하고자합니다 �.

본 설문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들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다른

어떠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�. 한국유기농업과 인증업무의

발전을 위해 한 문항씩 천천히 살피시고 해당되는 변호에 정확히 표기해 주

시면 감사하겠습니다�.

끝으로 현행되고 있는 인증업무 및 그 인증기관에 대한 귀하의 의견도 남겨

주시면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�.

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

전화 �: �0�4�1�-�5�5�0�-�3�6�3�3�, 팩스 �: �0�4�1�-�5�6�8�-�3�6�3

홈페이지 �h�t�t�n�:�/�/�w�w�w�.�I�i�o�a�.�o�r�.�k�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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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문대상 �1 �: 인증기관 종사자 및 학계연구자

※ 다음은 설문에 응하시는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�. 해당란에 �0 표나 답을 기업해주시길 바

랍니다 �.

�1�. 귀하의 연령은 �? �(만 세 �)

�2�. 귀하의 성별은 �? �@ 남 �@여

�3�. 귀하의 최종학력은 �?
�@ 고등학교 졸업

�@ 대학졸업 �(학사 �)

�@ 대 학졸업 �(석사 �)

�@ 대학졸업 �(박사 �)

�@ 기타

�3�. 귀하께서 종사하고 계시는 기관이나 학교는 �? �(

�4�. 귀하의 직위는 �? �(

�5�. 귀하의 인증업무관련 연구경력 혹은 실무경력은 �?
�@ �1년 이하

�@ �1년 �~�2 년
�@ �2년 �~�5 년
�@ �5년 �~�1�0 년
�@ �1�0년 이상

계속 �a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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훌 다음은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때 관한 셜문내용입니다 �.

문항 �1�.

원활한 인증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인증단체 및 관련기관은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

각하십니까�?
�@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펀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인력은 �?�(

문항 �2�.

민간인증단체 및 관련기관은 충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증업무실적 또한 양호하다고

생각하십니까 �?
�@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문항�3�.

귀하가 현재 민간인증업무관련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신다면 현행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가 많

은 애로사항에 직면한다고 보십니까 �?

�@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펀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귀하께서 느끼시는 애로사항은 �(구체적으로 �)�?

문항�4�.

현행되고 있는 민간인증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�?
�@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�?

문항�5�.

현행 민간인증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�?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�?

계속�a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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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항�6�.
민간인증단체 및 관련기관은 엄격하고 차별화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기자

재를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�?

�C�D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시설기자재는 �?

문항�7�.
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한 건당 �3�0�,�%�0 원의 인증수수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
�C�D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수수료는 �(건당 �)�? �(

문항�8�.

보다 엄격하고 차별화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�3자 �(민간 �)품질인증기관 및 단체의 활

성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
�C�D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문항 �9�.

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품인증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고양시키고 수입유기식품 및 가공품에

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국제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
�C�D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문항 �1�0�.

인증업무의 공정성 �,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의 엄격한 선정뿐만 아니라 그

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
�C�D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면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품질인증위원이 갖추어야할 최소자격요건은 �? 예 �)박사학위소지자 �+관련실무경력 �1�0 년

또는 �1�5 년 이상

계속 �E�T

�- �2�2�8 �-



문항 �1�1�.

정확한 현장판단능력을 갖춘 인증 조사관의 양성뿐만 아니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

니까�?
�@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인증조사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자격요건은 �? 예 �) 학사학위소지자 �+현장경력 �2년 이

상인자 �, 석사학위소지자 �+현장경력 �2년 이상인자

�*�* 귀하께서는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마치셨습니다 �. 마지막으로
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�.
�=�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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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문대상 �2 �: 소버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담당자

※ 다음은 설문에 응하시는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�. 해당란에 �0 표나 답을 기입해

주시길 바랍니다 �.

�1�. 귀하의 연령은 �? �(만 세 �)

�2�. 귀하의 성별은 �? �@ 남 �@여

�3�. 귀하의 최종학력은 �?
�@ 중학교 졸업이하

�@ 고등학교 졸업
�@ 전문대 졸업

�@ 대학졸업 �( 학사 �)

�@ 대학졸업 �(석사 �) 이상

�4�. 귀하의 직업은 �?
�@ 전업주부

�@ 제조업

�@ 상업
�@ 서비스업
�@ 기타

�5�. 귀댁의 월평균소득은 �?
�@ �1�0�0 만원 이하

�@ �1�0�0�~�1�5�0만원

�@ �1�5�0�~�2�0�0만원

�@ �2�0�0�~�3�G�0만원

�@ �3�O�g만원 이상

계속
�@

�- �2�3�0 �-



훌 다음은 민간인증기관의의 활성화에 관한 절문내용업니다 �.

문항 �1�.

민간인증단체 및 관련기관은 충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증업무실적 또한 양

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문항 �2�.
현행되고 있는 민간인증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�@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�?

문항�3�.
현행 민간인증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�@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�?

문항�4�.

현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민간인증을 위한 건당 �3�0�,�%�0 원의 인증수수료는

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수수료는 �(건당 �)�? �(

문항�5�.
보다 엄격하고 차별화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�3자 �( 민간 �) 인증기관 및 단체

의 활성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문항�6�.

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품인증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고양시키고 수입유기식품 및

가공품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국제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

생각하십니까 �?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�- �2�3�1 �-



문항�7�.
인증업무의 공정성 �,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의 엄격한 선정뿐 만아

니라 그 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품질인증위원이 갖추어야할 최소자격요건은 �? 예 �)박사학위소지자 �+관련실무

경력 �1�0 년 또는 �1�5 년이상

문항 �8�.

정확한 현장판단능력을 갖춘 인증 조사관의 양성뿐만 아니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

생각하십니까 �?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인증조사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자격요건은 �? 예 �) 학사학위소지자 �+현장경력

�2년 이상인자 �, 석사학위소지자 �+현장경력 �2년 이상인자

문항 �9�.

국가공공기관의 인증업무가 완전히 민간인증기관 �( 단체 �)로 위닥된다면 인증이 되었다

하더라도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구매도와 신뢰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하

십니까 �?
�@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귀하의 구매욕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�(구체적으로 �)�?

�*�* 귀하께서는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마치셨습니다 �. 마
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�.

�= 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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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문대상 �3 �: 농민

※ 다음은 설문에 응하시는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�. 해당란에 �0 표나 답을

기업해주시길 바랍니다 �.

�1�. 귀하의 연령은 �? �(만 세 �)

�2�. 귀하의 성별은 �?
�@ 남 �@ 여

�3�. 귀하의 최종학력은 �?
�@ 중학교 졸업이하 �@ 고등학교 졸업

�@ 전문대 졸업 �@ �4년제 대학졸업 이상

�4�. 귀하의 영농형태는 �?
�@ 유기재배 �@ 무농약재배 �@ 저농약재배 �@ 일반관행재배

�5�. 귀하께서 획득하신 품질인증표시는 무엇입니까 �?
�@ 유기재배 �@ 무농약재배 �@ 저농약재배 �@ 친환경재배

�5�. 귀하의 영농규모는 �? �(논 평 �, 밭 평 �)

�6�. 귀하의 주 재배작목은 �?
�@ 수도작 �( 벼 �)

�@ 밭농사

�@ 시설재배

�@ 기타 특수작목 또는 축산

�7�. 귀댁의 연 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�?
�@ �1�,�m�0 만원 미만

�@ �1�,�%�0�~�1�,�5�0�0만원

�@ �1�, 많�0만원 �~�2�,�%�0 만원

�@ �2�,�m�0만원 �~�3�,�%�0 만원
�@ �3�,�%�0만원 이상

�- �2�3�3 �-



훌 다음은 민칸언증기관 활성화애 관한 절문내용업니다 �.

문항 �1�.
귀하는 친환경농산물과유기농산물 인증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�?
�@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Q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문항 �2�.

귀하는 현행 민간인증제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�?�.
�@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Q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문항 �3�.

현행되고 있는 민간인증제도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�?

문항�4�.
민간인증기준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 �]

문항�5�.

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증기관 및 단체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문항 �6�.
보다 엄격하고 차별화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�3자 �(민간 �) 인증기관의 활성

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문항 �7�.

현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민간인증을 위한 건당 �3�0�,�O�O�0 원의 인증수수료는 적

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�?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수수료는 �(건당 �)�?�(

계속 �E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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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항�8�.

생산농산물의 가격경쟁력우위확보를 위해서라면 더 비싼 인증수수료를 기꺼이 납부

하시겠습니까 �?
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문항 �9�.
민간인증기관의 조사관과의 대면 시 강한 신뢰감을 느끼십니까 �?�.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펀이다 �@아주 그렇다

문항 �1�0�.

정확한 현장판단능력을 갖춘 인증조사관의 양성뿐만 아니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

각하십니까�?
�@ 전혀 그렇지 않다 �@그렇지 않다 �@보통이다 �@그런 편이다 �@아주 그렇다

그렇다면 인증조사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자격요건은 �? 예 �) 학사학위소지자 �+현장경력

�2년 이상인자 �, 석사학위소지자 �+현장경력 �2년 이상인자

�*�* 귀하께서는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마치셨습니다 �.
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�.

�=�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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